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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서론

이 연구는 지식정보화,다원화,개방화,전문화로 상징되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

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의 전문성과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를 재설계함으로써,새로운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반을 구축

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

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① 공직분류 적정화 모형의 설계

공직분류제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대표적인 공직분류제도인 직위분류

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며,한국행정을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와 그것이 공직분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후,이를 토대로 공직분류의

적정화 모형을 설계한다.

② 공직분류체계의 현황 및 실태 분석

현행 국가공무원의 종류 구분과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체계의 현황과 운영실

태를 분석하고,문제점을 도출한다.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i)종류 구분

직무의 성격과 경력발전유형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탄력적인 공직임용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공무원의

종류 구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ii)직군․직렬․직류구분

일반행정가 위주의 분류구조를 지양하고,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

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군․직렬․직류 구분의 타당성을 검토

한다.특히,행정직렬의 세분화 가능성,소수직렬의 통합․재분류,행정

직․기술직 및 기술직․기술직 복수직위의 타당성,행정수요의 변화에 따

른 현행 직렬의 재분류 및 새로운 직렬의 신설 필요성 등에 연구의 초점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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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직급체계

경력직 공무원의 현행 직급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되,특히 직종

별․직렬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경력발전기회의 상대적 형평성과

직급체계의 단순화와 등급체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직급관리의 탄력성

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일반직의 경우,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도

연계하여 검토한다.

③ 외국 사례 분석

직위분류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계급제를 대표하는 영국,그리고 행정제도와 관료

문화의 측면에서 우리와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등 3개국의 공직분류

제도의 발달 배경,변천과정,장․단점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우리에게 필

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④ 개선방안의 모색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 및 직종간․직

군간․직렬간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

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제도 및 통계 등에 대한 문헌조사이외에 질문지 및

면접조사,자문회의,외국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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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직분류 적정화모형 설계

1.공직분류의 개념 및 중요성

인사행정에서 공직분류체계라 함은 공무원(사람)또는 직위(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 내의 작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인적자

원을 확보하고 유지․활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인력관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

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즉,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보직관

리,승진,교육훈련,보수 등 인력관리의 모든 국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이

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즉,공직분류는 정부관료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정부관료

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정부 인력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2.선행연구의 검토

1)제시된 문제점

가.공무원 종류 구분

선행연구의 직종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공직분류의 무원칙성으로 현재의 공무원 종류 구분은 특수경력직의 대

분류에 있어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둘째,기술직과 기능직 구분의 기준이 명

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셋째,현행 직종체계 하에서 비상근 공무원제도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나.직군․직렬 구분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군․직렬체계의 중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분류의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둘째,직군․직렬간 규모의

형평성 부족을 들 수 있다.셋째,행정직 편중으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를 들 수 있

다.넷째,기술직 분야의 미분화를 들 수 있다.다섯째,직렬과 관련하여 비전문화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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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급 구분

계급의 수가 과소하고 최초 입직계급이 5,7,9급으로 다양하여 공무원의 승진기회

가 제약되며,동일 계급에 정체된 기간이 너무 길어 인사정체와 승진병목현상이 심각

한 것이 문제이다.또한 계급과 직무요인과의 연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동일계급 내 개

인별 직무부담의 불균형이 노정되고 있으며,계급구조에 결부된 통제체계와 조직설계

상 직위와 결부된 통제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갈등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2)제시된 대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의 공통점은 능률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직군,직렬을 포함하는 공무원

정원의 균형을 이룩하고,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직위분류의 재설계 작업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가.직종 구분

직종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급과 직무요인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직종간

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또한 계약직과 별정직으로 분류되

어 있는 직종은 특수직렬을 신설하여 행정(또는 정부관리)직렬에 흡수할 것을 제

안하고 있으며 한시적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비전임 공무원제의 확대임용

을 제시하고 있다.직종의 재설계에서 정무직의 성격이 강한 별정직은 일단 폐지하

고 별정직 중에서 계약직,정무직,일반직의 성격이 강한 부분은 원래 직종으로 복

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직렬․직군 구분

기존의 연구에서 직렬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

음과 같이 나뉘어진다.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렬의 세분화와 행정직렬의 재

분류,직군의 재조정 및 특수직군의 신설,새로운 공직분류체계 확립 및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기술적으로 단순화,그리고 직렬별 직급배치의 불균형 시정이 그것이다.

다.직급구분

기존 연구에서는 OECD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급공무원단(SES또는 SCS)과

같이 ‘정책직’의 신설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중앙기관 상호간 직급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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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시정하자는 제안도 있다.또한 공직 내에 전문지식의 축적과 지속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 등에는 전문직제를 도입하여 수직적 공직분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직관리의 폭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선행연구가 갖고 있는 주요 한계는 실증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규범적 차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즉,대

부분의 기존 논의들이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어야

할 직종이나 직렬 또는 통합되어야 할 직종이나 직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

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또한 변화하는 시대

적 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분류개편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

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공직분류 적정화모형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며,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분류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3.공직분류 적정화 모형 설계

1)행정환경의 변화와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향

정책목표

기대효과

공직분류

환경변화

국가 경쟁력 향상국가 경쟁력 향상

인력관리의 합리화 도모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제고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

․인력관리의 형평성 제고

인력관리의 합리화 도모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

․경력관리의 형평성 제고

정부의 역할․기능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개

편

정부의 역할․기능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화 ․지방화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행정환경의 변화

․다원화 ․전문화

․지식정보화 ․개방화



-vi-

이상의 그림은 새로운 공직분류체계의 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즉 정보화․개방화․전문화․지식화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공직분류체계의 개편을 통해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인력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인력

관리의 탄력성과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가 설계

되어야 한다.

2)공직분류 적정화모형 설계

공직분류체계 개편공직분류체계 개편

직종직종

다

양

성

다

양

성

직군 · 직렬직군 · 직렬 직급직급

행정환경의 변화행정환경의 변화

인력관리의 합리화인력관리의 합리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탄

력

성

탄

력

성

전

문

성

전

문

성

형

평

성

형

평

성

탄

력

성

탄

력

성

형

평

성

형

평

성

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적정화 모형을 제시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이러한

공직분류의 적정화모형은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이 모형은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

무원의 종류를 직무의 성격과 경력발전유형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분하

고,직군․직렬구조를 행정의 전문성과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의 개편하며,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직급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인력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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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공직분류체계의 현황 및 실태 분석

1.공무원 종류 구분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공무원의 종류는 실적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

되는데,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을

말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별정직,계약직,

고용직으로 구분된다.

19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총계 936,017(현원:

923,714)명 중 경력직 공무원은 898,306(현원:884,036)명,특수경력직 공무원은

21,106(현원:23,454)명이다.국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제외)의 현

황을 보면 1997.12.31일 현재 총 87,921명중 행정직 공무원은 68,998명,기술직 공

무원은 18,923명으로 두 개의 직군을 차지하는 행정직이 78.47%,8개의 직군을 차지

하는 기술직군이 21.5%를 차지하여 행정직이 기술직군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특수경력직의 경우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정무직 368명,별정직

12,343명,고용직이 8,395명이며,계약직의 경우 1999년 6월10일 현재 314명이 고용

되어 있다.

2)문제점

현행 공무원 종류 구분의 기준은 직무와 경력성격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종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다시 말하면,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에서 특수경력직의 어휘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특수경력직 내의 별정직,계약직,고용직의 구분도 직무의 성격과 고

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재분류되어야 할 성격들이다.

그리고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순응 부족과도 연계되어 인력관리에 어려

움을 준다.따라서,별정직이나 고용직은 상당부분이 계약직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

며,고용형태의 일종인 계약직을 하나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두는 것도 논리 상 맞

지 않다.오히려 고용형태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고용관행에도 탄력성을 부가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다양

성이 부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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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내의 일반직은 직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기술

직과 행정직이 혼합되어 있어서 기술직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직은 그 자체가 특수집단화되어 인사관리가 중앙인사담당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으로 움직인다.직무의 성격상 검찰이나 외교공무원이 별도의 인사관리권한을 독립

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이유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오히려 인력관리의 형

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그리

고 기술직과 기능직은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나 기술직과 기능직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큰 차이가 없어서 두 직종간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2.직군 및 직렬구분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가.일반직 공무원의 현황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

로 분류되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일반직 공무원은 연구직과 지도직을 포함하

여 11개 직군,75개 직렬,141개 직류로 구분되어 있다.1999년 10월 31일 현재 국

가공무원 551,469명 중 일반직 공무원은 93,462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공안직,기술직(법정 직종은 아니지만 기술계통의

직군들을 총칭하여 부르기로 함),연구․지도직 등 4가지 종류로 대분된다.2개 계

급으로 구분되는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9개 계급으로 구분되는 나머지

3개 직군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군 공무원들의 비중은 1998년 12월 31일 현

재 5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직구조가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게 한다.

나.기능직 공무원의 현황

기능직 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관서 등에

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컨대 일반사무원,교환원,집배원,

철도보선원 등을 지칭한다.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3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만 정의하

고 있어,기능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그 업무가 일반직의 기술계통에

속한 공무원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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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점

가.직군․직렬간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 부족:행정직 과다

직군․직렬간 배분된 직위 수에 있어서 상대적인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부처와 상관없이 행정직군 소속 공무원들의 보직 경로가 다양하고

그들의 경력발전 기회의 범위가 넓게 제도화되다 보니 기술직계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특히 기술직계 직

군 소속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직군 소속 공무원과 별다름이 없음에

도 배치이동 등에 있어서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행정

직군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성격이 현격히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직무 분야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전직시험의 절차 없이 교류가 자유로운 반면 기타 직군이나 직렬 소

속 공무원은 그러한 기회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전문화 체제의 미흡

상위직의 경우 전문지식을 겸비한 일반가가 되어야 업무 처리에 있어서 추진력

과 결속력,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부처의 상위직 공무원

들 중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진다.이러한 경향은 곧 그

부처 전체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문지식을 보유했다고 해서 조직에서

우대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공직의 전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다.정부 부처의 핵심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군․직렬 활용도의 미흡

현재 각 부처별로 중상위직위는 복수직렬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전문 기술 분야 부처의 핵심 기능과 부합되지 않은 일반행정가들이 중상위직을 차

지하는 비중이 커 그 부처의 핵심 기능 수행의 적절성과 현실 문제 해결의 타당성

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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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급구조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가.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일반직 공무원 중 1급 공무원은 행정직군 출신이 91명으로 100%,기술직군이 0

명(0%)이며,2급 공무원중 행정직군 출신이 289명(85.50%),공안직군 출신이 9명

(2.66%),기술직군 출신이 40명(12.94%)이며,3급 공무원 중 행정직군 출신이 748명

(77.43%),공안직군 출신은 53명(8.24%)이다.

나.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같은 행정직군내 세무,관세,운수는 6급까지,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

보,통계는 5급까지,감사,사서는 4급까지 직렬 또는 직류별로 관리되며 그 이상은

행정직으로 통합되어 승진이 이루어진다.그러나 실제로 이들 직렬 출신 공무원의

상위직급에의 진출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다.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기술직군내에서 광공업직군과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임업,축산직렬,

시설직군,정보통신직군의 모든 직렬은 5급까지만 보직관리가 직렬별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소속직렬의 대표되는 직렬로 통합되어 2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진다.

기술직군에서 2급 이상 승진직급에 한계가 있는 직렬로는 광공업직군에 기계직렬

의 항공우주직류와 운전직류,섬유직렬,자원직렬,조선직렬,금속직렬,원자력직렬

등이다.농림수산직군에서는 농업직렬 전체,임업직렬 전체,축산직렬,수산직렬에서

수산물검사를 제외한 모든 직류가 3급 이하의 직급으로 승진이 한정되어 있다.물

리직군의 기상직렬,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직렬과 의무직

렬의 치무직류는 3급 이하로 승진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환경직군의 수질과 대기

직렬은 승진직급이 6급 또는 7급 이하로 승진이 제한되어 있다.

라.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기능직은 11개 직군,22개 직렬,37개 직류로 구분된다.이 중 철도현업과 정보통

신현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군에서 6등급까지의 승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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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현재,철도현업에서는 1등급은 없으며,대부분의 직류가 8등급에서 10등

급에 전체인원(79,182명)중 79.50%인 62,954명이 포함되어 있다.그리고 실제로 가

스(2명),사육(1명)등은 그 숫자도 적고 9등급 또는 10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 유지의 의미가 미미하다.

2)문제점

우선 직급구조의 비탄력성 차원에서 진술하면,현행 직급구조가 행정직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 갈수록 행정직군 위주로 통합

되고 있으며,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결정 및 행정개혁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논의하면,우선 관행상 상위보직은 행정직 출신들이 차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인 인력활용에 애로가 있으며,기능직의 경우는 10등급

체계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인 10등급에서 8등급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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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현행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1.면접조사설계

이번 연구의 면접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범위는 국가공무원 55만명 전체가

된다.중앙인사위원회의 협조자료와 「공무원통계」(행정자치부,1998)등을 기초로

부처별,직종별 등의 공무원 배치 현황이 분석되었다.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면접

표본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접의 유효 표본은 약 70명에서 80명 사이로

예측하고 실제 조사 표본은 90명에서 100명 사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직종,직군,직렬,직급 배치 현황이 자세히 파악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철도청 등이 주요 면접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특수경

력직과 이들 주요 면접대상기관에 없는 직군,직렬,직류의 경우 면접자가 개별적으

로 접촉하여 가능한 한 전종류의 직위를 가급적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항목은 수행중인 직무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둘째 항목은 직종 구분

에 관한 질문들로,셋째는 직군‧직렬‧직류의 구분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

며,넷째는 직급 체계에 관련된 질문으로 계획되었다.질문들은 미리 파악된 공직분

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안)들이 제시되고 응답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다.

2.분석 결과

1)표본의 특성

조사에 응답한 79명의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응답 공무원의 직군 분포는 행정직군 소

속 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광공업직군 소속 공무원으로 11명이었

다.10개 부,2개 처,5개 청,그리고 1개 위원회 등 총 18개 부처가 조사 대상 기관

으로 분석되었다.부처별 응답자의 수는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철도청,산업자원

부 등의 차례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응답자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직렬 79개 중 37개 직렬에 소속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체로 접근 가능한 직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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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 종류 구분의 타당성

총 응답자 79명 가운데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현재 속한 직종의 성격

이 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은 81%에 달해,공무원 종류 구분과 업무 배분의 일치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현행 공무원 종류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무원 종류 구분 체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방

안은 거대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반직종을 행정직종과 기술직종으로 다시 분류

해야 하는 안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특정직 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에 포함시키는

대안과,기능직 공무원의 일부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분류하

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일반직 공무원의 일부를 특정직에 포함시키는 안과,별

정직을 재분류하는 방안은 다른 방안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3)직군․직렬․직류 구분의 타당성

현행 직군․직렬 구분이 수행 업무의 성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한 응답

을 분석해보면,총 응답자 79명 가운데 업무의 성격과 직렬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64명에 달해 거의 대부분이 현행 직렬 구분이 업무의 성

격에 따라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현행 직렬 구분 체계에서 문제가 있

으며,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26명이 찬성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직군․

직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신이 속한 직렬이나 직류와 통합될 필요가 있는 직렬과 직류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서는,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직

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에 이르는 21명이

었다.같은 내용의 질문을 직류에 대해 해 본 결과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7% 정도인 13명으로 나타났다.평소 공무원들이 직류에 비하여

직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자의 응답이 더 타당

하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개선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질문

한 결과,전반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소수직렬을

통폐합하여 직렬체계를 광역화하자는 의견과,소수직렬의 경우 성격에 따라 별정직

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의견이 20% 가까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렬 체계에서 신설이 필요한 직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주로 인터넷 관련 직렬을 제시한 응답자가 2명이었으며,제도직렬이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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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직렬 등을 제시한 응답자가 있었다.

4)직급 체계의 타당성

전체 응답자의 11.4%인 9명만이 현행 직군․직렬별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

요하다고 대답하여 현재 직급 체계에 대해 그리 크게 부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 승진상한 직급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현행

직급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한 응답이 많았다는 것이다.

5)공무원 종류별 응답의 차이 분석(카이자승 검증)

응답자의 86%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공무원 종류 구분이 일치한다고 답변

하고 있는 반면,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은 작게 나타나고

있어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조정이나 직종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종류 구분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직종간 응답의 차이는 보

이지 않고 있지만,대체로 현재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종으로 분리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일반직 응답자들은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다(일반직 응답자의 25.8%).기능직의 일부를 업무의 성격에 따

라 기술직종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능직 응답자의 44.4%가 찬성하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또한 기능직의 일부를 업무

의 성격에 따라 기술직종으로 재분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능직 응답자의 견해와

다른 직종 소속 응답자의 견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종간 의

견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카이자승값=9.88,p<.02)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직렬 구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

석해본 결과,기능직 응답자들은 업무의 성격과 직렬 구분이 일치한다고 모두 대답

하고 있으며,별정직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특정직 응답자의 경우 응답

자 6명 중 3명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직렬 구분과 일치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기능직의 직렬체계는 세분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

문에 직렬과 업무가 일치될 개연성이 높은데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소속된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는 다른 직렬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는 직렬구분이 덜 세분되어 있는 일반직 응답자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즉

일반직 응답자 중 약 31%에 해당하는 19명은 자신의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는

직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특정직 응답자 1명도 같은 대답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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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렬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직종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일반직 응답

자들중 38.7%는 현행 직렬 구분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특정

직과 기능직 응답자들은 10%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직렬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응답자들의 소속 직종

간 의견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일반직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

를 검토한 결과,소수직렬을 직렬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소수직렬을 통폐합하는 안,그리고 일반직을 더 세분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

해 각각 21%,19.4%,6.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직군을 신설하는

안과 직렬을 직류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가능직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은 직종 간 통계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일반직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직렬이나 직종의

승진가능 직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낮게 설

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의 37.1%에 달하고 있다.기능직과 별정직 응

답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특정직 응답자 중 1명은 자신의 승진가능

직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승진상한직급의 조정이 필요한 직렬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

과,의견의 직종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일반직 응답자 중 14.5%에 해

당하는 9명이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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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외국사례분석

1.미국의 공직분류체계

미국의 공직분류는 연방법인 Title5,UnitedStatesCode(5U.S.C.)와 Title5,

CodeofFederalRegulations(5CFR)규정에 따라 직종구분과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에 근거하여 직군․직렬․직급구분을 하고 있다.

공무원 종류 구분은 크게 근무시간,직위의 성격,임용형태,보수표 등 네 가지

기준에서 만들어진다.한편 직위분류는 미합중국 법전 제5편에 있는 분류기준

(ClassificationStandard)에 따라 이루어진다.직위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직무명세서(jobdescription)의 작성이며,이 명세서에 근거하여 비로소 직위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직무명세서에는 임무(tasks),직무환경(conditions),업무기준

(standards),기술능력(skills․knowledges․abilities),자격요건(qualifications)등이

포함된다.

일반직 보수표(GS)에 의한 공직분류구조는 크게 22개의 직군과 427개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며,1,257,800여명이 일반직 보수체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직렬은

직무분석의 결과,업무의 성격과 자격요건은 유사하나 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양한 수준의 기술력 또는 상이한 수준의 곤란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무들을 인력

관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또한 직군은

보수표상 상호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직렬들을 모아 놓은 광범위한 직

렬의 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방임금체계(FederalWageSystem:FWS)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현업

직 공무원(blue collar workers)들의 업무는 크게 직렬(occupation)과 직군(job

families)으로 구분된다.총 36개의 직군 내에 293개의 직렬이 포함되고 총 222,308

여명이 FW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FWS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직위는 임무나

책임성 또는 자격요건 등에 근거한 직무분석결과,일반직 보수표(GS)에서 제외되는

직위들로 주로 주요임무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수작업(manuallabor)에 필요한 지식

과 능력,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육체적인 노력을 통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FWS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현업직 공무원의 직렬은 “occupation”으로 표

현되며,이 직렬 내에는 직무분석 결과 나타난 유사한 업무성격,최소자격요건을 요

구하는 직무들이 포진하고 있으며,각 직위들에는 등급이 부여되어 있다.FWS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현업직 공무원의 직군은 “jobfamily”로 표현되며,직무분

석 결과 수행하는 기능이 비슷한 경우,하나의 직렬에서 다른 직렬로 지식이나 기

술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또는 업무수행 시에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들이 비슷한

경우를 중심으로 직군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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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구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보수표상의 업무와 연방임금체계상의 직무간에

차이가 있다.우선,일반직 보수표상의 업무는 두 가지 카테고리,즉 1등급 간격업

무(one-gradeintervalwork)와 2등급 간격업무(two-gradeintervalwork)로 분류될

수 있다.1등급 간격업무는 한 등급씩 증가하는 등급수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전

형적인 등급범위는 GS-2부터 GS-8까지이다.반면에 2등급 간격업무는 GS-5부터

GS-11까지 2등급씩 증가하나 GS-11부터 GS-15까지는 한 등급씩 증가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다.각 GS의 호봉(step)은 10호봉까지 두고 있다.

반면에,연방임금체계에 영향을 받는 직무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WG-1에

서 WG-15까지 승진이 가능한 비관리직을 위한 직급체계인 WG,WL-1에서 시작하

여 WL-15까지 승진이 가능한 지도자격 직무(leaderjobs)를 위한 직급체계인 WL,

WS-1에서 시작하여 WS-19까지 승진이 가능한 관리직(supervisoryjobs)을 위한

직급체계인 WS가 그것이다.FWS의 호봉(rate)은 5호봉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직위분류제는 인력운용의 비탄력성,직장내 삶의 질 저하,대규모

의 예산소요,팀제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등 조심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

다.이에 직무확장의 개념과 직무충실화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우리나라의

복수직급제와 그 성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탄력적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하

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영국의 공직분류체계

현행 영국의 분류체계 골격은 개별 부처가 가지는 조직상의 수요에 가장 잘 적

응하는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계급이나 직종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위에 가

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 (New PublicManagment)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직위분류제적 제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1996년 이

전만 하더라도 영국 공직체계는 직종,직군,계급 등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어 채

용,보수,승진 등 인사관리면에서 다양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1996년 이후부터는

그러한 용어들에 의한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고급공무원단(SeniorCivil

Service:SCS)과 비SCS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단순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1996

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개방구조(openstructure)속에 있던 Grade1에서 Grade7

까지 속하는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Grade1에서 5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계급을 모

두 폐지하고 이들을 새로 만들어진 SCS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며,관리주

체는 CabinetOffice에 있는 OPS(OfficeofPublicServices)로 통일시키고 있다.

SCS소속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별로 별도의 분류체

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이를 통하여 개별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

에서는 개별조직의 수요에 맞추어 공무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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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별부처에 급여 및 계급,보수체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기 때

문에,각 부처별로 다양한 분류체계 및 보수체계를 가지게 되어 횡적,종적 비교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따라서 직위간 비교는 1996년의 공무원통계부터 도입된 ‘책

임도’(responsibilitylevel)개념에 의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러한 책임도 개념

은 1996년 공무원 분류체계가 변경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공무원계급(봉급과 ‘직무중

요도’(jobweight)기준 등에 바탕을 둔)과 유사한 등급수준을 개별 공무원에게 부

여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Le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체적인 등급수준이 어

느 정도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책임도 수준은 AA (AdministrativeAssistant)부

터 SCS까지 8개로 구분된다.

영국의 SCS소속 공무원이나 SCS이외의 공무원에서 보듯이,영국의 공직분류체

계는 전통적인 계급을 폐지하고 직종이나 직렬의 구분 없이 가장 업무에 적합한 사

람을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직위분류제적인 요소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전통적인 계급이 없어진 대신 ‘책임도’개념에 의해 공직이 분류됨으로써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

시켜 본다면 계급이 없어지고 ‘책임도’와 직명(jobtitle)만 존재하게 됨에 따라 특

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하위 계급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불식시

켜 줄 수 있을 것이며,동시에 승진에 대한 과도한 경쟁 등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전 부처에 걸치는 획일적인 분류체계 보다는 고위공무원단

(SCS)을 별도로 관리하고,비SCS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에서

개별 조직적 수요에 맞게 독자적으로 분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조직의 업무성과와

연계되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정부도 각 부처에게로 인사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통해 성과급 또

는 능력급의 실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일본의 공직분류체제

일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며,그 각각은 다시 국가공무

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직으로 나뉜다

(교육공무원과 외무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일반직이나 예외적으로 특례법의 적

용을 받는다).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다시 급여법적용직원과 급여특례법적용직원 및

검찰관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직제계에 관한 법률」(이하 직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급여법적용직원으로,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검찰관

과 우정,임야,인쇄,조폐 등 4개 분야 현업직원에 속하는 급여특례법적용직원 및

비상근직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직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법적용직원은 다시 행정직,전문행정직,세무직,공안직,해사직,교육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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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료직,지정직의 9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직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다시 직무의 성격에 따라 모두 17종의 봉급표로 세분되고

있다.

직계법은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때문에 일본 공무원의 등급은 봉급표를 통해서만

관찰할 수 있다.봉급표의 종류에 따라 등급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행정직

(I)은 11급,행정직(II)는 6급,전문행정직은 7급,세무직은 11급,공안직 11급,해사

직(I)은 7급,해사직(II)는 6급,교육직(I)(IV)는 5급,교육직(II)(III)은 4급,연구직은

5급,의료직(I)은 4급,의료직(II)는 8급,의료직(III)은 7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중

앙정부 성청의 경우,원칙적으로,부장은 11급,과장은 10급,실장은 9급,과장보좌

는 8급,계장은 4급으로 보하여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노무직 등이 속하는 행

정직(II)의 등급은 직접 감독하는 부하직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기관장,선장,

직장(職長),차고장(車庫長)등은 6급-4급으로 보하여 지고,일반직원은 3급-1급으로

보하여 지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보수등급의 ‘급'은 원래는 보수등급을 의

미하는 것이나,실제로는 한국과 같이 계급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전후 직위분류제의 도입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면서,지

나치게 세분화된 미국식 직위분류제가 일본의 조직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현재와 같이 대단위 직군을 중심으로 한 봉급표에 기반하여 인사관리를 해오

고 있다.이는 한국의 공무원제도 개혁이 일본과 달리,그 사회문화적 풍토를 도외

시하고 서구의 개념과 관리모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직위분류제를 위한 직위분류제

의 도입’을 모색하기보다는 우리의 조직풍토에 적합한 보다 현실성 있는 직위분류

제의 수립을 위해 직종분류의 범위 등을 좀 더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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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개선방안

1.공무원 종류구분의 개선방안

공무원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직무의 성격,경력관리형태,그리

고 근무형태의 세가지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다.우선 각각의 기준별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직무성격에 의한 종류 구분

공무원의 종류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무직(I),정무직(II),특정직,연구개발

직,사무직,기술직,기능직 등 7종류로 구분한다.정무직(I)은 기존의 구분을 그대로

인정하되,정무직(II)는 종래의 별정직 중 정무직(I)을 보좌하여 정치적 업무를 수행

하거나 또는 정무직(I)을 위하여 단순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종을 포함한다.

계약직 중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와 일반직 중 연구직 및 지도직을 연구개발

직으로 개편하고,특정직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현재의 일반직을 사무직,기

술직,연구개발직으로 분리하고,고용직을 철폐한다.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정무직(I)

정
무
직

특
정
직

연
구
개
발
직

사
무
직

기
술
직 기

능
직

 (II)

2)경력에 의한 공무원 종류 구분

경력관리형태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경력직과 한시직 및 비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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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한시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나,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

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계약조건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해서 정

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또한 비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과 한시직 이

외의 공무원으로서,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경력직과 한시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분보장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써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공무원과 계

약관계에 의하여 고용되는 공무원들을 서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이다.

3)근무형태에 의한 공무원 종류 구분

모든 공무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으로 구분된다.상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9조 1항에 의해 규정된 1주일 당 49시간(3월 1

일에서 10월 31일까지)또는 44시간(1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을 모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비상근 공무원은 위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와 같이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직종에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용이하도록 한다.

4)직무성격․경력관리․근무형태에 따른 공무원 종류 구분의 예시

직무 성격 경 력 관 리 근무 형태

○ 정무직(I)

○ 정무직(II)

○ 특정직

○ 연구개발직

○ 사무직

○ 기술직

○ 기능직

○ 경력직

○ 비경력직

○ 한시직

(계약직)

○상근직

○비상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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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과 국정운영의 방향 그리고 행정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분류 기준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공무

원의 종류 구분을 활용할 수 있다.가령,정무직(I)은 비경력직이면서 상근 또는 비

상근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연구개발직은 물론 특정직이나 사무직에도 경력직

또는 한시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으며,이들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

다.직무의 성격과 경력관리 및 근무형태의 세가지 기준에 따라 공무원 종류 구분

의 조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공무원 종류 구분 매트릭스 】

직 무 성 격 경 력 관 리 근 무 형 태

정 무 직 (Ⅰ) 비경력직 상근,비상근

정 무 직 (Ⅱ) 비경력직 상근,비상근

특 정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연구개발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사 무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기 술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기 능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2.직군․직렬구조의 개선방안

1)공직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군․직렬 구조 개선방안

현행 직군․직렬구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구조의 재편을

통해 공직 수행의 전문화를 증진하고 인사행정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취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한다.또한 공무원 종류 구분의 개선을 통해 현재의 특정직이나 별정직

에서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직군․직렬들이 기존 체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수

준에서 직군․직렬구조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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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해당 직군․직렬

통합․분리안

-공안직을 공안직(I)과 공안직(II)로 분리

-외신직렬을 통신사직렬로 통합

-문화직렬을 신설되는 문화체육예술직군으로 분리

신설안

-공안(I)에 검찰직렬,공안(II)에 경찰직렬,소방직렬

신설

-외교통상직군 신설(외교직렬,외교행정직렬,국제통상

직렬)

-문화체육예술직군 신설(문화예술직렬,관광직렬,체육

직렬)

-정책분석평가직렬 신설(연구개발직에 소속)

-경제경영직렬 신설

-군무직렬 신설(사무직 소속,기능군무직은 기능직

소속)

개명안 -시설직군을 국가기반시설직군으로

2)부처별 핵심기능에 부합하는 대표직렬의 지정

개별 부처의 핵심기능과 직렬구조의 부합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수행하

는 핵심기능들을 중심으로 개별 부처별로 대표직렬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공무원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정부 부처별로

핵심기능에 부합하는 직군․직렬들을 제도적으로 지정해 줌으로써,부처별로 복수

직을 활용하여 일반행정가를 중심으로 중․상위직위의 수를 늘려나가는 관행을 미

리 제한하고,전문기술 분야의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3)직류의 폐지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사실상 직렬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있어 직류는 채용을

제외하고는 인사행정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령 행정직렬 중 국제통상직

류와 같은 것은 외교통상직군 국제통상직렬로 확대 개편하고,재경직류는 경제경영

직렬로 확대개편하여 관련된 행정 수요를 충당하도록 한다.행정직렬에 속한 기타

직류들은 폐지하되 전문행정보직제를 도입하여 예산,인사,조직,재무,구매,조달

등으로 세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여기에서 전문행정보직제란 현재 담당

관제도를 세분하여 활용하자는 것으로서,전문행정보직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하

여금 최소한 그 분야에서 경력을 개발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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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급구조의 개선방안

현재 직급구조는 일반직의 경우는 9급에서 1급까지의 9직급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이것을 크게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이를 다시 15단계의 보수등급으로 구

분하여 승격의 개념을 도입한다.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정무직(I)

정
무
직

특
정
직

연
구
개
발
직

사
무
직

기
술
직 기

능
직

 (II)

정책

관리

일반

15

12
13

7

8

1

등급

1)보수등급 구분

현재의 9직급체계를 15등급체계로 전환하고,1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15등급을

직업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구분한다.보수등급간 구분은 직

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된 등급은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의 정도에 근거하여 책정되는 보수가 적용된다.따

라서 등급구분은 보수구분으로 볼 수 있다.등급간 이동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위등급으로 이동하는 승격의 개

념이다.

2)계층구분

계층구분에서는 정책계층,관리계층,일반계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그리고 사

무직,기술직,기능직만이 계층구분의 범위에 들어가며,정무직(I)과 (II),특정직,연

구개발직은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된다.계층은 경력직을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정책계층,관리계층,그리고 일반계층 등 세개 계층으로 구분된다.정책계층은 1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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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15등급까지,관리계층은 7등급에서 12등급까지,그리고 일반계층은 1등급에

서 8등급까지로 규정한다.각 계층 내 승격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

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계층간 승진은 실적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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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운영 효과성을 제고를 위한 법․제도 보완 사항

이상의 공직분류체계 개선안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운영의 적정화를 기하

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각종 제도와 법령 사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예컨대 직종 구분 개선안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은 물론,기존의 특정

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개별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정

부조직법 또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직군․직렬구분 개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

치부 공무원임용령은 물론 다른 제반 인사행정 관련 법령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직급 구분에 대해서는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법․제도 보완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직분류의 수평적,수직적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시행함에 앞서 반

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법령으로 공무원 종류 구분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공무원 임용령 등이 있고,직군․직렬구분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행

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 공무원범위

에관한규정,공무원임용령 등이 있으며,직급구분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정부조

직법,공무원임용령 등이 있다.

그러나,이러한 법령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부처의 핵심 기능에 부합되는 대표

직렬을 지정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직렬 공무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경로를 확대한다거나 해당 직위의 수를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단수직렬 중심으로 중상위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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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목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행정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

고 있다.행정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으며,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더욱이 WTO체제로 대변되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국가의 경쟁력 제고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그러나 계획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는 복

잡성,다원성,가변성,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관리체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양성하며 활용하는 일련의 인력관리활동

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다시 말하면,신규채용,보직

관리,승진,교육훈련,보수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인력관리체제는 공무원과 직무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따라서 공직분류체

제는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인력관리는 계급제적 분류구조를 기반으로 한 일반행정가

위주의 인사관행과 경직적인 공무원 종류 구분으로 인하여 행정의 전문화 추세와

인력관리의 탄력성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IMF사태로 상

징되는 국가적 위기사태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정부관료제의 경쟁력 제고가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와 정부관료제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

구를 고려할 때,한국 정부의 공직분류체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따라서,이 연구는 지식정보화,다원화,개

방화,전문화로 상징되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

직의 전문성과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를 재설계함으

로써,새로운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 대표적인 공직분류제도인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

고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와 그것이 공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후,이를 토대

로 공직분류의 적정화 모형을 설계하고,

② 한국 정부의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현행 공직분류체계

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③ 미국과 영국 및 일본의 공직분류체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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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④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공직분류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2.연구범위와 대상

이 연구는 국가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이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직분류 적정화 모형의 설계:공직분류제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표적인 공직분류제도인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며,

한국행정을 둘러 싼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와 그것이 공직분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후,이를 토대로 공직분류의 적정화 모형을 설계한다.

② 공직분류체계의 현황 및 실태 분석:현행 국가공무원의 종류 구분과 직군․직

렬․직류 및 직급체계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문제점을 도출한다.이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i)종류 구분:직무의 성격과 경력발전유형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탄력적인 공직임용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공무원의

종류 구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ii)직군․직렬․직류구분:일반행정가 위주의 분류구조를 지양하고,행정의 전

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군․직렬․직류 구분의 타

당성을 검토한다.특히,행정직렬의 세분화 가능성,소수직렬의 통합․재분류,행정

직․기술직 및 기술직․기술직 복수직위의 타당성,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현행

직렬의 재분류 및 새로운 직렬의 신설 필요성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iii)직급체계:경력직 공무원의 현행 직급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되,특

히 직종별․직렬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경력발전기회의 상대적 형평성과

직급체계의 단순화와 등급체계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직급관리의 탄력성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일반직의 경우,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도 연계하여 검토한다.

③ 외국 사례 분석:직위분류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계급제를 대표하는 영국 및

행정제도와 관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와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등 3

개국의 공직분류제도의 발달 배경,변천과정,장․단점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

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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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선방안의 모색: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 및 직종간․직군간․직렬간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

직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연구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이외에 질문지 및 면접조사,자문회의,벤치

마킹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수행된다.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① 공직분류 적정화 모형의 설계－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② 외국 사례 연구－사례연구 대상 국가의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가에게 위탁

연구(outsourcing)

③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선행연구 검토,관련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질문

지 및 면접조사,자문회의

④ 개선방안의 모색－문헌조사,벤치마킹,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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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직분류 적정화모형 설계

1.공직분류의 의의

1)공직분류의 개념 및 중요성

정부조직의 규모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람과 일

을 어떤 질서 있는 기준에 따라 분류해 두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사실 공무

원과 직위의 분류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야말

로 현대 정부의 인사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하나

의 주요 요인이 된다.이와 같이 정부조직의 인력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공직분류체계의 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사행정에서 공직분류체계라 함은 공무원(사람)또는 직위(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 내의 작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말한다.또한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적 인사행정체계에서의 주된 분류방식인 계급구조를 수직적

분류로,직위분류제적인 인사행정체계에서의 직위분류방식을 수평적 분류라고 지칭하

고,양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진재구,1993).이러한 정의는 기존

의 인사행정관련 문헌에서 지칭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이념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활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인력관리활동은 공직이 어

떻게 분류되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즉,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의 채용에서부

터 보직관리,승진,교육훈련,보수 등 인력관리의 모든 국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이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즉,공직분류는 정부관료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정부 인력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

가 된다(박연호,1990;유민봉,1997:97).

이와 같이 공직분류체계는 사회의 잠재적인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고,시험

의 타당성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적 가치를 띠면서도 임용후의 합리적인 인력관리

의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인사행정의 기초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경직적인 분류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현행 공직분류체

계가 기대했던 공직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관리의 합리성 추구를 달성하기 힘들

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즉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공무원의 종류구분이 경직적으

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계급(rank)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상대적인 지위

와 자격 및 능력을 구분하는 계급제적 분류방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행정의 전문기

술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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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직분류체계는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개편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신축적

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공직분류모형

공직의 분류는 공직의 구조화 내지 공직의 배열을 의미한다.이러한 공직의 분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직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그러나 공직을 분류하는

단일의 기준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따라서 공직분류의 접근방법과 모형은 무

수히 만들어질 수 있다.지금까지 인사행정에서 확립된 전형적인 공직분류모형은 수

직적 분류모형으로서의 계급제와 수평적 분류모형으로서의 직위분류제이다.계급제

(rank-in-person)는 공무원의 ‘계급’(rank)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의 상대

적인(비교적인)지위,자격 및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제도인데 비하여,직

위분류제(positionclassification)는 ‘직무’또는 ‘직위’(joborposition)라는 관념에 기

초를 두고 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

다(오석홍,1983:78-79).즉,직위분류제는 일과 책임의 단위인 직위를 기초로 하여

각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특성이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평적으로

분류하고,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성이 유사한 직무를 수직적으로 분류하여 공직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다.따라서 직위분류제는 시험이나 임용,보수,기타 인사관리

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강성철 外,1999:15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표 Ⅱ-1〉과 같다.이들 두 모형

의 장․단점은 서로 상대적이다.구체적인 두 모형의 장․단점의 효과와 두 모형의 비

교적 우월성은 상황적응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계급제는 사람의 속성에 착안하

여 융통성있는 직업구조로 꾸밀 수 있다고 하지만 직무의 전문화를 반영시키지 못한

다.직위분류제는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요소를 배제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

에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인위적인 형식성을 내포하는 기계적인 것이라고 한다

(오석홍,1993:111-112).

이들 두 모형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공직분류의 접근방법으로서 양자는 전통적인 고전모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 어느 하나도 실제 공직현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또한 분류모형의 선택이나

그 실천과정에서 부작용과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도 많다.따라서 그 시대와 행정현실

의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양자의 원리를 잘 조화시킨 상황적응적 공직분류모형을 개발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오석홍,1983:80-81).



-6-

<표 Ⅱ-1>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상대적 특성 비교

구 분
특 성

계 급 제 직위분류제

분류 단위 계급 직위

채용기준 잠재적․일반적 능력 전문 능력

경력발전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임용체계 폐쇄형 개방형

신분보장 강함 약함

인사이동 광범위,신축적 제한적,경직적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유리 불리

공무원의 시각 종합적,광범 부분적,협소

행정의 전문화 장애 기여

직무수행의 형평성 낮음 높음

보수 동일계급 동일보수 동일직무 동일보수

인사관리(교육훈련,

승진,평가,보상 등)

연공서열 중심,

상관의 자의성 개입용이

능력․실적 중심,

객관적 기준 제공

자료 :유민봉(1997:112-113),강성철 외 (1999),오석홍(1983:81)

2.선행연구의 검토

1)제시된 문제점

가.공무원 종류 구분

현행 공무원 종류 구분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중요한 문제점은 계약직 공무원 및

개방형직위의 확대와 연계하여 탄력적인 임용체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또한 일반직 등 7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무원

종류 구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즉 하나의 직종에 두 개 이상의 속

성을 지닌 공직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종류 구분방식이 재검토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실제운영 과정에서 일반직,기능직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선행연구의 공무원 종류 구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공직분류의 무원칙성으로 현재의 공무원 종류 구분은 특수

경력직의 대분류에 있어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또한 각 대분류내 중분류에서

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둘째,기술직과 기능직 구분의 기준

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그 결과 기술직이 기능직과 같은 성격의 직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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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되는 소지를 안고 있다.셋째,우리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상근 공무원으로 임

용되며 전문직(현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비상근 공무원을 둘 수 있다.즉,현행

직종체계 하에서는 전문직(현계약직)이외에는 비상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현행 전(全)정부차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운영을 위

한 기조의 부족으로 불균형이 노출되고 있다.따라서 연령과 경력을 고려한 직종간

수직적 분류(계급체계)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중양,

1997;진재구,1993,1998).

나.직군․직렬 구분

선행연구들은 일반행정가 위주의 분류구조를 지양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

리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직군․직렬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군․직렬체계의 중요 문제점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분류의 원칙과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즉 현행 직렬체계는 엄격한 직

무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직군․직렬․직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상 편의

에 의해 편성되었다는 것이다.둘째,직군․직렬간 규모의 형평성부족을 들 수 있

다.셋째,행정직편중으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를 들 수 있다.넷째,기술직 분야의

미분화를 들 수 있다.기술․연구분야의 직렬형성에서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

는 영역들이 하나의 직렬로 무리하게 통합되어 있으며,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

시성이 있는 직렬의 신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다섯째,직렬과

관련하여 비전문화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부분이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의 67.9%가 인문,법정,상경계 출신이

다.이러한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전문분야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경직성이 있으며 전문직(현 계약직)공무원의 학력이 일반직의 학력보다 낮다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관련 직렬들이 상위직급에서 하나의 직렬로 통합되어 있어 전문화를 위

협하고 있으며,특히 행정직렬이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자의적 재

량의 영역을 넓혀주게 되어 정실과 독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정직 채용기준의 일관성 결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중양,1997;진재

구,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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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급 구분

계급의 수가 과소하고 최초 입직계급이 5,7,9급으로 다양하여 공무원의 승진기회

가 제약되며,동일 계급에 정체된 기간이 너무 길어 인사정체와 승진병목현상이 심각

한 것이 문제이다.특히 중간계급(4-6급)공무원의 경우 상승지향 욕구가 좌절되어 사

기가 떨어지고 있으며,담당직무의 실질적 차이를 감안한 공평한 보직관리가 곤란하

다고 할 수 있다.

계급과 직무요인과의 연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동일계급 내 개인별 직무부담의 불

균형이 노정되고 있으며,또한 계급구조에 결부된 통제체계와 조직설계 상 직위와 결

부된 통제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갈등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김중양,1997;진재구,

1993).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동급인 보직간에도 책임도와 곤란도가 다른 보직이 있어

서 이러한 심한 직위부조화 현상 때문에 동일 직급간의 이동에 대하여도 ‘영전’이니

‘좌천’이니 하는 평가가 있다(오석홍,1983:134-135).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는 현행 9직급(계급)체계의 계급 수가 과소하여 담당직

무의 실질적인 차이를 계급구조에 반영시키기 곤란하고,담당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

에 따른 보직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의 경

우 최초 입직계급이 5․7․9급으로 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4․5급 중견공무원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큰 중앙부처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능직 계급체계는 연혁적으로 계급조정이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에 따라

조정된 것이 아니고,현업노조의 요구와 하위계급의 처우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시대

적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화된 것이었다.따라서 현재 10계급체계는 신분,자격,

직위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력을 주로 반영한 보수결정의 기준으로서 사용

되는 경향이 있다.

인력관리 면에서도 기능직은 비계획적이고 단기적인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고용하

는 측면이 많다.1998년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약14%(76,703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현업기관에 종사(69,426명)하고 있다.이들의 비

중을 고려해 볼 때,기능직에 대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인력관리가 필요

하다.

복수직급제도의 문제점도 들 수 있다.1994년부터 중간 관리층의 직무능력을 보강

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하였다.즉 과장의 직위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복수직급제도는 일정한 비율별로

복수직급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일정비율을 직급마다 할당함으로써 경력

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즉 어떤 부서에는 과장보좌의

대부분이 서기관으로 보직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명도 없기도 하며,부이사관 과

장이 반드시 주무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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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시된 대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의 공통점은 능률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인력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직군,직렬을 포함하는 공무원

정원의 균형을 이룩하고,행정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직위분류의 재설계 작업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가.직종 구분

직종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급과 직무요인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여 직종간

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신중한 채용

을 제안하고 있다.또한 기능직 공무원을 위한 제반 인사교육제도의 재정비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직위의 민간위탁이나 시간제 혹은 임시직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하

고 있다.

현재 계약직 별정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은 특수직렬을 신설하여 행정(또는

정부관리)직렬에 흡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또한 한시적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을 위해 비전임 공무원제의 확대임용을 제시하고 있다.직종의 재설계에서 정무직

의 성격이 강한 별정직은 일단 폐지하고 별정직 중에서 계약직,정무직,일반직의

성격이 강한 부분은 원래 직종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중양,1997;진재구,1993;김신복,1996).

나.직렬․직군 구분

기존의 연구에서 직렬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중요사항들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렬의 세분화와 행정직렬의 재분류를 제시하고

있다.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직렬의 신설과 세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

학적인 직무분석 절차와 검증을 거쳐 직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렬체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직의 세분화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행정직렬을 조직인사직렬,예산관리직렬,법

무직렬,국제통상직렬,금융직렬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람과 직무와의 적합도를 증진

시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일본의 경우처럼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도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전공별로 분리 모집하고 충원과 보직관리에 있어서 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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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고려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② 직군의 재조정 및 특수직군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직위분류체계의 기본골격을 인정하면서 현실의 경제여건과 산업구조,직업분화

수준에 적합하도록 현재의 14직군을 8직군으로 통합조정하고 현재의 공안 및 법무

행정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공안직군,정부관리 및 전산감사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행정직군,재경 및 사회교육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사회직군으로 조정하며 현

재의 공업,광무,통신,물리 직군 등을 광공업 직군으로 통합하고,최근의 산업구조

조정 추이를 반영하여 환경보건직군,건설직군,교통직군을 신설하여 관련분야를 포

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또한 기타 직군(특수직군)을 신설하여 대상인원이 적은

특수직(예:우표도안직,문화재감정직,통역직 등)을 분류체계에 흡수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

③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확립 및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순화

민간부문의 전문인력과 지식이 공직에 쉽게 유치,동원될 수 있는 직위분류제가

되도록 공직분류장치 및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통환경분야를 강화하

고,도시분야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직렬과 직류를 신설하며 연구직과 일반직 양

자간의 공직분류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또

한 유능한 과학기술 정책 관리자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

해 전문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기술 복수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수직화

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의 계약․파견․겸임에 의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④ 직렬별 직급배치의 불균형 시정

중간관리층 또는 고급관리층까지 직렬분류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에

만 직렬을 구분할 경우,또는 그와 반대로 일반관리능력자가 필요한 상급계층까지

직렬을 세분해 놓은 경우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김중양,1997;

진재구,1993,1998;김창준,1991;김신복,1996).

다.직급구분

기존 연구에서는 OECD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급공무원단(SES또는 SCS)과

같이 ‘정책직’의 신설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현재 중앙부처의 과장을 3․4급

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일본과 같이 과장까지를 실질적인 직업공무

원제도로 보고 국장이상 차관까지를 미국이나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고위정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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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이나 일본의 지정직과 같은 형태의 정책직을 신설하여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

용하는 것이다.아울러 현재의 일반직 중 중앙부처의 과장․계장급은 ‘관리직’으로,

7급에서 9급까지는 ‘행정직’으로 한다.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으로,중앙기관 상

호간 직급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즉 감사원 외무부 등 하부조직은 동일한

직급으로 조정토록 하며,일반직의 계급체계를 11계급 또는 17계급으로 조정하여

직위별 보직관리의 폭을 2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공직 내에 전문지식의 축

적과 지속성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 등에는 전문직제의 도입으로 수직적 공

직분류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보직관리의 폭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직급제는 장점도 있으나 획일적으로 일정비율을 직급마다 할당함으로써 경

력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계급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진재구,1993).

3)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가.직종구분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각 직종에 대한 수평적 분류의 체계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타 직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에만 그치고 있

다.일반직종의 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현재의 직위분류체제의 기본 골격

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따라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그리고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재검토와 별정직과 고용직

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타직종과의 성격구분을 명확히 하는데는 접근하지 못하

고 있다.

나.직렬․직군 구분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렬체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백화점식 문제나열과 방향제시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직렬의 세분화와 재분류에 관해서는 개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뿐 직군․직

렬․직류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즉 직군별 직렬별 계급의 합리적인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하위직급의 지나친 세분

화나 상위직의 과도한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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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급 구분

수직적 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계급구조의 개편

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급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기

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계급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어 종합적인 직급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수직급제

개선을 위한 대안의 제시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또한 공무원 직종 상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가 갖고 있는 주요 한계는 실증적 차원에서의 논

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규범적 차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

한 언급이 부족하다.따라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즉,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이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어야 할 직종이나 직렬 또는 통합되어야 할 직종이나 직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또한 변

화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분류개편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공직분류 적정화모형은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며,시대적 변화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직분류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3.공직분류 적정화 모형 설계

1)행정환경의 변화와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향

최근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

들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비록 이들 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개혁의 내용과 추진방법은 매우 다양

하나,개혁의 대상과 목표는 상당부분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모아지고 있

다.이러한 경향은 각국 정부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와 양성이

정부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한국정부도 폐쇄적인 공직임용체제를 개방적인 임용

체제로 전환하고,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경쟁을 도입하며,공무원의 보수를 업무성

과와 연계시키는 등 경쟁적이며 성과중심적인 인적자원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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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그에 부응하는 공직분류체계

의 개편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공직분류체제는 정부 인

력관리체제의 기본적인 성격 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분류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

는 먼저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그에 기초하여 행정관리 패러

다임의 개혁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 추세와 그것이 인력관리체제와 공직분류

체제에 미치고 있거나 앞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하태권,1999:130-132).

첫째,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는 행정환경의 미래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미래는 점점 더 다원화되고 불확실해지며 모호해

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계획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

는 복잡성과 다원성 및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관리 및 공직분류체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정보처리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처리능력의 보편화로 인하여,각종 정

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지고 정보의 공유와 분산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정보

공개제도와 행정절차법 등의 확대 실시는 행정정보에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정보처리기술의 발달은 개인적․집합적 정보취득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공공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며,

동시에 행정관리기법은 물론 공무원의 업무처리방법(예:인터넷을 이용한 간접대면

식 의사소통,전자결제 등)과 근무형태(예:PC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재택근무

나 이동식 근무 등)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파트타임 공

무원이나 한시적 공무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현대사회를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지식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을

생산에 필요한 단순한 노동력(personnel또는 manpower)으로 보지 않고,조직의 생

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인적자원(HumanResources)으로 인식한다.다시 말하면,지

식사회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양성하며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조직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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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 전환되고 시민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행정서비

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차 다원화,고급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의 강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NGO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견제 등 NGO의 공

적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규제위주․공급자중심의 행정관리체제를 서비

스위주․수요자중심의 행정관리체제로 시급히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폐쇄적인 공직임용체제를 개방적인 임용체제로 전환하

여 경영마인드와 창의성을 겸비한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행정환경의 변화추세를 전제로 할 때,향후 공직분류체제는 행

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인력

의 전문성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절실한 시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급

속한 변화와 국경없는 경쟁으로 상징되는 시대적 상황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문

화․다원화․고도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강력한 회의가 제기되

고 있다.이것은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행정가 위주의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정

부관료의 각 업무별 전문능력이 요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계급제적 분류구조와 ‘일반행정가 우대․

전문기술직 소외’의 인사관리 관행을 시정하고 전문기술직 위주의 분류체제로 전환

하여 기술분야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한편,복잡성과 다원성 및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탄력적인

공직분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대응적인 인력관리체제를 요구한다.그러나 현

재의 경직적이며 계급제에 입각한 공직분류체계로는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없다.지식정보화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

로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

론 새로운 조직운영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이를 위

해서는 공직분류구조를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최근 선진

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에서도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폐지하거나 (영국)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공무원 고용관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즉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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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제,파트타임 고용제,교대근무제(jobsharing),계절적․주기적(recurring),

일시적,즉시(on-call)임용제와 같은 단기계약 임용제 등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향

상시키고 있다.

<그림 Ⅱ-1>새로운 공직분류체계 이행을 위한 구도

정책목표

기대효과

공직분류

환경변화

국가 경쟁력 향상국가 경쟁력 향상

인력관리의 합리화 도모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제고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

․인력관리의 형평성 제고

인력관리의 합리화 도모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

․경력관리의 형평성 제고

정부의 역할․기능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개

편

정부의 역할․기능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공직분류체계 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화 ․지방화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행정환경의 변화

․다원화 ․전문화

․지식정보화 ․개방화

<그림 Ⅱ-1>은 새로운 공직분류체계의 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즉 다원화․지식정보화․전문화․개방화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

운 공직분류체계의 개편을 통해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인력관리

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인

력관리의 탄력성과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가 설

계되어야 한다.

2)공직분류 적정화모형 설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우리의 공직분류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직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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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확대․적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우리 정부의 공직분류체계에 개

선에 대해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적절히 절충하여 계급제의 장점과 직위분류

제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는 절충주의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 주장은 현

재의 공직분류구조를 직위분류제에 점진적으로 접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

한 주장의 근거로는 전통적으로 계층의식이 강하고 공무원들의 계급관념이 강한 우

리의 현실에서 성급한 공직구조의 변화는 공무원들의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강성철 外,1999:220;최병대 外,1999:10;유민봉,1997:

135).이러한 주장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

한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볼 때 직위분류제의 확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국가적인 위기상황과 변혁의 시점(turning

point)에서 공직분류체계의 개편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리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는 공직분류체계의 개편을 통한 인력관리의 합리화에 의해

서 달성될 수 있다.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직분류모형은 공직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이

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직분류체계는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현재의 공무원 종류는 다양성 부재로 인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관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직과 같이 필요성이 감소되어 철폐될 필요가 있는 직종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한시적 공무원제도나 비상근 공무원제도 등의 다양한 근무형태가 적극

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행정의 전문성 제고 또한 공직분류의 주요 기준이 된다.즉,공직의 전문성

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오늘날 행정의 전(全)분야에 걸쳐 업무를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거의 모든 정책수립은 일반적

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아직도 기술관련 부

처들에서조차 고위직 중 상당 부분을 행정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어 전문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행정의 전문화에도 큰 장애

가 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을 만능 행정인이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지

식을 갖추고 또한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공직분류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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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공직분류는 경력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인

력관리의 형평성은 직무의 성격과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책임도를 기준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그러나 현재의 분류구조는,경력직내의 특정직과 일반직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직무의 성격과 책임도 및 근무

조건 등에 상응하는 통일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경력발전과

보수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직군․직렬간 경력발전기회에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예를 들면,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부처와 상관없이 보직경로가 다양하고 경력발전기회가 비교적 넓게 설

정되어 있는 반면,대부분의 전문분야나 기술직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적인 인사

운영상 경력발전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이밖에도 동일직렬 동일직급 내에서

도 직위에 따라 담당 업무의 중요도나 업무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Ⅱ-2>공직분류적정화 모형

공직분류체계 개편공직분류체계 개편

직종직종

다

양

성

다

양

성

직군 · 직렬직군 · 직렬 직급직급

행정환경의 변화행정환경의 변화

인력관리의 합리화인력관리의 합리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탄

력

성

탄

력

성

전

문

성

전

문

성

형

평

성

형

평

성

탄

력

성

탄

력

성

형

평

성

형

평

성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한 적정화 모형을 제시하면 <그

림 Ⅱ-2>와 같다.<그림 Ⅱ-2>의 공직분류의 적정화모형은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이 모형은 21

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종류를 직무의 성격과 경력발전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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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분하고,직군․직렬구조를 행정의 전문성과 경력발

전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하며,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직급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인력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그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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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공직분류체계의 현황 및 실태 분석

1.공무원 종류구분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공무원의 종류는 실적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

되는데,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그 신분이 보장되며,평

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을 말

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

용직으로 구분된다.각각의 성격과 예는 <표 III-1>과 <표 III-2>에서 설명하고 있

다.

<표 III-1>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및 성격

종 류 성격 예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

렬로 구분됨

‧1급에서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은 연구관 및 연구사 지도관 및

지도사의 2계급으로 구분된다.

▹공안,행정,광공업,농림수산,물리,

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

특정직

공무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

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 및 군무

원,국가정보원 직원

▹ 기타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

로 정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계급구분은 1등급에서 10등급까

지로 구분된다.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 ,통

신,전화수리,교환,전기,기계,난방,

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등대,농

림,산림보호,보건,간호조무,위생,사

무보조,방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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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및 성격

종 류 성 격 예

정

무

직

공

무

원

‧담당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

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

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중앙정부의 차관급이상의 공무원,특별

시의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 등 고급공무

원

▹감사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

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

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국무위원,처의 처장,각부의

차관,청장 (통계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국무조정실장,차관

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국가과학기

술 자문회의 위원장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도지사)

별

정

직

공

무

원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

를 받는 공무원

‧차관급이하에 속하는 공무원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각급 노동위

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

판관

▹비서관․비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담당관,실․국

장과 부장

▹광역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의 정무부시

장

계약직공

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

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과학자,기술직,그리고 특수분야의 전문

가

고용직공

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

▹보선원,건축보조원,통신보조원,정비

원,화공보조원,조리원,경비원,건널목안

내원 사환 등

199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총계 561,952(현원:

558,123)명 중 경력직 공무원 556,122(현원:551,502)명,특수경력직 공무원은 5,830

(현원:6,6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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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경력직 공무원 정원 및 현원

(1997.12.31.현재,단위 :명)

경력직(556,122/551,502)

일반직

(93,769/

91,697)

특정직(382,706/380,623) 기능직

교육계 경찰계 소방계 검사계 외무계
79,647/

79,182
286,137/

285,627

93,799/

92,616

158/

157

1,151/

1,059

1,461/

1,164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국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제외)의 현황을 보면 1997년 12월

31일 현재 총 87,921명중 행정직 공무원은 68,998명,기술직 공무원은 18,923명으로

두 개의 직군을 차지하는 행정직이 78.47%,8개의 직군을 차지하는 기술직군이

21.5%를 차지하여 행정직이 기술직군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일반직 국가공무원 현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제외)

(1997.12.31.현재,단위 :명)

행정직 기술직

공안직 행정직 광공업
농림

수산
물리

보건

의무
환경 교통 시설

정보

통신

18,000 50,998 4,746 3,124 595 2,563 438 1,097 2,816 3,544

68,998(78.47%) 18,923(21.5%)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표 III-5>국가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원 및 현원

(1997.12.31.현재,단위 :명)

특수경력직 (5,830/6,621)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101/101 3,140/3,533 314 2,589/2,987

주 :계약직은 1999.6.10현재임.

자료 :계약직은 중앙인사위원회 통계 (1999년).

정무직․별정직․고용직은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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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의 현원은 1997년 12월 31일 현재 6,621명이고,그

중에서 정무직 101명,별정직 3,533명,고용직이 2,987명이며,계약직의 경우 1999년

6월10일 현재 314명이 고용되어 있다.

2)문제점

가.공무원 종류구분의 무원칙성

-직무성격과 경력 중심에 근거한 재분류 필요성 제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종류구분은 우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대분류에

있어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각 대분류 내 중분류에서도 마찬가

지로 기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예를 들어,특수경력직 내에 있는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의 기준은 수직적 분류의 성격이 강하다.하나의 예로써,감사원 사무

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 사무차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국가정

보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 사무차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분류기준으로 실적과 자격,신분보장의 정도를 들고 있는데,

법령상에는 신분보장의 정도를 1급이라는 수직적 분류상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실시하는 3급 이상 직위 중 12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경우

에도 공무원종류의 구분에 있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즉 현재의 공무원종류의 구

분은 여러 개념이 혼재하여 효과적인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다.

<표 IV-8>에서 보여주듯이 현재 공무원 종류구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 설문응답자들은 전체 79명 중 41.8%인 33명이나 된다는 점은 비록 그대로 사용

하여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2명(53.2%)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사람

들 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의 공무원 종류구분체계

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나.기술직과 기능직 구분의 모호성

위와 같은 공직분류의 무원칙성은 기술직과 기능직의 구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기술직은 일반직 중 기술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술행정직의 성격을

지니며,기능직은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기술직과 기능직은 같은 성격의 직종으로 오해되는 소지를

안고 있다.아래의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기술직과 기능직의 직군과 직렬

을 볼 때 많은 유사성이 발견된다.이러한 직명의 유사성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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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저해할 수 있다.

<표 III-6>기술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비교

직 군 직 렬

기술직

공무원

(8직군)

광공업(9)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

농림수산(6) 농업,식물검역,임업,축산,수의,수산

물리(2) 물리,기상

보건의무(6) 보건,식물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환경(1) 환경

교통(4) 교통,선박,항공,수로

시설(5)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축적

정보통신(1) 전산,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철도현업(1) 철도현업

기능직

공무원

(11직군)

정보통신

현업(1)
정보통신현업

토건(2) 토목,건축

전신(4) 통신,전화수리.교환,전기

기계(3) 기계,난방,운전

화공(1) 화공

선박(3) 선박,선박기관,등대

농림(2) 농림,산림보호

보건위생(3) 보건,간호조무,위생

사무보조(1) 사무보조

방호(1) 방호

또 다른 문제는 기존법규 상,기술직과 기능직에 요구하는 자격증 등이 동일하고

단지 소요경력의 차이만으로 기능직과 기술직을 구분하고 있는 직무들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예를 들면,일반직의 보건의무직군 의료기술직렬의 6급에 요구되는

자격이 임상병리사와 8년의 소요경력이라면 기능직의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의 6급

에 요구하는 자격 역시 임상병리사와 5년의 소요경력이다.아래 <표 III-7>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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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8>은 그 차이의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7>기술직과 기능직의 임용예정계급(등급)별 자격증 및 소요경력

임용예정계급 직종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

급 및 소요경

력

기술직

기능장

기사1급(4)

기사2급(7)

기능사1급(7)

기사1급(1)

기사2급(4)

기능사1급(4)

기사1급

기사2급(1)

기능사1급(4)

기사2급

기능사1급

기능직
기사1급(2)

기사2급(3)

기능사2급(3)

기사1급

기사2급(1)

기능사1급(1)

기능사2급(3)

기사2급

기능사2급(1)

기능사(1)

기능사2급

기능사

※ ( )안의 숫자는 해당계급에 특별 임용될 수 있는 경력연수임.

<표 III-8>기술직과 기능직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및 소요경력

임용예정

계급
직종 직군 직렬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

등급

및

소요경력

기

술

직

보건

의무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

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작업치료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기

능

직

보건

위생
보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조산사(5)

간호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조산사(2)

간호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간호사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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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정직 우선의 일반직 분류구조

<표 III-4>에서 제시하였듯이，일반직의 10개 직군 51개 직렬 91개 직류 중 공

안직군과 행정직군이 각각 7개 직렬 10개 직류,12개 직렬,5개 직류 등으로 전체

직군의 32.74%를 점유하여 8개 기술직군,38개 직렬,66개 직류에 비하여 월등히 많

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9>기술직군의 직렬 및 직류 현황

직군 직렬 직렬 수 전체직렬중 % 직류

기술직

광공업

기계

9 15.51% 12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농림수산

농업

6 10.34% 14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물리
물리

2 3.44% 2
기상

보건의무

보건

6 10.34% 8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환경 1 1.7% 4

교통

교통

4 6.8% 8
선박

항공
수로

시설

도시계획

5 8.62% 6

토목

건축
지적

측지
정보통신 전산 6 10.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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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직 전체의 총 구성인원 중 78.5%가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에 분포되어

있다.우리나라의 공직구조는 일반행정가 양성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직의 전문화를 높이기 위해 일반직 편중의 공직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I-10>행정직군의 직렬 및 직류 현황

직군 직렬 직렬 (58개) 직류

행

정

직

공안

교정

7 12.06% 10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행정

행정

12 20.68% 15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감사

사서

라.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순응부족

현재의 공직구조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예를 들어,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유인

하는 경로가 특수경력직 내 계약직과 별정직,경력직 내의 일반직 3급 이상의 개방

형 직위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따라서,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할 인력을 탄

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정기적인 직무

분석의 미비와 분석기법의 미개발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하거나 기존직군 또는 직렬과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행정부에 주고 있지 못하다.그렇기 때문에,행정부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적극적 대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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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직무성격 및 근무형태에 따른 공무원 종류 구분의 다양성 부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상근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계약직 공무원에 대

하여만 비전임(비상근)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다.따라서 경력직 공무원은 물

론 고용직 조차도 일단 임용되기만 하면 상근공무원으로 정년보장과 연금혜택을 받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제도로는 상근인력을 두기에 적당하지 않는 업무,

즉,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업무가 계절적이거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혹은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경우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이

어렵다.

최근 선진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에서도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

함으로써 공무원 고용관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필요성에 보

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영국,호주,등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에서 정년보장과 연금혜택이 부여되는 고정기간(fixed-term)계약제,주당 표준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파트타임(part-time)고용제,하나의 직위에 두 명 이상

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제(jobsharing),계절적이거나 불규칙적

혹은 예측불가능한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적․주기적

(recurring)․일시적(casual)․즉시(on-call)임용과 같은 단기계약임용제 등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2.직군 및 직렬구분 현황 및 문제점

1)직군‧직렬구분의 의의

정부부문의 인력을 효율적,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직분류체계

의 효율화,합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공직분류체계는 사회의 잠재적인 유능한 인

력을 공직에 유인하고,시험의 타당성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적 가치를 띠면서

도 임용후의 합리적인 인력관리의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현대 인사

행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직분류체계상 직군,직렬,직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기준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크다.우선 직렬은 공무원 인사와 정원관리의 기준이 되는 공직분류의 기

준으로써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그 책임과 난이도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직렬을 다시 자세하게 구분한 것이 직류인데,직류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고,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후의 보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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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직군은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집합을 말한다.직군은 직종

다음으로 직위분류의 대단위가 된다.

그렇다면 직무의 종류,책임도,그리고 난이도를 가지고 공직을 수평적으로 분류

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은 무엇일까?첫째,정부조직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수

요를 반영하고 만족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직업적 분화 정도,

국민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그 기능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화된다.둘째,분

류제도는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즉 필요

한 인적자원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합

리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의 종류를 구분하고 인력을 관리해 왔

다기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단순히 공무원의 종류를 정해 왔기 때문에 현행 공직

분류체계가 기대했던 공직 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관리의 합리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즉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공무원의

계급(rank)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상대적인 지위와 자격 및 능력을 구분하는 계급제

적 분류방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예컨

대 현재의 공직분류체계로는 인력감축을 통한 조직개편에서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직위나 부처를 없애거나 다른 직위나 부처에 통폐합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기

준을 제시하지 못한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한

공직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노력은 1996년 총무처(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국가

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위 13,460여개에 대한 제한적인 직무조사이다.하지만 공직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정

부적인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직위의 분류가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현

실적인가 하는 문제는 인력계획,임용,교육훈련,근무평정,그리고 보수 등에 이르

는 인사행정의 제반 분야의 성공적인 집행에 지대한 요인이 된다.따라서 다가오는

새 천년의 정보화,전문화,다양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

고,합리적인 인력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공직분류체계를 재설

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진재구,1993;김신복,1996;조성한․김병섭,1997;진

재구,1998:262-65).

2)직군‧직렬구분 체계의 변천과 특성

공직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김중양(1997:43)은 공무원제도로

서 폐쇄적 공무원제와 공직의 분류 양태로서 계급제의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을 만

큼 공직 구분 또는 분류의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공직분류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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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구분하고,그 구분에 기초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인력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노력의 일

환으로 이해하면 공직분류의 명분은 좀 더 명확해 지게 된다.공직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지는 제도적 노력으로 이

해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일지 모른다.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지방

공무원법)제24조에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직위분류제를 확대시켜 나가

려는 것도 그간 정부의 행정관리가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인

력 배분의 불평등,명분 없는 업무 배분 기준 등으로 발생하는 인사행정의 비합리

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와 건국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하

고 정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을 분류하고자 하였던 노력들을 살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가.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는 왕정체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신분중심의 강력한 계급제를 채택하여

왔고,근대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일제 강점기로 알려져 있다(정시채,1986:

544).일제 강점기의 인사관계 법령은 칙명으로 되어 있었고,그들은 복무규율,문관

임용령,고등고시령,문관징계령 등이었다.하지만 이 시기의 인사행정은 일제 강점

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나.미군정기

미군정은 1945년 9월 7일 미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1호를 선포한 후 약 3년간에

걸쳐 실시되었다.이 시기는 일제 강점기의 것과는 다른 직수입된 미국식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다.1946년 5월부터 직위의 개념이

도입되었고,등급(class),직무(service),등급(grade)등의 개념이 공직의 분류체계

구조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직위,등급,

직무,등급에 따라 우리나라 공직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실시 중인 공직분류체계와도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미군정시대의 공직분류는 첫째,서기‧행정직,둘째,전문기술직,셋째,수련‧방위

직,넷째,별정직군 등으로 이루어져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사회 여건과

공직분류체계가 적합하게 제도화되지 못해 운영상의 무리가 뒤따랐다(오석홍,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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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2공화국(1948-1962)

직위를 분류하여 정부조직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려 했던 최초의 자구적 노

력은 대한민국 수립 직후 1949년 8월 법률 제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부터

출발한다.동법은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을 다시 수직적으

로 1급에서 5급까지 5대 계급으로 나누었다.수평적으로 공직을 사무계와 기술계로

나눈 것도 이 때다.표면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만 실상의 내용

은 일제 강점기에 적용되었던 칙령들을 일부 수정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1961년 4월 15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등급을 1급,2급

갑‧을,3급 갑‧을,4급 갑‧을,5급 갑‧을의 9계급으로 분류하였고,수평적으로 1급은

22개의 직종으로,2급 이하는 사무계와 기술계의 2개 직계로 나누었다.사무계는 다

시 1부,2부,3부의 3개직부로 세분되고,기능계는 29개 직위로 분류하였다.이들 각

직부는 직군으로 세분되고,직군은 다시 직렬로,직렬은 다시 직급으로 세분화되었

다.

제2공화국은 공무원 연금제를 실시하였으며,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계급

제를 지양하고 직무를 기초로 공직을 분류하려 했던 노력의 흔적이 여기 저기서 목

격되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하고 실상은 계급제로 정부조직의 인력관리가 시행되

었다.

라.제3‧4공화국(1963-1980)

박정희정부가 들어서면서 1963년 4월 17일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은 제3장에 직위

분류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동년 11월 직위분류제법이 제정됨으로써 명실공

히 우리나라에서 직위분류제에 의거한 공직구조가 제도화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

다.사무계는 5개 직군,26개 직렬로,기술계는 11개 직군,55개 직렬로 대폭 세분되

었다.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게 되었으며,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은 시험을 거

치도록 하고 승진임용에 있어서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재직자를 임용토록 하

여 공직체계의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노력을 다하였다.이 시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이다.이 후

1973년 직위분류제법은 본격적으로 직위분류를 수립해보지도 못하고 폐지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22조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이 조항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 발전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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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1991:42).

이후 1970년 12월에 대폭적인 직렬의 재조정으로 17개 직군,72개 직렬이 16개

직군,47개 직렬로 축소되어,7개 직렬이 신설된 반면 1개 직군과 32개 직렬이 폐지

되었다.당시 사무계의 일반행정,법제,법무,통계,법원사무 등의 12개 직렬이 사

무계의 행정직렬로 통합되었고,농업,임업,잠업,산림보호,연초,인삼,식물방역 등

7개 직렬이 기술계의 농림직렬로 통합되었으며,야금,원자력,농림토건,농화학,지

질,통역,연예,방송 등 전문기술적 성격을 띤 직렬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문화가 후퇴했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마.제5‧6공화국(1981-1992)

1981년도 대대적인 인사개혁작업을 통해 공직분류체계는 수직적 측면에서 9개

급류를 9개 계급으로 개명하여 사용하게 되었고,수평적 측면에서 몇 개의 직렬을

신설하고 비대한 행정직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류’개념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간의 손질이 이루어졌다.직류는 임용시험의 기초가 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전문화된 직류 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하지만 신

분과 계급 중심의 군사정부의 계급제 전통이 이어졌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시대에 특이할 만한 변화는 별정직에 속했던 특정공무원이 경력직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법관,검사,외무공무원,군무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

면서도 계급구분,임용절차,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만 실

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경력직과

대동소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반면 종래의 별정직,즉 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한 공

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칭하고 그 구성도 정무직,별정직,전문직,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정무직과 별정직의 구분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법적으로는 양자가 모두 정치적으로 임용되지만,전자는

정치적 사무를 관장하는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후자는 1급상당 이하의 관리적 사

무를 관장하는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무직

과 별정직의 구분으로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

다(김창준,1991:49).

최근 계약직공무원으로 개칭된 전문직공무원은 공직분류체계의 전문화 추세에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계약제를 통해 비경력직으로서 전문직을 확보하는

것은 고도전문화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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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문민정부(1992-1997)

문민정부시대에서도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의 근간위에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점

진적으로 가미해나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문민정부 말기인 1996년 10월 현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10개 직군 56개 직렬 91개 직류로 분

류하고 있다(연구‧지도직 제외).당시 행정직군,공안직군 등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물리직군,환경직군 등은 직렬의 수와 직류의 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

는 등 직군간에 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또

한 2급과 3급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4급 이하는 동일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토록 하여 승진임용관리의 전문화 체제를 강화하였다.

문민정부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는 세계화의 추세에 반향하기 위해 공직의 개방

성,탄력성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가령 1995년 10월 9일 공직사회의 세계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거주자 및 유학생 출신 18명을 국제관계 전문 5급 국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등 공직임용통로를 다양화하고,폐쇄적 체계를 개방체계

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에 박차를 가한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1996년 건국

이후 최초로 국가공무원 일반직 5급 이상 13,460여개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이 수행

되기도 하였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6).

<표 Ⅲ-11>문민정부시대의 국가공무원 채용 방법별 임용 현황(1992-1997)

구분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공채 15,249(70%)13,315(62%)15,431(65%)11,933(56%)10,365(58%)21,393(67%)

특채 6,439(30%) 8,166(38%) 8,323(35%) 9,360(44%) 7,475(42%) 10,557(33%)

자료 :총무처,「총무처연보」(1997:169);행정자치부,「통계연보」(1998:165).

사.김대중정부(1998-현재)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그간 간과되었던 전문

성 제고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충실한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정부조직 개혁

의 일환으로 최근 연봉제를 도입하거나,성과급 보수체계를 확립하고,목표관리를

도입하고,개방형 직위를 선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직군,직렬,직류체계에 대해서는 문민정부의 것과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

1999년 현재 일반직 분류체계는 10개 직군 57개 직렬 91개 직류로 세분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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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 제외),기능직은 11개 직군 22개 직렬 37개 직렬로 되어 있다.기능직

의 경우 원래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직위분류제상의 등급

개념이 아니라 계급 구분과 같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1999년 1월 1일 개정된 공

무원 임용령에 따라 10개 등급을 10개 계급으로 바꾸었다(김성철외,1999:222).

1948년 제정된 인사사무처리규칙에서부터 1998년 4월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에

이르기까지의 수평적 공직분류 변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능직 공무원은 건국 당시 별정직 중 단순노무종사 공무원을 지칭하였던 것이

(1949-1963),1963년 국가공무원법 제4차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편입되었다가

(1963-1981),1981년 4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3447호)으로 공무원의 대분류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

원과 함께 경력직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현황

가.일반직 공무원의 현황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

로 분류되는 경력직 공무원을 말한다.<표 III-12>는 공무원임용령 [별표1]을 정리

한 것이다.일반직 공무원은 연구와 지도직을 포함하여 11개 직군,75개 직렬,141

개 직류로 구분되어 있다.<표 III-13>에 따르면 1999년 10월 현재 국가공무원

551,469명 중 일반직 공무원은 93,462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의 17.2%를 기록했다가 1996년 16.2%

로 크게 줄어든 이후 1999년 10월 현재는 다시 17.0%선까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I-12>일반직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

(1997.12.31.현재)

직군 직렬 직류 직군 직렬 직류

공안 7 10 환경 1 4

행정 12 15 교통 4 12

광공업 9 13 시설 5 6

농림수산 6 14 정보통신 5 7

물리 2 2

보건의무 6 8 계(10)* 57 91

주 :연구‧지도직 포함시 11개 직군,75개 직렬,141개 직류가 됨.

자료 :공무원임용령 [별표1]<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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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3>국가공무원중 일반직 점유 현황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9.10.
국가공무원 557,032 561,299 553,066 558,123 551,469

일반직 95,591 95,950 89,565 91,697 93,462

점유율(%) 17.2 17.1 16.2 16.4 17.0

주 :연구․지도직 공무원 포함.

자료 :통계연보(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1999.10.통계는 중앙인사위 내부자료.

<표 III-14>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기술직 점유 현황

(1997.12.31.현재)

구분 총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87,921 91 338 966 4,356 7,802 20,706 22,971 19,235 11,456

행정

공안
68,998 91 298 801 3,389 5,818 15,403 17,790 15,706 9,702

기술 18,923 0 40 165 967 1,984 5,303 5,181 3,529 1,754

점유율

(%)
21.5 0 11.8 17.1 22.2 25.4 25.6 22.6 18.3 15.3

주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외.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표 III-15>행정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 분포

(1997.12.31.현재)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직

군

소 계 50,998 9,385 90 289 7483,103 5,155 41,61313,30712,70010,528 5,078

행 정 28,082 8,201 84 263 6652,737 4,452 19,881 7,1745,371 4,594 2,742

세 무 13,802 0 13,802 2,9734,380 4,536 1,913

관 세 2,796 0 2,796 5091,442 785 60

운 수 2,020 0 2,020 1,149 371 207 293

교육행정 2,561 693 4 15 50 215 409 1,868 1,031 647 163 27

사회복지 40 14 14 26 12 11 3

노 동 9 9 9 0

문 화 0 0 0

공 보 0 0 0

통 계 284 50 50 234 90 85 55 4

감 사 549 353 2 11 33 139 168 196 129 67

사 서 855 65 12 53 790 240 326 185 39

주 :1급 공무원 90명 제외.세무,관세,운수직렬은 5급부터 행정사무관으로 통합.교육행정,사회복지,

노동,문화,공보,통계직렬은 4급부터 서기관으로 통합.감사,사서직렬은 3급부터 부이사관으로

통합.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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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공안직,기술직(법정 직종은 아니지만 기술계통의

직군들을 총칭하여 부르기로 함),연구․지도직 등 4가지 종류로 대분된다.2개 계

급으로 구분되는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9개 계급으로 구분되는 나머지

3개 직군에 속한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군 공무원들의 비중은 1997년 12월 현재

5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직구조가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4>참조).행정직군에 속한 직렬들의 인사운영의 폭은 넓은 반

면 기술직계에 속한 직렬들은 과도하게 좁혀 놓음으로써 관리직의 전문성이 저해되

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행정직군 중 행정직렬은 다른 직렬들에 비해 인사운영의 영역이 넓게 책정되고

있다.즉 행정직군이 진출할 수 있는 직위 중에서 행정직렬이 갈 수 있는 직위의

수는 다른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다.이는 행정직렬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전체 행정직군 중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행정자치부 인사통

계에서 추출한 <표 III-15>를 보면,1997년 12월 현재 행정직군 소속 공무원은

50,998명인데 그 중 행정직렬은 28,082명으로 55.1%를 차지하고 있다.문화직렬과

공보직렬의 경우 현원이 0인데 반에 행정직렬은 과다대표되고 있는 것이다.노동직

렬 공무원은 9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그들 대부분은 행정고등고시 사회직렬

출신들로 모두가 5급 사무관 직위에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6>교통․정보통신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 분포

(1997.12.31.현재)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교

통

직

군

소 계 1,097 129 2 6 33 88 968 290 373 272 33

교 통 0 0 0

선 박 631 60 1 3 15 41 571 143 245 156 27

항 공 324 32 1 9 22 292 96 96 99 1

수 로 142 37 1 2 9 25 105 51 32 17 5

정

보

통

신

직

군

소 계 3,544 332 2 5 62 263 3,212 847 1,097 704 564

전 산 1,732 149 1 19 129 1,583 416 537 287 343

통신사 725 49 1 6 42 676 160 305 151 60

통신기술 448 125 2 3 37 83 323 90 100 89 44

전송기술 630 8 8 622 178 153 174 117

전자통신 9 1 1 8 3 2 3

주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직렬은 4급부터 정보통신서기관으로 통합.

전송기술직렬은 5급부터 통신사무관으로 통합.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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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교통직군 중 교통직렬에 배치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정보통신직군 중 전자통신직렬에 배치된 공무

원은 단 9명으로 파악되었다.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직렬간 공무원 수에서 불균형

이 발생한 것은 직위에 대한 직렬 정원 배정이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고 과

학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정원을 책정하고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담당자들의 정치

적인 판단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직군내에서 대표직렬로

이해되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광공업직군의 전기와 기계직렬,농림수산직군의 농

업직렬,시설직군의 토목직렬,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들은 대부분의 직제상 정원

배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각 부처 직제 참조).

<표 III-17>광공업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 분포

(1997.12.31.현재)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광

공

업

직

군

소 계 4,746 915 7 42 299 567 3,831 1,558 957 926 390

기 계 2,662 406 3 24 139 240 2,256 900 523 599 234

전 기 1,438 252 1 12 80 159 1,186 461 316 280 129

전 자 24 14 14 10 1 7 1 1

원자력 15 10 1 9 5 2 2 1

조 선 21 8 1 7 13 8 3 2

금 속 38 25 2 2 6 15 13 11 2

섬 유 50 31 1 14 16 19 14 5

화 공 434 149 1 3 47 98 285 121 95 45 24

자 원 64 20 11 9 44 40 4

주 :광공업직군 소속 모든 직렬은 4급부터 공업서기관 등으로 통합.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나.기능직 공무원의 현황

기능직 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관서 등에

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예컨대 일반사무원,교환원,집배원,

철도보선원 등을 지칭한다.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3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만 정의하

고 있어,기능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그 업무가 일반직의 기술계통에

속한 공무원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행정부의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1999년 1월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되어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이 10등급체제에서 10급 체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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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무 이외에 한하여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표 III-18>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은 11개 직군,22개 직렬,37개 직류로

세분되어 있다.

<표 III-18>기능직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

(1997.12.31.현재)

직군 직렬 직류 직군 직렬 직류

철도현업 1 1 선박 3 3

정통현업 1 1 농림 2 3

토건 2 3 보건위생 3 4

전신 4 4 사무보조 1 11

기계 3 4 방호 1 2

화공 1 1 계(11) 22 37

자료 :공무원임용령 [별표2]<개정 98․12․31>

<표 III-19>기능직 공무원의 직렬별․계급별 분포

(1997.12.31.현재)

계급

직렬
총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총 계 79,182 3 28 88 297 2,380 4,832 8,600 13,704 31,749 17,501

철도현업 26,827 2 35 178 1,602 2,939 5,434 7,844 7,179 539

체신현업 24,034 3 26 53 119 778 1,495 2,234 4,971 9,084 5,271

토 목 115 1 25 26 33 30

건 축 310 7 10 22 185 86

통 신 325 17 64 88 106 50

전화수리 56 2 16 4 24 10

교 환 1,526 3 827 696

전 기 641 40 120 144 201 136

기 계 1,611 79 353 248 563 368

난 방 521 13 11 14 294 189

운 전 3,055 20 28 36 2,235 736

화 공 48 5 25 18

선 박 571 99 129 108 105 130

선박기관 435 65 107 79 88 96

등 대 163 49 50 38 16 10

농 림 322 2 6 9 206 99

산림보 15 15

보 건 255 114 141

간호조무 556 1 214 341

위 생 734 4 5 12 1,370 749

사무보조 13,467 2 29 7,496 5,940

방 호 2,189 6 8 1,384 791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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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약 14%에 달하고 있

으며,그 중 대부분은 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직렬별,등급별 기능직 공무원

의 분포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III-19>와 같다.기능직으로 분류된 산림보호

직은 이미 많은 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익이 없으며,방

호직의 경우 부처마다 차이는 있지만 청원경찰 등으로 대체되고 있어 그 존재의 정

당성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기능직의 계급은 일반직과 달리 신분이나 지위(예:관

리업무와 집행업무)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체계나 업무의 난이

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급에서 1급까지 직급을 다단계로 설정함으로

써 얻게 되는 실익이 낮다.

4)문제점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는 직무조사에 의해 도출

된 것이 아니라 업무의 유사성을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또한 직군

‧직렬‧직류의 변경이 공무원의 신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바뀌고 있으나 그 변경의 실익이나 명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하지만 한 국가의 수평적 공직분류체계는 전체 공직사회의 전문화 수준을 반영

하는 지표가 됨은 물론(전문성),국가의 직업적 분화 수준과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통로(형평성)가 된다고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수평적 공직분류체계는 개편하는 작업은 공

무원들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다른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1)

가.직군․직렬간 경력발전 기회의 형평성 부족

a)규모의 형평성 측면

공무원임용령을 보면,하나의 직군에 하나의 직렬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직군에 12개 직렬이 속한 경우가 있는 등 직군간 인력관리의 상대적 형평성

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군에는 행정,세무,관

세,운수 등 12개 직렬이 배속되어 있는 반면,환경직군과 물리직군은 한 두 개 직

렬만이 포함되어 있어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기능직

1)우리나라 공직은 계급제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류체계상 직급의 변경은 보수,승진기간,

신분 등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간 어려웠지

만,수평적 분류체계의 변경은 상대적으로 빈번했다고 보여진다(유민봉,19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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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화공직군과 방호직군의 경우 한 개 직군에 한 개 직

렬만이 포함되어 있다.아울러 직렬간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물리직군에서 대표직렬인 물리직렬은 단 27명에 불과하고,교통직군

의 교통직렬은 현원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표 III-20>일반직 직군‧직렬별 현원 비교

(1997.12.31.현재)

직군 인원 0～100 101～500 501～1,000 1,001～5,000 5,001～

공안

마약수사,

보호관찰,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소년보호
검찰사무 교정

행정

사회복지,

노동,문화,

공보

통계 감사,사서
관세,세무,

교육행정
행정,세무

광공업

전자,원자력,

조선,금속,

섬유,자원

화공 기계,전기

농림수산 축산
식물검역,

수의,수산
임업 농업

물리 물리 기상

보건의무

보건,의무,

식품위생,

의료기술,약무

간호

환경 환경

교통 교통 항공,수로 선박

시설
도시계획,

지적,측지
건축 토목

정보통신 전자통신 통신기술
통신사,

전송기술
전산

<표 III-20>을 보면,행정직렬에 28,000명이 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를 제외한 일반직 내의 다른 직렬중 직렬당 평균인원이 500명에 미달하고 있는 경

우가 34개 직렬에 달하고 있어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물론 직무의 유사성에 따

라 합리적으로 묶은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행정직렬 내에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등 전문 영역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직렬체제가 반드시 직무의

유사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묶여진 것이라 보기 힘들다.이는 행정직렬 공무원

들이 그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영역을 방어하고 확장시킨 결과라 판단된다(오

석홍,1993:136).앞서도 지적했지만 부처 정원을 책정하고 공무원 인사관리를 종합

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이나 총무과의 구성원 대다수가 행정

직렬 출신 공무원이고,각 부처의 직제 담당자들의 대부분도 행정직렬 출신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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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직분류제도의 구축과 실제 운영에서 행정직이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밖

에 없다는 추론은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b)직급 체계의 형평성 측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직렬간 직급설정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는 점이 있다.현행 제도를 보면 직군별 또는 직렬별 직급의 차등적 배치에 합리적

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직은 과도하게 통합되도록 하고 있으

면서 하위직공무원의 분류는 과도하게 세분화하고 있다.직렬간 직급설정의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직무간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jobevaluation)가 이

루어져야 하겠지만,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최소한의 실태조

사를 통해 시정할 부분은 철저히 가려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직군,광공업직군,시설직군 등에서 자주 목격된다.

따라서 직무간 직무가치(예:기관의 규모,고객집단의 규모),직무수행상의 난이

도(예:근무조건,근무패턴),책임도(예:의사결정 참여,전결권),자격요건(예:학력

수준,경쟁률)등에 따른 직무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2)우선 직급

승진의 차원을 보수 승격의 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공직분류상 직렬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을 이룩하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전문화 체제의 미흡

a)행정직 편중으로 인한 전문기술 분야 정부 기능의 전문성 약화

종래 학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직군체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개선하

기 위해 행정직군의 직렬과 직류를 계속 세분하여 왔지만 아직도 행정직군에 소속

된 공무원의 상대적 규모는 일반직공무원의 60%를 넘고 있다.과도하게 비대한 행

정직군은 각기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독립된 직군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받고 있다.예컨대 행정직군 출신은 직무분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분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전직시험의 절차 없이 교류가 자유로운 반

면 기타 직군이나 직렬 출신은 그러한 기회를 균형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분화가 미흡한 행정직군 소속 직렬의 경우 직렬의 통합을 통해 그 포함 범위가

현저하게 비대해졌고,기술계나 연구분야와 같이 더 분화되어야 할 영역에서는 분

화가 정체되어 있다.이는 직위와 직급을 1대1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적은

2)한국행정학회에서 수행한 “공무원 직종간 보수비교 연구”(1999)는 직종간 보수 차별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는 공직분류체계상

직급설정의 직렬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탐구하는데 유익한 지침이 되고

있다.



-41-

직렬의 경우에는 상위직으로 갈수록 대분류에 통합시킬 수 밖에 없고,더하여 획일

적인 승진과 보직관리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이같은 현상은 계층제적 구조를 유지하는 현대 관료제에서 당연히 나타

나는 것이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위직위까지 행정직이 점유하

게 되는 현상은 전문기술 분야의 정부 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데 상당한 걸림

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부처 공무원 직제 정원을 보아도 마찬가지다.예컨대 농림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2급에는 이사관․부이사관 이외에도 농림,축산,시설직군

소속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체제로 편성하고 있으나(<표 III-21>참조)

실제 현황을 보면(<표 III-22> 참조)총 14개씩인 2급과 3급 직위 중 행정직 공무

원이 10개(71%)또는 11개(79%)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예컨대

농림부의 경우,직제를 살펴보면,각 국장급 직위에 행정직군인 이사관․부이사관

이외에도 농림,축산,시설직군,소속 공무원들도 갈 수 있도록 복수직렬체제로 편

성되어 있어 국장급 직위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있는 듯이 보인다.하지

만 실제 현황을 보면(<표 Ⅲ-22>참조),별정직을 제외하고 총 13개씩인 2급과 3급

직위중 행정직 공무원이 각각 10개(77%),11개(85%)의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즉,복수직렬로 정원이 배정될 경우,정치적 우위의 위치에 있는 행

정직 공무원이 특히 상위직의 경우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직 중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전문성 있는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이러한 문

제는 해당직위에 대한 직무조사를 통해 기술직군으로 단일 분류하여 기술직군에서

몇십년 동안 키워온 기술전문성을 상위직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Ⅲ-21>농림부 일반직 직급별 정원

직렬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271 7 13 58 77 98 18
농업 62 8 22 27 5

식물검역
축산 18 5 9 4

수의 5 5
전산 9 3 6

토목 32 3 10 15 4
기계 5 1 1 3

계 402 7 13 70 123 152 37

주1:직제상 복수직렬로 표기된 직위는 맨 앞에 표기된 직렬을 채택하여 계산함.따라서 직제상 계산

된 직급별 정원은 실제 정원과 차이가 날 수 있다.이같은 주의는 뒤따르는 산업자원부와 건설

교통부 등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2:농림부 일반직 직위는 426개이나 통계직렬,사서직렬 등은 제외하고 여기서는 402개 직위만 분

석하였음.

자료 :농림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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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농림부 국과장급 공무원 중 기술직 점유 현황

(1999.11.30.현재)

구분 현원 1급 2급 3급 4급

전체 2967 4 14 14 112

별정직 322 1 1 0 1

행정직 893 3 10 11 51

기술직 1752 0 3 3 60

주1:기능직,연구지도직,별도정원,상무관파견 인원 제외.

주2:복수직급은 앞에 표기된 직급으로 계산하였음(예:2-3급 -->2급).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표 Ⅲ-23>산업자원부 일반직 직급별 정원
(단위 :명)

직렬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437 3 10 16 99 131 140 38

기계 31 14 14 3

섬유 13 7 5 1

화공 3 3

자원 2 2

금속 3 3

전기 6 6

전산 1 1

계 493 10 16 99 157 168 42 1

주1:직제상 복수직렬로 표기된 직위는 맨 앞에 표기된 직렬을 채택하여 계산함.

주2:산자부 일반직 직위는 500개이나 통계직렬,토목직렬 등은 제외하고 여기서는 493개 직위만 분

석하였음.

자료:산업자원부 직제.

같은 현실이 산업자원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특히 기술직 계통의 부서들의 부

서장까지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고급관리자들의

전문성 수준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표 III-24>에 따르면,산업자원

부의 국․과장급 3급 공무원 15명중에서 13명이 행정직이고,단 1명만이 자원직렬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2급 국장급 자리 13개중 기술직계 출신은 한 명

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리자의 분야별 전문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산업자원부의 핵심기능은 에너지관리,산업정책,광공업 육성 등으로 집약됨에

도 불구하고(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직제를 보면 여전히 이들 핵

심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국과장 직위를 항상 점유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행정자치부 공무원 임용령 [별표1]은 공업이사관이나 공업부

이사관이 있어 각종 자원과 에너지 관련 직렬 소속 공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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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나 직제상 대부분의 상위직위들은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을 필두로 복수직렬체계로 편성하고 있어 실제 운영상에 기술직계 소속 공무원들의

상위직으로의 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복수직렬제도를 상위직에 적용함으로써 부처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확보하

는 이점은 있으나 최근 개정된 산림청 직제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기존의 기술직

위들을 3-4개로 복수직렬화하는 것은 결국 부처의 전문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현행 인사개혁적 방향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1999.12.개정 산림청 직제 참조).<표 III-23>에 정리된 산업자원부 직제를

보면 2급,3급,4급에 기술직계 직렬이 단수직렬로 지정되어 있는 관리되고 있는 직

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산업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중 기술직 점유 현황

(1999.11.30.현재)

구분 현원 2급 3급 4급

전체 771 13 15 39

별정직 15 1 0 0
행정직 436 12 14 31

기술직 193 0 1 8

주1:기능직,별도정원,상무관파견 인원 제외.

주2:복수직급은 앞에 표기된 직급으로 계산하였음(예:2-3급 -->2급).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표 Ⅲ-25>건설교통부 일반직 직급별 정원

(단위 :명)

직렬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407 12 19 90 109 167 10

항공 15 2 6 7

정보통신 1 1

기계 22 4 8 10

전기 11 5 5 1

도시계획 6 3 2 1

토목 113 12 34 55 12

건축 36 4 11 16 5

전산 9 2 6 1

계 620 12 19 113 178 268 30

주1:직제상 복수직렬로 표기된 직위는 맨 앞에 표기된 직렬을 채택하여 계산함.

주2:건교부 일반직 직위는 633개이나 전무,전송,통신직렬 등은 제외하고 여기서는 620개 직위만 분

석하였음.

자료 :건설교통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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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설 건설과 토목,그리고 교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교통부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 현황의 경우도 산업자원부와 농림수산부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b)기술직 분야 직군․직렬의 낮은 활용도

기술‧연구분야의 직렬 형성에서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하나의

직렬로 무리하게 통합되거나 또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적시성있는 직렬의 신설

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오석홍,1983:138-9).앞서의 <표 III-20>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현원이 100명 정도되는 소수직렬의 경우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통폐합하여 보

직관리와 경력관리에 있어서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미래

행정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소수직렬을 확대하거나,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 점진

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첨단 과학 기술 분야나 고도로 전문화된 환

경 분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분류체계를 더 세분함으

로써 얻어지는 혜택보다도 현재 활용도가 낮은(즉,정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충

원이 되지 않고 있는 직렬)직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또한 희소직렬로 파악된 직렬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그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

하도록 하고,행정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직급구조 현황 및 문제점

1)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일반직 공무원 중 1급 공무원은 행정직군 출신이 91명으로 100%,기술직군이 0

명(0%)이며,2급 공무원중 행정직군 출신이 289명(85.50%),공안직군 출신이 9명

(2.66%),기술직군 출신이 40명(12.94%)이며,3급 공무원 중 행정직군 출신이 748명

(77.43%),공안직군 출신이 53명(8.24%)이다.

<표 III-26>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

(1997.12.31.현재,단위 :명)

행정직군 공안직군 기술직군 총계

1급 91명 100% 0명 (0%) 91명

2급 289명 (85.50%) 9명 (2.66%) 40명 (12.94%) 338명

3급 748명 (77.43%) 53명 (8.24%) 165명 (17.1%) 966명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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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같은 행정직군내 세무,관세,운수는 6급까지,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

보,통계는 5급까지.감사,사서는 4급까지 직렬 또는 직류별로 관리되며 그 이상은

행정직으로 통합되어 승진이 이루어진다.현재 사서직과 통계직의 경우 각각 4급과

5급까지 직급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위직급으로 통합되어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

이나 실제로 1997년 12월 31일 현재 상위직급에 배정된 인원은 없다(행정자치부 내

부자료,1998).<표 III-15>에서 행정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표 III-27>행정직군의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행정

일반행정

관

리

관

이

사

관

부

이

사

관

서

기

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세무 세무 세무주사

관세 관세 관세주사

운수 운수 운수주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사무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무관

노동 노동 노동사무관

문화 문화 문화사무관

공보 공보 공보사무관

통계 통계 통계사무관

감사 감사 감사관

사서 사서
사서

서기관

사회복지,노동,통계의 경우 5급,사서직렬의 경우 4급 이후는 통합되어 관리되

고 있음을 위 통계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기술직군내에서 광공업직군의 모든 직렬과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임업,

축산직렬,시설직군,정보통신직군의 모든 직렬은 5급까지만 보직관리가 직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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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나머지는 소속직군 내의 대표되는 직렬로 통합되어 2급까지 승진이 이

루어진다.아래에서는 각 기술직군의 직급현황을 제시한다.

광공업직군의 경우,기계․전기․화공․금속직렬의 경우 2급까지,섬유의 경우 3

급까지,조선․자원․원자력직렬의 경우 4급까지,전자직렬의 경우 5급까지 실제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기계직렬의 운전직류는 3급까지,항공우주직류는 5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속직렬의 야금직류는 5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현재 광공업 직군에는 2

급에 11명,3급에 39명,4급에 273명,5급에 558명이 배정되어있다(행정자치부 내부

자료,1998).<표 III-27>에서 광공업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표 III-28>광공업직군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기계

일반기계

관리관
공업

이사관

공업

부이사관

공업

서기관

기계사무관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기 전기사무관

전자 전자 전자사무관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사무관

조선 조선 조선사무관

금속
금속

금속사무관
야금

섬유 섬유 섬유사무관

화공 화공 화공사무관

자원 자원 자원사무관

농림수산직군의 경우,농업․수의직렬의 경우,2급까지,임업․수산직렬의 경우 3

급까지 그리고 식물검역․축산직렬의 경우,5급까지 직렬별로 관리되고,그 이후는

통합되어 승진이 관리된다.그러나,직무의 난이도나 중요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

하겠지만,각 직렬 내부적으로 실제로 승진가능직급의 불평등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 III-3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면,식물검역,축산,수산 등의 직렬

이 여기에 해당된다.다시 말하면,인원이 많다고 굳이 그 직렬이 중요하고 직무의

난이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농업직렬이 1,622명이고 축산직렬이 39명이라고

해서 농업직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직무분석이 정확히 실시되지 않은 상

황에서 농업직렬관련 업무가 축산직렬관련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많거나 중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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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또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농업직렬출신들이

2급으로 승진하고 다른 직렬출신들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직

군 내에서도 직렬간에 승진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II-29>농림수산직군의 직급 현황

직 렬 직 류 1급 2급 3급 4급 5급

농업
일반농업

관리관

농업

이사관

농업

부이사관

농업

서기관

농업사무관잠업

농화학

식물검역 식물검역
식물검역

사무관

임업
일반임업

입업사무관산림보호

가공이용
축산 축산 축산사무관

수의 수의 수의이사관 수의부이사관 수의서기관 수의사무관

수산

일반수산

수산이사관 수산부이사관 수산서기관 수산사무관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표 III-30>농림수산직군의 직급별 현원

(단위 :명)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농

림

수

산

직

군

소 계 3,124 458 3 17 118 320 2,666 884 1,069 450 263

농 업 1,622 219 2 5 52 160 1,403 451 637 219 96

식물검역 217 26 8 18 191 71 95 23 2

임 업 804 96 5 22 69 708 187 183 173 165

축 산 39 11 3 8 28 15 10 3

수 의 178 34 1 1 11 21 144 85 59

수 산 264 72 6 22 44 192 75 85 32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물리직군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4급까지 각 직렬로 관리되며,그 이후는 통합하여

관리한다.물리직군 소속 공무원들은 2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나,실제로는 직군 내

출신 직렬별 승진현황을 살펴보면,기상직렬은 2급까지 물리직렬은 5급까지 승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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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물리직군의 직급별 총 현원은 5급에 7명,6급에 11명,7

급에 7명,8급에 2명이 배정되어 있다.

<표 III-31>물리직군의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물리 물리
관리관 물리이사관 물리부이사관

물리서기관 물리사무관

기상 기상 기상서기관 기상사무관

<표 III-32>물리직군의 직급별 현원

(단위 :명)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물

리

직

군

소 계 595 125 2 9 38 76 118 134 126 92

물 리 27 7 7 20 11 7 2

기 상 568 118 2 9 38 69 450 107 127 124 92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표 III-33>보건의무직군의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보건 보건

관리관

보건

이사관

보건

부이사관

보건

서기관

보건사무관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사무관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사무관

의무
일반의무

의무이사관 의무부이사관 의무서기관 의무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약무이사관 약무부이사관 약무서기관 약무사무관
약제

간호 간호 간호이사관 간호부이사관 간호서기관 간호사무관

보건의무직군의 경우,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직렬들은 4급 이후 통합하여 승

진을 관리하고,의무․약무․간호직렬은 2급까지 자체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

다.그러나 출신직렬별 승진현황을 살펴보면,보건직렬은 2급까지,간호직렬은 3급

까지 승진이 이루어졌으며,의무직렬은 2급까지 승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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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식품위생직렬,의료기술직렬은 5급까지,의무직렬은 2급까지,그리고 약무직렬은

3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보건직군의 직급별 총 현원은 2급에 10

명,3급에 51명,4급에 203명,5급에 207명이 배정되어 있다.

<표 III-34>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현원

(단위 :명)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보

건

의

무

직

군

소 계 2,563 471 10 51 203 2072,092 510 840 670 72

보 건 469 97 2 8 42 45 372 103 166 87 16

식품위생 281 19 19 262 74 101 55 32

의료기술 215 4 4 211 63 57 67 24

의 무 273 273 8 39 141 85 0

약 무 146 53 3 16 34 93 47 46

간 호 1,179 25 1 4 201,154 223 470 461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환경직군의 경우,하나의 환경직렬에 4개의 직류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직류출신자별 승진상황을 살펴보면 직류간 승진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반환경직류의 경우 2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수질직류의 경우 6

급까지,대기직류의 경우 7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1998).직급별 현원은 2급에서 4명,3급에서 3명,4급에서 6명,5급에서 41명이 배정

되어 있다.

<표 III-35>환경직군의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환경

일반환경

관리관
환경

이사관

환경

부이사관

환경

서기관

환경

사무관

수 질

대기

폐기물



-50-

<표 III-36>환경직군의 직급별 현원

(단위 :명)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환 경 438 54 4 3 6 41 384 114 136 68 66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교통직군의 경우,제도적으로는 교통직군 내 4개 직렬이 각각 직렬 내 직류들을

단위로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나,채용 이후에는 직류를 통합하여 승진을 관리하고

있으며,2급까지 각 직렬별로 승진이 이루어진다.그러나 출신직렬별 승진현황을 살

펴보면,교통직렬의 교통시설직류와 도시교통설계직류는 6급까지,선박직렬의 선박

기관직류는 5급까지,항공직렬의 조종직류와 정비직류는 5급까지,그리고 수로직렬

의 표지직류는 4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직급

별 현원은 2급 2명,3급 6명,4급 33명,5급 88명 등이다.<표 III-16>에서 교통직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7>교통직군의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교통
교통시설

관

리

관

교통

이사관

교통

부이사관

교통

서기관

교통

사무관도시교통설계

선박
일반선박

선박이사관
선박

부이사관

선박

서기관

선박

사무관
선박항해

선박기관

항공

일반항공

항공

이사관

항공

부이사관

항공

서기관

항공

사무관

조종
정비

관제
점검

수로
수로 수로

이사관

수로

부이사관

수로

서기관

수로

사무관표지

시설직군의 경우,4급부터는 시설직군 내 4개 직렬들을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러나,출신 직렬별로 승진 상황을 살펴보면,도시계획직렬,토목직렬,건축

직렬은 2급까지 승진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며,지적직렬은 4급까지,측지직렬은 5

급까지만 승진이 되어있다.시설직군의 직급별 현원은 2급 10명,3급에는 32명,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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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8명,5급에 422명이 배정되어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표 III-38>시설직군의 직급 현황

직렬 직류 1급 2급 3급 4급 5급

도시계획 도시계획

관리관
시설

이사관

시설

부이사관

시설

서기관

도시계획

사무관

토목
일반토목

토목사무관
농업토목

건축 건축 건축사무관

지적 지적 지적사무관

측지 측지 측지사무관

<표 III-39>시설직군의 직급별 현원

(단위 :명)

계급

직렬
총 계

5급이상 6급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시

설

직

군

소 계 2,816 672 10 32 208 422 2,144 982 575 313 274

도시계획 27 26 1 6 19 1 1

토 목 1,959 438 7 27 139 265 1,521 642 394 232 253

건 축 787 219 3 5 67 144 568 313 165 74 16

지 적 41 9 2 7 32 19 8 1 4

측 지 29 6 6 23 8 8 6 1

자료 :97년도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표 III-40>정보통신직군의 직급 현황

직 렬 직 류 1급 2급 3급 4급 5급

전산

전산개발

관리관

정보통신

이사관

정보통신

부이사관

정보통신

서기관

전산사무관
전산기기
정보관리

통신사 통신사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무사무관
통신사무관

전송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사무관전자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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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직군에서는 4급 이후는 통합관리하고 있으나,직렬출신자별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직렬과 통신사직렬출신은 2급까지,통신기술직렬은 2급까지,전송기

술,전자통신직렬의 경우 5급까지 현재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직급별 현원은 2급

에 2명,3급에 5명,4급에 62명,5급에 263명이 배정되어 있다.<표 III-16>에서 정

보통신군 공무원의 직렬별 현원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기능직은 11개 직군,22개 직렬,37개 직류로 구분된다.<표 III-19>에서 보듯이,

이 중 철도현업과 정보통신현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렬에서 6급까지 승진이 실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재,철도현업에서는 1급은 없으며,대부분의 직류

가 8급에서 10급에 전체인원(79,182명)중 79.50%인 62,954명이 포함되어 있다.그

리고 실제로 가스(2명),사육(1명),등은 그 숫자도 적고 9등급 또는 10등급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공직유지의 의미가 미미하다.

5)문제점

가.직급체계의 탄력성 미흡

① 공무원 종류별 직급관리의 미비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직무의 성격과 책임도 및 난이도에 따라 구분,관리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직급체계는 위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구

분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연구 및 지도직의 경우,현재 두개 직급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두개 직급으로 나누어 연구 및 지도직

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오히려 전문성을 요하

는 직무일수록 일반행정직무나 단순기술직무와는 달리 관리되어지고 그에 맞는 성

격의 직급체계가 개발되어야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탄력적 인력관리도 가능해진다.

소방,경찰,검찰의 경우도 나름대로의 직급체계를 가지고는 있으나,그 직급체계

역시 위의 기준인 직무의 성격과 책임도 및 난이도를 고려한 구분이라고 보기는 여

려우며,인력관리 및 보수체계를 복잡하게 하고,다른 직종과의 업무상 협조 및 대

우에 혼란을 주고 있다.특히,검찰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데,예를 들어,5급 상

당의 검사와 일반행정직 5급 공무원이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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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직급이나 대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이는 특히 직종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계급중심의 공직사회에 많은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

다.

② 직급체계의 한계

현 9직급체계가 직무의 책임과 직무수행의 난이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승

진이 적체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표제시).따라서 보수등급으로 전환하고

등급구조를 다단계화할 필요가 있다.

나.직렬간 직급분포의 형평성 부족

① 기술직군의 승진의 한계

행정직군 위주의 직급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국장급 공무원인 2급 공무원

과 3급 공무원 중 각각 87.06%와 78.38%가 행정직군에 속해 있는 반면,기술직군에

는 각각 12.94%와 21.61%만이 속해있다.

기술직군의 경우,제도적으로는 상위직까지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의 현황을 보면 상위직급에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

다.즉,현재의 기술직군의 경우,승진이 가능한 직급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

아도 무리는 아니다.

<표 III-41>분야별 과학기술 전문인력 진출 현황(민간부문과의 비교)

(단위 :%)

구분 비율

기업부문
10대그룹 최고경영자 33.0%

10대그룹 임원 52.4%

정부부문

국회의원 2.0%

정부각료 9.0%
3급 이상 공무원 16.6%

자료 :진재구,1993.

민간부문과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진출현황을 비교해 볼 때,더욱 더 공직에서의

기술직군 천시경향을 알 수 있다.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민간분야 10대그룹의 임원

중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52.4%인 반면,3급 이상 공무원에서의 비

율은 16.5%에 지나지 않으며,10대그룹 최고경영자중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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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인 반면에 정부의 각료나 국회의원에서의 비율은 각각 2.0,9.0%에 지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정부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성증진을 위해 현재의

분류체계와 인력구조에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② 직렬간 승진기회의 불균형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직렬들이 각 직군내의 특정직렬로 통합되어 관리되

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직렬간 승진기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일부직렬에 속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예를 들면,행정직군에 속해 있는 교육행정,사

회복지,노동,문화,공보,통계직은 5급까지는 독립된 직렬로 관리되고 있다.그러

나 이들 직렬에 속한 공무원들이 4급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제한되

어 있다.

③ 기능직 등급체계의 하위직 집중의 문제

현행 기능직 등급체계는 연혁적으로 등급 조성이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에 따

라 조정된 것이 아니고,현업노조의 요구와 하위등급의 처우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화된 것이다.따라서 현재 10등급체계는 신분,자

격,직위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력을 주로 반영한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기능직의 조직 구조상 5등급 이상은 전원 현업(철도,체

신)부처소속으로서 약 1%에 불과한 반면에,최하위등급인 10등급은 1989년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경노무직 성격의 고용직을 제외한 고용직 전원(약10만명)의 기능직 10

등급화로 압핀형(ㅗ)의 불균형적인 조직구조가 되어서 정상적인 승급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진재구,19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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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현행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1.조사설계

1)조사 방법

가.기존 자료(Archivedata)의 활용

우리 나라 공직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997년 말 현재 공직분류

체계를 기초로 국가공무원의 직종,직급,직군,직렬,직류별 공무원수는 물론,직렬,

직급별 평균근무연수와 이직률이 조사되었으며,「공무원통계」(행정자치부,1998)

에 근거하여 공직분류체계와 관련된 기존 자료들이 수집되어 분석되었다.특히 부

처별 직종,직급,직군,직렬,직류별 공무원수,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이 파악되었으

며(중앙인사위 협조자료),이에 따라 부처별 공직분류 현황과 직원 배치 현황이 파

악되었다.이들 기존 자료들은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에 활용되었다.

나.면접 조사 설계

a)면접조사의 의의

면접은 면접자가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획득하는 방법

이다.일반적으로 면접의 과정은 조사자인 면접자와 피조사자인 피면접자가 대면적

상태에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문답방식을 통해 피면접자의 답변을 면접자가 기록하

는 형식을 취한다.하지만 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가 있을 경우 질문지가 배포되어

자료가 수집되기도 한다.면접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

집단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모집단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 면접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가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b)면접 표본

이번 면접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 범위는 국가공무원 55만명 전체가 된다.중

앙인사위원회의 협조자료와 「공무원통계」(행정자치부,1998)등을 기초로 부처별,

직종별 등의 공무원 배치 현황이 분석되었다.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면접 표본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접의 유효 표본은 약70명에서 80명 사이로 예측하고

실제 조사 표본은 90명에서 100명 사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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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종,직군,직렬,직급 배치 현황이 자세히 파악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건

설교통부,산업자원부,철도청 등이 주요 면접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특수경력

직과 이들 주요 면접대상기관에 없는 직군,직렬,직류의 경우 면접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가능한 한 전종류의 직위를 가급적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IV-1>은 조사 표본의 모집단인 우리 나라 공무원 전체 분포를 직종별로 정

리한 것이다.

<표 IV-1>직종별 공무원 배치 현황

구분
합 계 국 가 직 지 방 직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합 계 919,412 907,490 561,952 558,123 357,460 349,367

경

력

직

계 898,306 884,036 556,122 551,502 342,184 332,534

일반직 304,338 294,785 93,769 91,697 210,569 203,088

특

정

직

소 계 407,267 404,344 382,706 380,623 24,561 23,721

교 육 287,277 286,410 286,137 285,627 1,140 783

경 찰 93,799 92,616 93,799 92,616 - -

소 방 23,579 23,095 158 157 23,421 22,938

외 무 1,461 1,164 1,461 1,164 - -

검 사 1,151 1,059 1,151 1,059 - -

기 능 직 186,701 184,907 79,647 79,182 107,054 105,725

특
수
경
력
직

계 21,106 23,454 5,830 6,621 15,276 16,833

정 무 직 368 361 101 101 267 260

별 정 직 12,343 14,367 3,140 3,533 9,203 10,834

고 용 직 8,395 8,726 2,589 2,987 5,806 5,739

자료 :공무원통계(행정자치부 내부자료,1998).

주요 면접조사대상 5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직군,직렬,직류 분포를 조사

하고,면접이 필요한 부처(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것,연구자들의 개별 접촉이 가능

한 것 등)로 파악된 면접가능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표본 집단의 내용은 <표 IV-2>

와 같다.면접표본의 추출을 위해 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총 면접조사의 유효표본은 70개에서 80개 사이로 한다.하지만 총면접표본

은 90～ 100개 사이로 한다.

둘째,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서를 작성하여 직접 면접대상자에게 직접 전

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면접대상자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더 필요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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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면접자가 피면접자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표 IV-2>부처별 면접 표본

부처명 대상자(해당 직렬 등) 비고

홍보처(1) 공보-1

행자부(2) 일반행정-2

해수부(3) 수산-1,수로-1,선박-1

노동부(1) 노동-1

철도청(11)
인사담당-1,철도공안-2,운수-2,지적-1,기능직 중요 직렬

별 각1명(5명 정도)

인사담당자

면접

관세청(2) 관세-2

복지부(1) 사회복지-1

교육부(2) 교육행정-2

통계청(2) 통계-2

외통부(6) 외교-2,외무행정-2,외교통상-2

정통부(17)

일반행정-2,전산개발-2,통신사-2,사서-1,통신기술-2,전송

기술-2,전자통신-2,기능직(전기,기계,사무보조,계리 각 1

명씩 4명)

건교부(15)

기계-2,항공-2,전기-2,도시계획-1

토목-2,건축-2,측지-1,교통-1,기능직(건축,토목 각1명씩

2명)

환경부(2) 환경-2

산자부(8)
조선-1,금속-1,섬유-1,화공-1,자원-1,전자-1,원자력-1,

재경-1

농림부(1) 축산-1

법무부(5) 공안-5

국세청(2) 세무-2

기상청(2) 기상-1,기능직(기상관측)-1

기타(6) 물리-1,계약직-1,별정직-3,법무행정-1

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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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요 면접대상 5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소속된 직렬,직류별(약 30개로 파

악됨)로 1명 내지 2명씩 면접을 실시하고,기관간 중복된 직렬이나 직류는 소속 공

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부처나 주무 기관의 공무원(예:기능직은 정보통신부,철도

청)을 면접한다.

넷째,나머지 표본은 5개 기관의 면접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직렬이나,소수직렬

로 파악된 것,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 등에서 주장된 직렬,직류를 중

심으로 우선 면접키로 한다.

다섯째,면접의 주요 대상 직종과 직렬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하되,일반직의

국제통상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외교직과,다른 직종과의 재분류의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별정직의 경우는 직종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면접 대상에 포함시킨다.

2)조사 기간 및 회수 상황

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는 미리 파악된 직종,직렬에 포함된 공무원들에게 배포

되어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필요한 경우 직접 피면접자를 방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질문지 배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하고,회수는 10월 23일까지로 한다.회

수된 질문지를 분석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전화면접이나 방문면접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자료 수집의 충실을 기한다.

3)면접용 질문지

면접용 질문지의 항목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첫째 항목은 수행중인 직무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둘째 항목은 직종 구분에 관한 질문들로,셋째는 직군

‧직렬‧직류의 구분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넷째는 직급 체계에 관련된

질문으로 계획되었다.질문들은 미리 파악된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

안)들이 제시되고 응답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부록의 설문지 참조).

4)분석과 해석 방법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하나는 응답 빈도를 계산하여 해석하는 것

이고,다른 하나는 표본의 소속 직종(일반직,기능직,특정직,별정직)에 따라 항목

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교차분석(카이검증)하여 해석하는 것이다.빈도의 해석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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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분류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표본을 중심으로 하고,카이검증은

직종간 응답의 차이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표만 추출하여 선별

적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2.분석 결과

1)표본의 특성

응답 공무원의 부처별 분포는 <표 IV-3>과 같다.10개 부,2개 처,5개 청,그리

고 1개 위원회 등 총 18개 부처가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석되었다.부처별 응답자

의 수는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철도청,산업자원부 등의 차례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IV-3>응답자의 부처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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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빈도(명) 비율(%)

홍보처 1 1.3

행자부 2 2.5

해수부 3 3.8

철도청 11 13.9

관세청 2 2.5

복지부 1 1.3

교육부 2 2.5

외통부 6 7.6

정통부 15 19.0

건교부 11 13.9

환경부 4 5.1

산자부 8 10.1

법무부 4 5.1

관세청 2 2.5

통계청 2 2.5

여성특위 2 2.5

기상청 2 2.5

법제처 1 1.3

합 계 79 100.0

조사에 응답한 79명의 공무원 가운데 62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IV-4>참조),응답 공무원의 직군 분

포는 행정직군 소속 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광공업직군 소속 공무

원으로 11명이었다(<표 IV-5>참조).

<표 IV-4>응답자의 직종별 소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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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빈도 퍼센트

일반직 62 78.5

기능직 9 11.4

특정직 6 7.6

별정직 2 2.5

합계 79 100.0

<표 IV-5> 응답자의 직군별 소속 현황

직군 빈도 퍼센트

무응답 11 13.9

공안 6 7.6

행정 17 21.5

광공업 11 13.9

농림수산 1 1.3

물리 2 2.5

보건의무 1 1.3

환경 4 5.1

교통 4 5.1

시설 6 7.6

정보통신 7 8.9

철도현업 2 2.5

토건 2 2.5

전신 2 2.5

기계 2 2.5

사무보조 1 1.3

합계 79 100.0

<표 IV-6>응답자의 직렬별 소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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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빈도 퍼센트

교정 1 1.3

소년보호 2 2.5

보호관찰 1 1.3

출입국관리 1 1.3

철도공안 2 2.5

행정 12 15.2

관세 2 2.5

운수 1 1.3

교육행정 1 1.3

사회복지 1 1.3

기계 2 2.5

전기 1 1.3

전자 1 1.3

원자력 1 1.3

조선 1 1.3

금속 1 1.3

섬유 1 1.3

화공 1 1.3

자원 1 1.3

수산 1 1.3

기상 2 2.5

환경 4 5.1

선박 2 2.5

항공 2 2.5

도시계획 1 1.3

토목 2 2.5

건축 2 2.5

지적 1 1.3

전산 1 1.3

철도현업 4 5.1

정보통신현업 1 1.3

토목 2 2.5

건축 3 3.8

전화수리 1 1.3

기계 1 1.3

화공 1 1.3

선박 1 1.3

합계 79 100.0

표본 응답자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직렬 79개 중 37개 직렬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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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체로 접근 가능한 직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IV-6>을 보면,행정직렬소속 응답자가 12명으로 가장 많고,환경

직렬 응답자와 철도현업 기능직 공무원은 4명이 표본에 포함되었으며,나머지 직렬

들에서 1명에서 3명까지 고르게 표본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공무원 종류 구분의 타당성

<표 IV-7>과 같이 총 응답자 79명 가운데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현재

속한 직종의 성격이 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은 81%에 달해,직종 구분과 업무 배분의

일치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현행 공무원 직종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표 IV-8> 참조).즉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직종 구분은 대체로 일치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자신이 담당

하는 업무의 개선이나,그에 따르는 직종 구분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7>공무원 종류 구분과 업무의 일치도

빈도 퍼센트

무응답 4 5.1

일치하지 않는다. 11 13.9

일치한다. 64 81.0

합계 79 100.0

<표 IV-8>공무원 종류 구분의 개선에 대한 견해

빈도 퍼센트

무응답 4 5.1

개선이 필요하다 33 41.8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42 53.2

합계 79 100.0

<표 IV-9>의 분석 결과는 현행 직종 구분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대답한 응답

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직종 체계의 영역에 대해 답한 결과를 분

석한 것이다.현행 직종 구분 체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방안은 거대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반직종을 행정직종과 기술직종으로 다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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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현재 기술과 연구 및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의 집단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기술과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집단과 연구와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집

단으로 구분하는 안이다.

아울러 특정직 공무원의 일부를 일반직에 포함시키는 대안과,기능직 공무원의

일부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

다.일반직 공무원의 일부를 특정직에 포함시키는 안과,별정직을 재분류하는 방안

은 다른 방안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IV-9>현행 직종 구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자 수

대안 개선 필요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리한다 17

*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에 포함시킨다 10

*일반직의 일부를 특정직에 포함시킨다 3

*별정직의 일부를 계약직,정무직,일반직으로

재분류한다
7

*기능직의 일부를 기술직으로 재분류한다 10

주 :복수 응답 가능 문항임.

<표 IV-9>에 제시된 의견들을 개방형 질문으로 다시 물은 결과를 응답 빈도의

크기에 따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이유>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일반행정과 기술행정을 구분

하여 전문성을 강화”,“기술직의 자리가 줄어드는 현상과 기술직의 인사적체를 해소”,“일

반행정과 기술행정과는 업무의 질과 내용이 다르므로”,“일반직의 직렬이 다양하고 복잡

하므로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며 반면에 “현재의 순환보직하에서는 세

분화가 의미가 없으므로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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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에 포함시켜야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실적

업무수행범위변경”,“외무공무원․검사․경찰공무원은 일반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는 대국민서비스적 행태가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업무의 특성과 현재의 교육

정책을 고려할 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시 채용후 특정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가능하다”,“외무공무원의 경우 외무직과 외무행정직이 내용상 별 다른 차이가 없이 운영

되고 있는 등 구분의 실익이 없음”,“특수성이 다소 적은 외무공무원은 일반직에 포함”,

“외교관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라기 보다는 일반행정가이며 외무직을 개방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조직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외무공무원중 외무행정직은 일반직에 포함시

키고 외교직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외교부내 상이 직렬(외교직,일반직)의 전

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별정직의 일부를 계약직,정무직,일반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의 이유>

별정직의 직무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계약직,정무직,일반직으로 재분류한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류를 통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배려해야 할

것임”,”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별정직 공무원은 실제 일반직과 같이 취급

되므로 별정직을 폐지해야 함",“별정직 채용 후 능력부족 등 부적합한 인력으로 판명될

경우,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부를 계약직으로 전환","별정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주

로 계약직과 정무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별정직의 성격에 부합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함”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일반직의 일부를 특정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안에 대해

서는 “시설직의 경우 기술적 측면이 강한만큼 특정직화했으면 좋겠다”,“특수분야이며 그

분야의 인원 조달이 제한되거나 많지 않은 분야”라는 의견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대안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능직의 일부를 기술직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의 이유>

기능직의 일부를 기술직으로 재분류한다라는 대안에 대해서는 “단순사무보조자와 분리하

여 특화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철도현업 등과 같이 단순현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술에 가까운 직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

문”,“기능직은 업무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그 영역도 넓다.”,“전문기술 및 자격증 소

지자는 기술직으로 재분류”,“기능직이란 그 분야에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이므로 전문기

능인은 기술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직으로 분류”라는 의견등이 있다.

<직종구분에 대한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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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구분 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기술직렬의 문제가 가장 많이 노정되었는데

“기술직에 대한 배려부족,일반행정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승진,타과이동 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음”,“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이 아니라 전문특성별로 분류”,“공

무원 전문성을 높이는데 행정과 기술의 분류는 의미가 없음”,“기술직에 있으면서 기술자

격이 없는 무작격내지 미달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기술직렬의 경

우 직렬이 너무 세분 되어있어 직렬의 단순화 필요”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기능직 공무

원의 경우 일정분야의 전문성(자격증 소지 등)을 전제로 임용되고 난 후 실제업무분장이

일치되지 않는 사례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며 인력수급계획차원을 상위조직단위까지 고

려해서라도 일치해줄 수 있어야 한다”,“일반직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함”,“필요한 부분의 전문화”,“분류제도보다 그 운영에 더 큰 문제가

있다.”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비상근 공무원제도는 계약직종에만 해당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다른 직종

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정도가 반대하고 있다(<표 IV-10>

참조).비상근 공무원제도의 확대 도입을 찬성하는 27%의 응답자들 중 일부는 비상

근 공무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기능직 현업 공무원과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분야를 꼽고 있다.

<표 IV-10>비상근 공무원제도의 확대 도입에 대한 견해

빈도 퍼센트

무응답 4 5.1

필요가 있다 21 26.6

필요없다 53 67.1

20.00 1 1.3

합계 79 100.0

3)직군․직렬․직류 구분의 타당성

<표 IV-11>은 현행 직군․직렬 구분이 수행 업무의 성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총 응답자 79명 가운데 업무의 성격과 직렬이 일

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64명에 달해 거의 대부분이 현행 직렬

구분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직종 구분의 경우와

유사하게 현행 직렬 구분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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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성하고 있어(<표 IV-12>참조),어떤 방식으로든 직군․직렬체계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IV-11>직렬과 업무의 일치도

빈도 퍼센트

무응답 8 10.1

일치하지 않는다 7 8.9

일치한다 64 81.0

합계 79 100.0

<직렬과 업무의 불일치 사례>

*통신사 직렬의 경우 통신사는 무선통신운용을 주업무로 하나 최근 업무의 내용이 변화

하여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행정직렬에 속해야 한다는 의견

*망구축관련 업무는 통신직렬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송직렬의 경우 통신직렬에

속해야 한다는 의견

*수로직렬의 경우 수로직과 표지직이 업무의 성격이 다름에도 통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

*국세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하기엔 전문성을 요하므로 별도의 직렬이 실무집행직위

까지 필요하다는 의견

<표 IV-12>직렬 구분 체계의 개선에 대한 견해

빈도 퍼센트

무응답 10 12.7

개선이 필요하다 26 32.9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43 54.4

합계 79 100.0

<표 IV-13>은 자신이 속한 직렬이나 직류와 통합될 필요가 있는 직렬과 직류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7%에 이르는 21명이었다.같은 내용의 질문을 직류에 대해 해 본 결과,통합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7% 정도인 13명으로 나타났다.평소 공무원

들이 직류에 비하여 직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

자의 응답이 더 타당하다란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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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3>자신이 속한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는 직렬의 유무

빈도 퍼센트

무응답 8 10.1

있다 21 26.6

없다 50 63.3

합계 79 100.0

직렬에 대한 견해에서 자신이 속한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직렬들을 조사한 결과(개방형 질문),가령,행정직군의 관세직렬과 공안직군의 출입

국관리직렬은 업무의 상호연관성과 중첩성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성에 입각

하여 통합하여야 된다거나,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직렬들은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많고 서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직렬을

구분하여 인사관리할 필요성이 적다는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표 IV-14>현행 직렬 구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자 수

대안 개선필요

*행정직렬을 더 세분해야 한다 7

*기술직렬들을 더 세분해야 한다 0

*소수직렬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12

*소수직렬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13

*현재의 직류를 직렬로 전환한다 3

*전문직군을 신설하고,특수한 전문분야의

기술․연구직렬을 전문직군에 포함시킨다
2

주 :복수 응답 가능 문항임.

직렬구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게 여러가지 개선방안

을 제시해주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에 대하여 선택(복수선택도 가능)을 하

도록 한 결과(<표 IV-14>참조),전반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을 하였지만,소수직렬을 통폐합하여 직렬체계를 광역화하자는 의견,소수직렬의 경

우 성격에 따라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그리고 행정직렬을 더 세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의견이 10-20%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의견의 이유는 아래 <표 III-15>～ <표 III-17>에 정리하였다.

<표 Ⅳ-15>소수직렬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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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필요 직렬(직류) 이 유

일반

행정

법무

행정

검찰

사무 일반직의 경우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폐합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한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분리하여

운용하게 되면 팀웍 면에서 역기능적임

산림보호 일반임업

토시교통 표지

문화공보 공보

도시계획 토목
측량과 토지이용 관련 기능은 균형된 국토개발의 전제

가 됨

일반환

경
수질 대기 폐기물

일관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렇게 세분하는

것은 곤란함.공무원은 종합행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너무 세분하면 소수직렬입장에서 결정될 우려가 있음

전송 통신 전자 업무성격이 비슷하고 동일분야의 기술습득이 가능함

조선 수로 선박
상호공통점과 보완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

된 1개 직렬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난방 운전 업무가 비슷함

교육행

정

사회복

지

일반행

정
운수

일반행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표 Ⅳ-16>소수직렬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이유

전환 필요 소수직렬 이 유

환경 교통 전산 원자력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이 농후한 이들 업무는 그 성격

에 따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함

식품검역 수산
식품검역과 수산 업무는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계약

직으로 전환해도 무방함

<표 Ⅳ-17>행정직렬 세분화 필요성에 대한 이유

세분화 필요 직렬 이 유

행정

일반행정은 모든 분야를 넘나들 수 있으므로 행정 전문화

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전문화,국제화되는 추세 속에 일반행정의 비전문성은 과거

답습적이고 도시적인 행정인만을 양성함

이질적이고 잡다한 성격의 직류를 너무 많이 포함

환경 감사 세무 행정과 기술의 분류가 아니라 업무특성별 분류가 바람직함.

세무
세무분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세분함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

현행 직렬 체계에서 신설이 필요한 직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주로 인터넷 관

련 직렬을 제시한 응답자가 2명이었으며,제도직렬이나,해양직렬 등을 제시한 응답

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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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렬 체계는 공직분류체계의 전문화를 증진하고,공무원의 핵심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앞서의 실태분석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의 사례는 이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대표하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다.

*노동직렬로 입직한 그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외에도 일반행정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다.즉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자신은 일반행정사무

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전보 등 배치이동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 못하는 부서나 직위가 많

아 실질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직렬의 규모가 작은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계급제하에서 상위직은 일반가 형태로 유지하고 하위직만 전문가적 성격을 강화하려

하는데,문제는 상위직의 경우 전문지식을 겸비한 일반가가 되어야 업무처리에 있어서 추진력

과 결속력,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현실적으로 상위직 공무원들중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가령,컴퓨터에 대한 식견이 낮은 상위직이 컴퓨터 전문가인 하위직에

게 도움을 청했을 경우,그 하위직 직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도와주려해도 “잘난척하지 말라”

는 투로 상위직이 응답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어떻게 공직사회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

는가?또한,상급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안(프로포잘)을 요구한 경우,자신은 여러 가지 연구

를 통해 자기 전문분야의 지식을 동원하여 기안을 만들어 세 차례나 올렸으나 모두 퇴짜를 맞

았으나 공직생활을 오래한 주위 동료 중 하나는 그 상급자의 의중을 확인하고 그의 구미에 맞

는 기안을 올렸는데 그때서야 그 상급자는 그 기안에 대해 칭찬을 하고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계급제 하에서 직렬구분은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다른 획기적인 공직구조의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공직분류체계의 개선을 통한 행정전문화는 이룩되기 힘들 것이며,기

술직계통의 공무원들중 상위직(2급이나 3급)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전문지식

의 보유자에게는 일반보수표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나 포상 등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 동료 공

무원들 사이에서 전문가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권위적으로)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아울러 일반행정직 계통의 공무원들도 전문 직렬 부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행

정과 전문직렬 간 배치이동의 상호 형평성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응답한 공무원들도 현행 직렬 체계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들

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기술직의 경우 업무는 행정직과 다름 없음에도 배치이동 등에 있어서 많

은 제한이 있다.

-직렬 구분의 원칙으로 전문성이 꼭 필요한 경우인가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

며,가능한 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전문이기주의나 소외감 등에 빠지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급 이상에서는 직렬을 구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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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사실상 기술직에 속한 공무원으로부터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술분야의 전

문지식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직렬을 대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함.직렬 구분을 세분할 경우 전문성의

제고라는 명분은 있으나 승진과 보직관리에서 직렬간 불균형으로 사기 저하,직제

개편,업무 조정 등으로 소수 직렬이 비전문부서에 근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직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유사한 직류는 통합하고,가능하면 직류는 폐지함

이 좋을 것이다.

4)직급 체계의 타당성

전체 응답자의 11.4%인 9명만이 현행 직군․직렬별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

요하다고 대답하여 현재 직급 체계에 대해 그리 크게 부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IV-18>참조).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명 모두는 일

반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그 중에서도 기계,조선,섬유,선박,항공,전

산직렬 소속 응답자가 각 1명씩 6명이었으며,기술직계 소속 직렬을 제외한 응답자

의 소속 직렬은 공안직군에서 소년보호직렬 1명과 행정직군에서 관세직렬 1명,기

능직 공무원(철도현업)1명 등이었다.

<표 IV-18>현행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빈도 퍼센트

없다 70 88.6

있다 9 11.4

합계 79 100.0

<표 IV-19>현행 승진상한 직급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

빈도 퍼센트

무응답 11 13.9

높게 설정되어 있다 2 2.5

낮게 설정되어 있다 23 29.1

적절하다 43 54.4

합계 79 100.0

승진상한 직급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현행 직급 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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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한 응답이 많았다(<표 IV-19> 참조).승진상한 직급을

조절해야하는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물은 결과는 대체로 앞서의 제도상 실태 파

악으로부터 도출한 문제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건설교통행정의 전문

성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이나 교통직렬 출신이 기술전문차관 정도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기술직렬의 상위직 진출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는 의견 등 기술직의 상위

직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기술전문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

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이들 의견들을 거르지 않고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승진상한직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

승진상한직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로는 “낮은 직급으로 인한 업무간섭을 줄이고

부서의 독립성을 증진하기 위해”,“건설교통행정은 SOC분야의 확충이 중시되는

분야로서 그 비중을 고려할 때 최소한 차관급은 보임될 수 있어야 함,가능하면

제1,제2차관 중 1명은 기술전문차관도 보임되어야 함”,“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을 교육시키는 본인으로서 낮은 직급에 따른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향조정

이 필요함”등이 제기되고 있고,“기술직도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함”,

“대부분 복수직렬로 정해져 있어 소수직렬은 승진이 어렵다”,“기술분야뿐만아니

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직이 보직을 독점하기 때문에”,“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승진적체 해소”,“수

로(표지)에 관련된 지방 및 본부 인원이 약500명에 가까우나 4급 책임과장 1인 뿐

이라서 승진적체”등 승진적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기술직,소수

직렬의 승진한계의 문제해소를 위해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국장급까지

는 통계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비전문가인 일반행정직이 타기관에서

국․ 과장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빈번함”,“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행정조직의

CIO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하며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전산분야의 전문지식과 일반

행정경력을 두루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몇 년 전 외국의 에너지자원장관 수행

시 공무원직렬관련 대화에서 한국은 generalist만이 많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자

신은 전문전공자라는 이야기를 접한 적 있음”등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무공무원의 경우 “특2급,특1급등은 직급 인

플레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부처와 마찬가지로 직업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직급인 1급으로 함이 무방한 것임”이라는 의견이 있다.

<승진상한직급의 조정이 필요한 직급과 직렬에 대한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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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명 적정직급 이유

조선 4급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계 1급 기계공업의 발전 위상을 고려하여

관세직 5급

관세직의 경우 6급이하로 제한하고 행정직의 5급 시험

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사실상 승진상한을 낮게 두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행정직 1-5 기술업무가 많은 건교부에 행정직 인원이 너무 많음

토목직 3-5 기술직 인원수의 대부분을 차지,수정해서 줄여야

일반항공 2 한 분야에서만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순환보

직에 의해 근무하는 행정직보다는 정책판단능력이 우

월할 수 있음

조종 2

정비 2
관제 2

통신사 4 하위직 승진적체의 해소

전산 1 행정각부의 CIO역할 수행

수로 2

조직이 대체로 방대하기 때문에철도현업 2
건축 3

5)공무원 종류별 응답의 차이 분석(카이자승 검증)

<표 IV-20>을 보면,응답자의 86%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공무원 종류 구

분이 일치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은 작게 나타나고 있어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조정이나

직종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단 특정직과 별정직의 응답자가 적어

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공무원 종류 구분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 종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업무의 성격과 공무원 종류 교차분석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무응답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일반직 62 3(4.8) 6(9.7) 53(85.5)

기능직 9 1(11.1) 0(0.0) 8(88.9)

특정직 6 0(0.0) 4(66.7) 2(33.3)

별정직 2 0(0.0) 1(50.0) 1(50.0)

χ²=19.117(df=6),p=.004

공무원 종류 구분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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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자는 의견과(<표 IV-21>참조)기능직의 일부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술

직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표 IV-22>참조)만이 직종간 응답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에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특정직 소속 응답

자의 67%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형태로든 특정직의 일부가 일

반직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기능직

의 일부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술직종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능직

응답자의 44.4%가 찬성하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표 IV-21>특정직 일부의 일반직 포함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반대 찬성

일반직 62 56(90.3) 6(9.7)

기능직 9 9(100.0) 0(0.0)

특정직 6 2(33.3) 4(66.7)

별정직 2 2(100.0) 0(0.0)

χ²=17.922(df=3),p=.000

<표 IV-22>기능직 일부의 기술직 전환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반대 찬성

일반직 62 56(90.3) 6(9.7)

기능직 9 5(55.6) 4(44.4)

특정직 6 6(100.0) 0(0.0)

별정직 2 2(100.0) 0(0.0)

χ²=9.882(df=3),p=.020

비상근 공무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반대 비율을 단순 통계치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기능직 공

무원 응답자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직렬 구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

석해본 결과(<표 IV-23>참조),직종 간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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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기능직 응답자들은 업무의 성격과 직렬 구분이 일치한다고 모두 대답하

고 있으며,별정직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특정직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

6명 중 3명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직렬 구분과 일치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기능직의 직렬체계는 세분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직렬과 업무가 일치될 개연성이 높은데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23>업무의 성격과 직렬간 일치 여부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무응답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일반직 62 4(6.5) 6(9.7) 52(83.9)

기능직 9 0(0.0) 0(0.0) 9(100.0)

특정직 6 2(33.3) 1(16.7) 3(50.0)

별정직 2 2(100.0) 0(0.0) 0(0.0)

χ²=25.111(df=6),p=.000

<표 IV-24>에 따르면,자신이 소속된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는 다른 직렬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직렬구분이 덜 세분되어 있는 일반직 응답자에서 긍정적

인 응답이 많았다.즉 일반직 응답자 중 약 31%에 해당하는 19명은 자신의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는 직렬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특정직 응답자 1

명도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공무원 종류와 직렬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무응답 있다 없다

일반직 62 3(4.8) 19(30.6) 40(64.5)

기능직 9 1(11.1) 1(11.1) 7(77.8)

특정직 6 2(33.3) 1(16.7) 3(50.0)

별정직 2 2(100.0) 0(0.0) 0(0.0)

χ²=24.559(df=6),p=.000

현재 직렬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직종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표 I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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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일반직 응답자들중 38.7%는 현행 직렬 구분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특정직과 기능직 응답자들은 10%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

진하고 있다.

<표 IV-25>공무원 종류별 직렬구분에 대한 견해

(단위 :명,%)

구분 응답자수 무응답 개선 필요 현제도 유지

일반직 62 6(9.7) 24(38.7) 32(51.6)

기능직 9 0(0.0) 1(11.1) 8(88.9)

특정직 6 2(33.3) 1(16.7) 3(50.0)

별정직 2 2(100.0) 0(0.0) 0(0.0)

χ²=21.890(df=6),p=.001

직렬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응답자들의 소

속 직종 간 의견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일반직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소수직렬을 직렬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소수직렬을 통폐합하는 안,그리고 일반직을 더 세분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해 각각 21%,19.4%,6.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직군을

신설하는 안과 직렬을 직류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가능직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은 직종간 통계적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26>를 보면,일반직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속

한 직렬이나 직종의 승진 가능직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50% 정도에 그

치고 있으며,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의 37.1%에 달하고 있다.

기능직과 별정직 응답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특정직 응답자 중 1명

은 자신의 승진가능 직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다.승진상한직급의 조

정이 필요한 직렬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의견의 직종 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일반직 응답자 중 14.5%에 해당하는 9명이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표 IV-26>공무원 종류별 승진가능직급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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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구분 무응답 높게 설정 낮게 설정 적절

일반직 5(8.1) 1(1.6) 23(37.1) 33(53.2)

기능직 2(22.2) 0(0.0) 0(0.0) 7(77.8)

특정직 2(33.3) 1(16.7) 0(0.0) 3(50)

별정직 2(100) 0(0.0) 0(0.0) 0(0.0)

χ²=27.794(df=9),p=.001

<표 IV-26>의 승진상한 직급의 적설성에 대한 인식을 직렬별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행정직렬 1명,그리고 외교직렬 1명만이 현행 승진상한 직급이 높게 설정

되어 있다고 한 반면,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한 23명 전원이 일반직 공무원 응답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직렬 또는 직계 소속별

로 구분하여 설명한 결과,행정직렬은 전체 응답자 12명 중 2명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고 행정직렬을 제외한 행정직군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 12명 중 4

명이 같은 응답을 하고 있는 반면,기술직계 소속 직렬은 전체 응답자 28명 중 16

명인 54%가 현행 승진상한 직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어(나머지 1명

은 직렬에 대해 무응답하였음),현행 승진상한 직급에 대해 기술직계 소속 공무원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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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외국사례분석

1.미국의 공직분류체계

미국의 공직분류는 연방법인 Title5,UnitedStatesCode(5U.S.C.)와 Title5,

CodeofFederalRegulations(5CFR)규정에 따라 직종구분과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에 근거하여 직군․직렬․직급구분을 하고 있다.

1)직종구분

직종구분은 크게 근무시간,직위의 성격,임용형태,보수표 등 네 가지 기준에서

만들어진다.

<표 V-1>직종 구분 기준

구 분 종 류

근무시간 상근직,비상근직,일용직

직위성격 정규직,비정규직(한시직),

임용형태
비정규직(한시직),임기직,조건부 경력직,경력

직,예외직(ScheduleA․B․C)

보수표

일반직 보수표(GeneralSchedule:GS),연방임

금체계,고위공무원단,상위직 공무원,정무직 공

무원,특별보수체계에 따른 직종

가.근무시간(workschedule)에 의한 구분

a)상근직(full-timeemployments):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 노동시간 동안 일

을 하여야 하는 직종을 의미하며,일반적으로 일주일에 8시간씩 5일간 근무한다.

b)비상근직(part-timeemployments):상근직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며,업무

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일할 시간을 미리 계약한다.

c)일용직(intermittentemployments):사전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일이 생길

때마다 필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며,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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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위의 법적 성격(positions)에 의한 구분

a)정규직(permanentposition):업무수행기간의 제한이 없거나,일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한 직위를 말한다.

b)한시직(temporarypositions):업무수행기간이 일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직

위를 말한다.

다.임용형태(kindsofappointments)

연방공무원의 80%이상은 경쟁직(CompetitiveService)에 고용되어 있고,19%이

상은 예외직(Excepted Service)에 고용되어 있으며,0.5%는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Service)에 고용되어 있다.연방공무원을 위한 임용의 종류는 다음을 포

함하고 있다.

a)한시직(Temporary)

한시직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경우

구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오늘날은 종종 “긴급하면서도(urgent),단기간을 요하는

(short-term)”임용형태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만일 조만간 혹은 기간을 초과하여

서도 업무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만기가 되어 실효된다.따라서 본 임용

형태는 일정시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nottoexceed)"으로 종종 일컬어지고 있다.

OPM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들은 OPM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한시적인 제한적

임용을 구성하고,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부기관들은

등록명부상의 직위외에 GS-15혹은 이에 상응하는 등급까지의 직위와 연방임금체

계(federalwagesystem)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에 대해서 한시적인 제한적 임용

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한시직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승진되거나,업

무를 재할당 받거나,전임되지 않으며,한시직으로의 임용은 문서화된 예고 기간에

종결되어진다.1995년 OPM은 긴급하고 단기간을 요하는 고용 요구에 부합하고자

30일을 초과하지 않고 30일에 한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한 한시적인 예외적 임용을

구성하기 위해 ScheduleA의 사용을 승인했다.이러한 임용에 대해서는 OPM의 승

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b)임기직(Term)

본 임용형태는 4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한정된 기간

을 위해 구성된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임기적 임용은 퇴직․보험 혜택과



-80-

더불어 승진,업무재할당 등을 위한 자격이 허용된다.

c)조건부 경력직(career-conditional)

연방 공무원에 있어서 지속적인 점직을 위해 선택된 개인에게는 조건부 경력직

임용이 부여된다.조건부 임용하에서 첫해는 시보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이 기간에

는 감독자에게 피고용인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적

절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피고용인은 경력직에게 적용되는 공식적인 절차없이 공

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그러나 만족할만한 시보기간을 거친 피고용인은

또 다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조건부 경력직 임용으로서 몇 년을 복무한 후에

피고용인은 자동적으로 경력직 임용을 부여받는다.만일 피고용인이 경력직으로서

의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 공직을 떠나 30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경력직으로

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또 다시 3년의 기간이 요구되어진다.

d)경력직(career)

경력직 임용은 영구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경력직 공무원들은 최대한의 업무보호

를 받게 된다.그들은 또한 영구적인 복권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즉 공직을 떠난다

해도 또다시 경쟁적인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재고용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e)예외직(또는 별정직:Excepted)

법적으로,행정명령에 의하여,또는 OPM의 허락에 의하여 실적에 근거한 공개

경쟁시험이 면제되는 임용직종을 말한다.

① ScheduleA :경쟁적 채용 시스템을 통해 고용되지 않고,두터운 신뢰관계를

요하지 않거나 정책결정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직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따라서 경

쟁적인 공무원 시험을 요하지 않는다.그 예로서 변호사,교수요원,마약수사원,비

상근 계절직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약 140,000의 직위가 이의 적용을 받는다.

1995년 OPM은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OPM의 승인없이 60일까지의 기간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한시적인 고용요구에 대한 요건들을 간소화했다.

② ScheduleB:공개적인 경쟁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고,두터운 신뢰관계를 요

하지 않거나 정책결정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 직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그러나 임용

된 자들은 자신들의 직위에 대해서 OPM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비경쟁시

험에 합격해야 한다.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직위가 ScheduleB에 포함된다.그 예

로서,농무부의 연구원,재무부의 국가은행 감독관,협동 교육 시스템의 학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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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며,약 14,700직위가 이의 적용을 받는다.

③ ScheduleC:이는 정책결정의 속성을 가지고,재직자와 기관장 혹은 주요 공

직자간에 두터운 개인적 유대를 수반하는 직위를 말한다.따라서 시험은 요하지 않

는다.기관장은 기관장 단독의 재량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

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다.공식․비공식 고문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정치적 피임

명자들이 이의 적용을 받으며,약 1,400개의 직위가 이에 해당된다.

라.보수(payschedule)에 의한 구분

a)일반직 보수표(GeneralSchedule)에 의하여 GS1에서 GS15까지의 직위에 속

하는 공무원 집단

b)연방임금체계(FederalWageSystem)에 의하여 WS1에서 WS15까지의 직위

에 속하는 현업직 공무원 집단(bluecollaremployees)

c)고위공무원단(SeniorExecutiveServices)으로서 ES1에서 ES-6까지의 직위에

속하는 공무원 집단

d)상위직 공무원으로 SES보다는 아래에 있으면서 과거 GS-16에서 GS-18에

해당하는 공무원 집단으로 SeniorLevel(SL)Position과 SeniorLevelScientific

andTechnical(ST)Position으로 구분된다.

e)내각이나 산하기관의 정무직 공무원(ExecutiveLevelSchedulePosition)으로

SES보다는 상위직인 집단으로 EXlevel-I에서 EXlevel-V로 구분된다.

f)특별 보수체계에 따라 분류된 직위(specialschedulepositions)에 해당되는 것

으로 외무공무원(Foreign Service Schedule),재향군인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예:

VeteransHealthAdministrationSchedule)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몇 가지 구체적

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및 기타직(OverseasandOther)

이는 비내국인에 의해 구성된 해외에 있는 직위와 새로운 재향군인 재적응법에

의해 임용(VeteransReadjustmentActAppointment)된 자가 수행하는 직위를 포함

한다.일반적으로 해외 업무의 경우 시험은 요하지 않는다.VTR에 의거한 피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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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GS-4와 그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들은 문서화된 시험 요건을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법무담당관(AdministrativeLaw Judges)

법무담당관(ALJs)은 1946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생겨났다.ALJs는 광범위한 소

송을 심리하는데,많은 경우 규제기관(regulatoryagency)들이 행정소송에 많이 휘

말리게 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그들은 OPM에 의해 관

리되는 시험을 통해 임명되어지지만,미합중국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판

사의 종신 재직권은 보유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정시기에 퇴직

을 요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종신 재직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들

은 배심원 없이 재판을 수행하는 판사와 유사하게 공식적인 공판장에서 사실을 심

리하는 독립적인 심판자로서 기능한다.그들은 정무직공무원 EX-levelⅣ 보수수준

의 65%에서 100%의 비율로 보수를 받는다.

③ 사법부 공무원(JudicialBranchEmployees)

판사를 제외한 사법부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예외직 임용에 의해 고용되며,행

정부 직원들의 업무 보호권리를 향유하지 않는다.그러나 그들은 연방 퇴직,보험,

건강관리 혜택,휴가,노동수당,실업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다.

2)일반직 보수표에 근거한 직위․직렬․직군분류

가.직위(positions)․직렬(series)․직군(occupationalgroups)분류의 기준

a)직위분류의 기준

대다수의 직위분류 기준들은 OPM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연방기관에 공

통적으로 존재하는 직무에 적용되고 있다.하나 혹은 몇몇 기관에 존재하는 직위기

준들은 OPM의 지침아래 OPM 혹은 다른 주무기관에 의해 개발되어질 수 있다.이

러한 모든 직위분류 기준은 OPM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행되어지고 있으며,정부출

판국(theGovernmentPrintingOffice)에 의해 연방기관이나 다른 구독자에게 배포

되고 있다.이미 만들어진 기준들은 OPM에 의해 폐지되거나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직위분류는 미합중국 법전 제5편에 있는 분류기준(ClassificationStandard)에 따

라 이루어진다.분류기준들은 대체로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종류에 대한 정의,직무

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임무의 서술과 용어의 정의와 같은 기초정보,직함,

그리고 적절한 등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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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직무명세서(jobdescription)의 작성이며,

이 작성된 명세서에 근거하여 비로소 직위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직무명세서에

는 임무(tasks), 직무환경(conditions), 업무기준(standards), 기술능력(skills․

knowledges․abilities),자격요건(qualifications)등이 포함된다.

b)직렬분류의 기준

직렬은 직무분석의 결과,업무의 성격과 자격요건은 유사하나 그 특정 업무를 수

행하는데 다양한 수준의 기술력 또는 상이한 수준의 곤란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무

들을 인력관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즉,

직무분석 결과 만들어지는 직무명세서(jobdescription)상에 나와 있는 직위의 자격

요건,승진을 위한 보직관리,직위의 설립근거 등을 중심으로 직렬을 만들고 있다.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S-0110의 경제직렬(economistseries),GS-0318

의 비서직렬(secretryseries)등이 여기에 속한다.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도 다양한 등급(grade)으로 직무(job)가 구분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단순한 직위의 분류가 끝나면 각 직위

에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직렬로 다시 분류를 하여야 하는데,이 때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 요소별로 점수를 부가하여 평가하는 방법(pointfactorevaluation

method)이다.

즉,분류기준의 중요한 세 가지 측정요소들 중 하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책임의 정도측정(narrative)이고 둘은 업무의 난이도측정(narrativefactor)

이며,셋은 각 측정치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pointfactorevaluation

system:FES)이다.다시 말하면,직위분류의 기준이 되는 임무(tasks),직무환경

(conditions),업무기준(standards),기술능력(skills․knowledges․abilities),자격요

건(qualifications)등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도록 9가지의 FES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Factor1:직위에 요구되는 지식(knowledgerequiredbytheposition)

Factor2:책임성(supervisorycontrols)

Factor3:복잡성(complexity)

Factor4:업무수행기준 활용여부(guidelines)

Factor5:업무의 성격과 난이도,그리고 효과성(scopeandeffect)

Factor6:동료들이나 부하직원과의 접촉정도(personalcontacts)

Factor7:접촉의 목적 및 성격(purposeofcontacts)

Factor8:육체적 활동의 요구정도(physicaldemands)

Factor9:업무환경(재가 environment)

각 요소별 점수 배당은 다양하며,요소별로도 내부적으로 점수수준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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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되어 있다.예를 들면,다음과 같다.

<표 Ⅴ-2>측정요소별 점수수준 및 점수

요소(Facor) 수준(Level) 점수(Points) 요소(Facor) 수준(Level) 점수(Points)

1

1
2
3
4
5
6
7
8
9

50
200
350
550
750
950
1250
1550
1850

5

1
2
3
4
5
6

25
75
150
225
325
450

2

1
2
3
4
5

25
125
275
450
650

6

1
2
3
4

10
25
60
110

3

1
2
3
4
5

25
125
275
450
650

7

1
2
3
4

20
50
120
220

4

1
2
3
4
5
6

25
75
150
225
325
450

8
1
2
3

5
20
50

9
1
2
3

5
20
50

일반직 보수표에 근거한 직위의 등급(grade)별 점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Ⅴ-3>등급별 점수의 범위

GS등급 (grade)
점수범위

(pointrange)
GS등급 (grade)

점수범위
(pointrange)

1 190-250 9 1855-2100

2 255-450 10 2105-2350

3 455-650 11 2355-2750

4 655-850 12 2755-3150

5 855-1100 13 3155-3600

6 1105-1350 14 3605-4050

7 1355-1600 15 4055이상

8 160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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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직군분류의 기준

보수표 상 상호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직렬들을 모아 놓은 광범위

한 직렬군으로,<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분석의 결과 동일한 100단위 내

에 있는 직렬들로 구성된다.예를 들어,GS-100으로 분류되는 사회과학․심리학․

복지직군에는 GS-0101의 사회과학직렬(socialscienceseries),GS-0142의 인력개발

직렬(manpowerdevelopmentseries)등으로 직군을 대표하는 독립된 직렬들로 구

성된다.

나.직위(positions)․직렬(series)․직군(occupationalgroups)분류의 종류

일반직 보수표에 의한 공직분류구조는 크게 22개의 직군과 427개의 직렬로 구성

되어 있으며,1,257,800여명이 일반직 보수체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직위를 제

외한 직군과 직렬 종류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과 같다.

대부분의 직렬들은 전문직(professionalwork),행정직(administrativework),기

술직(technicalwork),사서직(clericalwork),그리고 기타(others)등 5개 범주로 구

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① 전문적 업무(ProfessionalWork)

전문적 업무는 일반적인 교육과는 구분되는 전문분야에서 전공에 대한 학사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력에 견줄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과학이

나 교육분야에서의 지식을 요구한다.업무는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시도하고,데이

타,자료 그리고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되는 지식의 적용을 위해

재량,판단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의 발휘를 요할 때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

에는 변호사,의료진,생물학자 등이 포함된다.

② 행정적 업무(AdministrativeWork)

행정적 업무는 분석적 능력,판단,재량 그리고 개인적 책임의 발휘와 행정 혹은

관리분야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원칙,개념 그리고 경험에 관한 많은 지식의 적용

을 수반한다.이러한 직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전문대 수준

의 교육 혹은 누적되어온 경험을 통해 전형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술을 수반한

다.행정적 업무는 기관이나 그 하부기관의 주요 임무나 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수

행되어지고 있으며,기관의 임무 혹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으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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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진다.행정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연방기관과 이들의 프로그램 업

무를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정책,절차들을 분석하고,평가하고,수정하고,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자신들의 실제경험을 특정 프로그램의

독특한 요건에 적용시키는데 있어,행정적인 분석,이론,원칙들에 관한 지식을 적

용한다.여기에는 인사관리전문가,예산분석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기술적 업무(TechnicalWork)

기술적 업무는 전형적으로 전문적 혹은 행정적 분야와 관련되어 있거나 지원을

하고 있다.본 업무는 대학교육보다는 경험이나 특정훈련을 통한 광범위한 현장 지

식을 수반한다.또한 기술적 업무는 전문적 혹은 행정적 분야의 풍부한 요소들을

수반하나,이러한 분야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요하지는 않는다.기술직 공무원들은

서면 혹은 구두로 된 지시와 확립된 선례와 지침에 의거하여 임무,방법,절차 그리

고 평가를 수행한다.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이들 절차들은 고도의 기술,주의력 그

리고 정확성을 요한다.여기에는 임업기술자(forestry technician),회계기술자

(accountingtechnicians)등이 포함된다.

④ 서기업무(ClericalWork)

서기직은 사무,비즈니스 혹은 재정운영을 지원하는 구조화된 업무를 수반한다.

서기업무는 확립된 정책,절차 혹은 기술에 따라 수행되어지고,수행되어질 임무에

관련된 훈련,경험 혹은 업무지식을 요한다.서기업무는 전형적으로 서류의 준비․

접수․검토․조회,업무처리,사무기록의 보존,데이터 혹은 정보의 탐색과 편집,일

정을 관리하고 마감시간이나 다른 중요한 일정을 다른 이에게 숙지시키고,문서작

성을 준비하기 위해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데이터 처리목적을 위해 정보를 저장하거

나 조작하는 것 등의 일반적인 사무 혹은 프로그램 지원임무를 수반한다.또한 본

업무는 조직규칙에 관한 지식,어느 정도의 과제에 대한 지식,서기업무에 수반되는

과정과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요한다.여기에는 비서직,우편물취급인 등

이 포함된다.

⑤ 기타업무

일반직 보수표상에 존재하는 직무 중 위의 네 집단 중 하나에 명확하게 분류되

어질 수 없는 직렬들로 화재보호 및 예방직렬인 GS-083과 같은 직무를 포함하고

있다.예를 들어,소방관,경찰 등이 이 직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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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방임금체계에 의한 직위․직렬․직군 분류

가.직위․직렬․직군분류의 기준

a)직위분류의 기준

연방임금체계(FederalWageSystem :FWS)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직위는 임

무나 책임성 또는 자격요건 등에 근거한 직무분석결과 일반직 보수표(GS)에서 제외

되는 직위들(positions)로 주로 주요임무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수작업(manuallabor)

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육체적인 노력을 통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직위가 결정되고 나면 각 직위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방

법은 요소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네 가지의 요소가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Factor1:실제 사용되는 기술과 지식의 성격과 수준 (skillandknowledge)

Factor2:책임성의 성격과 수준(responsibility)

Factor3:육체적 노력의 성격,정도,빈도,기간(physicalefforts)

Factor4:업무환경(workingconditions)

그러나 등급을 줄 때,직위간의 측정기준이 되는 주요지표가 되는 직위

(pegpoint)들인 직무들(keyrankingjobs)을 39개 선정하여 등급부여의 기준이 되도

록 하고 있다.주요 “Pegpoints"가 되는 직무들과 등급은 <표 Ⅴ-4>와 같다.

b)직렬분류의 기준

FWS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현업직 공무원의 직렬은 "occupation"으로 표현

되며,이 직렬 내에는 직무분석 결과 나타난 유사한 업무성격,최소자격요건을 요구

되는 직무들이 포진하고 있으며,각 직위들에는 등급이 부여되어 있다.

c)직군분류의 기준

FWS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현업직 공무원의 직군은 "jobfamily"로 표현되

며,직무분석 결과 수행하는 기능이 비슷한 경우,하나의 직렬에서 다른 직렬로 지

식이나 기술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또는 업무수행 시에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들이

비슷한 경우를 중심으로 직군을 구성하고 있다.

<표 Ⅴ-4>주요 측정기준 직위가 되는 직무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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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RankinJob 등급(Grade) KeyRankinJob 등급(Grade)

LaundryWorker 1 MachineToolOperator 8

Janitor(Light) 1 WaterPlantOperator 9

Janitor(Heaavy) 2 Painter 9

FoodServiceWorker 2 Carpenter 9

Laborer(Light) 2 Plumber 9

Laborer(Heavy) 3 MotorGraderOperator 10

SalesStoreWorker 4 AutomotiveMechanic 10

ForkLiftOperator 5 Aircraftmechanic 10

Warehouseman 5 Welder 10

Helper(Trades) 5 pipefitter 10

TruckDriver(Light) 5 SheetmetalWorker 10

TruckDriver(Medium) 6 Electrician 10

Packer 6 Machinist 10

Stockroom Attedant 6
ElectrocisEquipment

Mechanic
11

SewingMachineOperator 6 Radarmechanic(Ground) 12

BinderWorker 7 Tool,Die,GageMaker 13

officeApplianceRepairer 7 DieSinker 14

TruckDriver(Heavy) 7 modelmaker 14

TruckDriver(Trailer) 8 Instrumentmaker 15

Cook 8

나.직렬 및 직군분류의 종류

FWS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는 현업직 공무원(bluecollarworkers)들의 업무는

크게 직렬(occupation)과 직군(jobfamilies)으로 구분된다.총 36개의 직군 내에 293

개의 직렬이 포함되고 총 222,308여명이 FW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부록 2>참

조)

4)직급체계의 구분

일반직 보수표상의 업무는 두 가지 카테고리,즉 1등급 간격업무(one-grade

intervalwork)와 2등급 간격업무(two-gradeintervalwork)로 분류될 수 있다.1등

급 간격업무는 한 등급씩 증가하는 등급수준 패턴을 가지고 있다.1등급 간격업무

를 위한 전형적인 등급범위는 GS-2부터 GS-8까지이다.반면에 2등급 간격업무는

GS-5부터 GS-11까지 2등급씩 증가하나 GS-11부터 GS-15까지는 한 등급씩 증가

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다.예를 들면,

① 전문적 업무(ProfessionalWork)가 속해 있는 직렬의 경우는 GS-11

까지 2등급 간격 패턴을 따르며,GS-05에서 시작하여 GS-15까지 승

진이 가능하다.

② 행정적 업무(AdministrativeWork)가 속해 있는 직렬의 경우는 G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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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하여 GS-11까지 전형적으로 2등급 간격 패턴을 따르고 있

으며,GS-14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③ 기술적 업무(TechnicalWork)가 속해 있는 직렬은 GS-02에서 시작하

여 GS-09까지 승진 가능하며,전형적으로 1등급 간격 패턴을 따르고

있다.

④ 서기업무(ClericalWork)가 속헤 있는 직렬은 GS-01에서 시작하여

GS-07까지 승진 가능하며,1등급 간격패턴을 따른다.

⑤ 기타업무(OtherWorks)들이 산재해 있는 직렬은 일반직 보수표상에

존재하는 직무 중 이상의 한 그룹에 명확하게 분류되어질 수 없는 직

위들로 구성이 되며,이 업무가 1등급 간격 패턴을 따를 것인지,아니

면 2등급 간격패턴을 따를 것인지를 인사관리처(OPM)에서 지시해야

한다.

참고로 각 GS의 호봉(step)은 10호봉까지 두고 있다.

<그림 Ⅴ-1>직종간 직급 비교

7
6
5
4
3
2
1

사서직 9
8
7
6
5
4
3
2

기술직

14
13
12
11

9

7

5

행정직
15
14
13
12
11

9

7

5

전문직

General Schedule SL&ST

SES
(ES)

6
5
4
3
2
1

I
II
III
IV
V

EX

3/A
3/B
3/C
3/E
3/F
2
1

AL

Federal Wage System

WG

15

2
1

WL

15

9

1

19

1

WS

연방임금체계(FWS)에 영향을 받는 직무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① WG:비관리직을 위한 직급체계로써 WG-1에서 시작하여 WG-15

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② WL:지도자격 직무(leaderjobs)를 위한 직급체계로 WL-1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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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WL-15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③ WS:관리직(supervisoryjobs)을 위한 직급체계로써 WS-1에서 시

작하여 WS-19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참고로 FWS의 호봉(rate)은 5호봉을 두고 있다.

고위공무원단(SES)은 직급체계가 ES-1에서 시작하여 ES-6까지의 6단계가 있으

며,정무직 공무원(ExecutiveSchedule)은 EX-LevelV에서 EX-LevelI까지의 5단

계가 있다.법무담당관(AdministrativeLaw Judge)은 AL-3A에서 시작하여 AL-1

까지 8단계의 직급이 있다.상위직 공무원(SeniorLevel:SL& ST)은 보수체계가

최저연봉에서 최고연봉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

면 이상과 같다.

5)한국정부 공직분류에의 시사점:

미국식 직위분류제의 문제점과 공직분류의 새로운 경향

-탄력적 직위분류제의 도입

한국중앙정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계급제적인 성

격에서 직위분류제적인 성격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즉,공직분류의 합리화,

전문화,탄력화 등을 위하여 직군을 더욱 세분화하고 각 직군 내의 직렬과 직류 및

직위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려는 추세에 있다.그러나 이러한 직위분류제적

인 성격의 도입에는 조심하여야 할 것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가.미국식 직위분류제의 문제점

a)인력운용의 비탄력성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 임무는 결과지향적인 행정과 탄력

적인 환경적응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행정운용 방향과는 배치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조직의 책임자가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때 직무명세

서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그 특정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직무명세서와는 관계없이 그 업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싶을 것이다.그러나,직위분류제 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

다.

b)직장 내 삶의 질(QualityofWorklife)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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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직위들은 세부적인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통하여 동기나 사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현재의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직원들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의식을 고취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직무확장과 직무충실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상황적응력이 높은 탄

력적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직위분류작업의 지속성

끊임없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직무들에 대한 성격의 파악과 50,000여개 정도의

현행 직위들의 등급과 보수수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

에 대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d)팀제의 활성화에 따른 직위분류제 활용의 재고

근래에는 평면조직을 강조하면서 자율근무조직(self-managedworkteam)의 활용

이 늘어가고 있다.그리고 한 명이 하나의 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팀에 동시에 파견되어 있을 수 있다.이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명세

서 상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나,근무성적평가는 직무

명세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직원참여와 그로 인한

팀의 활성화를 꾀하기가 힘들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연방정부조직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조직들에서도

탄력적 직위분류제(broad-bandingclassification)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

다.탄력적 직위분류란 A 직군 B직렬의 C직류에 속해 있는 2～3개의 직위와 등

급을 하나로 묶어 놓은 개념으로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와 직무확장(job

enlargement)의 양 측면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예를 들어 공안직군 교정직렬의 9

급 공무원이 교정직무와 분류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능력에 따라 8급에 해당하

는 보수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탄력적 직위분류제이다.이는 기능직 뿐만 아

니라 직급과 직무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모든 직종에 해당된다.탄력적 직위분류

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탄력적 직위분류제의 도입 배경

1980년부터 미합중국 법전 제5편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 수많은 연방 시범계획

과 몇몇 기관에서 탄력적 직위분류제(Broad-banding 또는 Pay-banding

Classification)를 사용하여 왔다.보수의 탄력적 분류(pay-banding)혹은 등급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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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분류(grade-banding)라고 언급되는 탄력적 직위분류제는 두 가지 혹은 그 이

상의 등급들을 하나의 영역에 통합시키는 것을 수반한다.탄력적 직위분류제는 분

류를 직접적으로 간소화하거나 직위와 등급 수를 줄이기보다는 보수 범위를 넓힌

다.이는 또한 보다 적은 등급 수준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되는 진급 수

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그러나,이러한 탄력적 직위분류제의 개념은 민간부문에서

점차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Hewitt협회에 의해 수행된 서베이는 많은 회사들이 수직적․수평적 업무이전과

쌍방향적 업무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러한 탄력적 직위분류제를 지

향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으며,수평적 조직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탄력적

직위분류제는 직무확장의 개념과 직무충실화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우리나

라의 복수직급제와 그 성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이러한 탄력적 직위분류제

는 높은 임금비용이 수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요하게 된다.한편 Hewitt의 연구는 이러한 개념이 지위와 승진에

주안점을 두는 계층제를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그

러나 민간부문에서 행하여진 Hewitt의 탄력적 직위분류제에 대한 연구에서 얻은 몇

몇 결과는 연방정부에서 탄력적 직위분류제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양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탄력적 직위분류제의 목적

연방정부의 탄력적 직위분류제의 공통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수준간의 구분들을 감소시켜 분류과정을 보다 편리하고,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류시스템을 간소화한다.

② 채용과 인력보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의 광범위한 수준의 업무를 위한 보

수범위를 확대시킨다.

③ 보수계산의 기준을 변화시킨다.

④ 비용통제에 대한 권위를 분류자로부터 계선관리자에게 이전시키는 분류권위

의 이양을 뒷받침한다.

⑤ 전문가와 감독자를 위해 계급제적(rank-in-person)개념과 이중적인 경력 사

다리를 지지한다.이로서 조직은 내․외부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또한 등급과 보수의 수를 제거시킴으로써 등급간 장벽을 없애고

이로서 시스템상의 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

라.탄력적 직위분류제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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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많은 기관들이 일련의 보수등급들을 하나의 광범위한 보수항목에

통합시키는 탄력적 직위분류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왔다.탄력적 직위분류제의

핵심은 내적 평등․성과관리․조직의 응집성 증대․행정적 효율성 제고 등이다.그

리고,탄력적 직위분류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탄력적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적(rank-in-person)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정

부가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직위의 충원이 용이하여질 수 있다.

② 탄력적 직위분류제는 GS시스템아래에서보다 높은 초봉을 허용하고,이러한

채용상의 이득은 새로운 고용에 대한 연방기관간의 경쟁을 유발시킨다.

③ 탄력적 직위분류제는 보다 높은 임금을 유발시킨다.

④ 성과와 보수를 연계시킴으로써 기존의 인사시스템에서보다 더욱 능력 있는

수행자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며,보수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⑤ 이러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하에서는 감독자들에게 더욱 많은 보수와 승

진결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의 전

환이 가능하며,성과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보

가 요구되고 이로써 조직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탄력적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추세에서,계급제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는 것은 전문화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요즘은 자율조직(self-managedworkteam)의 적용을 극대화하면서 인력을 풀

(pool)제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직마다 다기능 조직원(multi-skilled

personnel)의 육성을 인적자원관리의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지나

치게 공직구조를 세분화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이란 차원에서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 외에도 한국정부의 경우처럼,경력직과 비경력직,또는 직무성격 등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공무원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따라서 편리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경력관리여

부,근무시간정도,임용형태,인사관리주체,고용구조 등에 따라 조합하여 복잡한 공

무원분류방식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현행 한

국정부의 공무원 종류구분보다 복잡할 수는 있으나,분류기준이 확실하고 합리적이

고 체계적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분

류기준을 설정하되,현행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보수체계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계급체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외부적



-94-

으로는 보수기준에 따른 직급체계의 분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수수준이 바로 계

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따라서,한국정부에서도 미국처럼 직급체계를 15등급 내지

는 18등급으로 재분류하여 승급개념이 아닌 승격개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으나 이 경우 주의할 사항은 미국처럼 매년 또는 2년마다 자동승격되는 시

스템을 동시에 도입하여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보수수준이 바로 계급과 연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관리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한국정부로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직위

분류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그러나,지나치게 세분화된 직위의 분류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과업의 성격에 맞추어 직무설계를 자율

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직급도 능력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탄력

적 직위분류제의 도입과 그를 뒷받침하는 동태적 직무분석기법의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2.영국의 공직분류체계

1)영국공무원의 범위

영국 공무원의 제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공무원과 관련된 용어로는 국가공무원(CivilServant),지방공

무원(LocalGovernmentEmployee),공공부문 종사자(PublicServant)가 있다.

영국의 공무(publicservice)는 업무영역을 놓고 볼 때 크게 3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중앙정부,둘째는 지방정부,셋째는 우리나라의 공사와 공단 등에 해당되는

공기업(publiccorporation)들이다.중앙정부의 영역은 다시 넓게는 중앙부처(Central

DepartmentsandMinistries)및 책임운영기관(NextStepsAgencies),국가보건서

비스(NationalHealthService:NHS)및 군(ArmedForces)등을 포함하는데,NHS

와 군은 중앙부처와 조직 및 분류체계 등에서 성격을 달리한다.국가공무원(Civil

Servant)이라 함은 바로 중앙부처와 각 부처별로 소속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에 근

무하는 공무원만 지칭하는 용어이다.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Civil Servant)이라고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Local Government

Employee)이라고 한다.NHS와 군 그리고 공기업(PublicCorporation)등에 종사하

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는 특별한 용어는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문,즉

모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공공부문 종사자(PublicServant)라고

한다 (D.Goldsworthy,1998;CabinetOffice,1999).

이렇게 볼 때,국가공무원(CivilServant)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지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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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검사,검찰공무,정보기관공무원 포함)

◦중앙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외무직 공무원

한편,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CivilServant에서 제외된다.

◦선거직(의원),장․차관,판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회사무처소속 직원

◦군인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사,경찰 및 소방공무원)

◦국유화된 기업 등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예:우체국 직원)

2)영국 공직분류체계의 발전과정

가.용어의 정의

이하에서는 공무원의 분류체계에 관련된 주요한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그러

나 이러한 용어들은 1996년 4월 이전까지만 존재했으며,그 이후는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찾아 볼 수 없다.다만 영국의 공무원 분류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이해

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히 정의하고자 한다(G.Drewry& T.

Butcher,1988:24).

① 직군(OccupationalGroups):행정직군,통계직군,사서직군,법률직군 등과 같

이 보수,모집 및 인사관리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기본적인 구분단위이다.

② 직종(Categories):공통의 보수 및 계급패턴을 가지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직군(groups)을 포함한다.가장 큰 직종은 일반직종(GeneralCategory)인데 이는 행

정직군,경제직군,통계직군,정보직군,사서직군 등을 포함한다.이전에 적용된 전

체직종은 모두 11개로 구분되어 있었다(행정자치부,1998:30).

③ 계층(class)은 풀턴보고서 이후에 진행된 분류체계에 대한 합리화과정을 거쳐

서 대부분 사라졌다.풀턴 위원회는 계층(class)이라는 용어 및 이에 바탕을 둔 인

사행정구조가 기회 제한 및 열등감 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968년 풀턴

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당시에는 47개의 일반직계층(generalserviceclasses:두

개 이상의 부처에서 이용된 계층)과 1,400개 이상의 각 부처별 계층(departmental

classes:하나의 부처에서만 이용된 계층)이 있었다.1988년에는 이러한 계층의 수가

줄어들어서 38개의 일반직계층과 500개의 각 부처별 계층이 존속했다.

④ 계급(Grades):이는 하나의 주어진 직군 또는 계층(class)내에서 한 직위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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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서열(rank)을 말한다.예를 들면 executiveofficer,higherscientificofficer,

securityofficerIV,prisongovernor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이러한 용어들은 현재는 인사관련 법령

이나 공무원통계 등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현재의 공무원 분류는 뒤에서 언급할

‘책임도’개념과 ‘직명’(jobtitle)에 의해서만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나.공무원 분류체계의 발전과정

a)풀턴위원회 이전의 분류체계

영국에서는 19세기까지는 정치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

었다.공무원에 대한 모집은 주로 정실에 의해 수행되어졌고,승진은 연공서열에 의

해 이루어졌다.당시의 제도는 능률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도는 비

교적 단순했다.즉,전문화된 기법은 불필요했으며 근무량은 비교적 가벼웠다.아울

러 각 부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였다.그러다가 18세기 후반부터 공무원제

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19세기 초기에 국가가 새로운 기능

을 획득하고 행정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게 됨에 따라 개혁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

기기 시작했다.

1853년에 발표된 TheNorthcote-Trevelyan보고서는 4가지 중요한 권고안-공

개경쟁시험에 의한 모집,실적에 의한 승진,공무원직의 통합,대학졸업정도의 사람

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할 ‘지적’업무(intellectualwork)와 능력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할당되어져야 할 ‘기계적’인 업무(mechanicalwork)의 구분-을 제시했다.위에서 제

시한 4가지 제안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제안이 1996년까지 영국에 존재해왔던 공무

원계층제의 창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그것은 또한 ‘일반행정가’개념을

확립했으며,그 결과 1850년대에는 행정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은 일반능력측면에서

평가되었다.그 당시에는 전문가적인 기술은 불필요했다.왜냐하면,측량가들과 같

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의 ReorganisationCommittee에 의하여 제안된 새로운 공무원구조는 공

무원의 사무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큰 범주(category)로 나눌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정책형성,현존하는 규정과 결정에 대한 수정,정부업무에 관

한 조직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와 단순한 기계적인 종류의 사무.위원회는 이 같

은 두 개의 범주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은 4개의 계층에 따

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① 필기보조계층(writingassistatclass):간단한 기계적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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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기계층(clericalclass):기계적 업무 중 보다 중요한 업무를 담당

③ 집행계층(executiveclass)과 행정계층(administrativeclass)은 정책형성,현존

하는 규정과 결정에 대한 수정,정부업무에 관한 조직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J.Greenwood& D.Wilson,1984:88-100;D.Richards,1997).

b)풀턴위원회 보고서

1853년의 노스코트-트라벨리언 보고서 이래로 영국의 공무원제도를 가장 근본적

으로 조사 분석한 업적이 1968년에 발행된 풀턴보고서이다.이 보고서의 진단내용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일반행정가’에 의한 지배

공무원제도가 여전히 아마츄어,또는 일반행정가 혹은 만능행정인(all-rounder)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있는데,이것은 특히 공무원제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행정계층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② 계층체제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의 ‘지적업무’와 ‘기계적 업무’의 구분은 20세기 동안

에 일반직계층제(generalserviceclasses)체제로 발전했다.1966년에 풀턴위원회가

임명되었을 때,이러한 계층들은 130,000명의 공무원들,즉 서기계층(clericalclass)

89,500명,집행계층(executive class)46,800명 및 행정계층(administrative class)

2,400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각 계층은 그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계급구조(grading

structure)를 가지고 있었다.중앙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일반행정가에 의해 충원된

이 사람들은 고위정책 및 행정업무를 독점했다.

당시에는 일반직계층제 외에 각 부처별 계층 및 전문가계층(departmentaland

specialisedclass)이 존재했다.몇몇 부처들은 그들의 전문화된 업무의 필요성 때문

에 일반직계층제를 그들 부처에 막게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었으며(예:Customs

andExcise,InlandRevenue),어떤 부처는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

고 있었다.

2차대전 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전문직원의 증가는 별도로 구분되는 다양한 ‘서비

스’별 전문가그룹의 계층제(예:회계사,과학자,경제분석가,통계전문가 및 의료전문

가 등)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그 결과 1960대까지 복잡한 구조가 존재하게 되

었다.공무원직은 한편으로는 전문분야별 전문가계층,각 부처별 계층 및 일반직계

층으로 구분되었고,다른 한편으로는 각 계층내에서 고위직과 하위직으로 구분되었

다.종합해서,풀턴은 47개의 일반계층(대부분이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1,400개 이상의 각 부처별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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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요인으로 작용했으며,부처할거주의를 낳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풀턴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건의내용으로 담았다.

i)모든 class제도의 폐지 및 모든 공무원을 최하위부터 최고위까지 관장하는 단

일 계급체계 수립

ii)전문성 강조

iii)공무원 임명 시 보임되는 직위와 대학에서의 이수과정과의 적절성 여부 검토

iv)공무원대학 설치

v)공무원부(CivilServiceDepartment)의 설치

vi)경력관리에 대한 강조

vii)공무원과 다른 부문과의 인사융통성 확대

이러한 건의 중에서 이행된 것 중 공무원의 분류와 관련된 것은 계급제의 폐지

와 관련된 것이다.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복잡한 계층체제에 대한 풀턴보고서의 대안은 공무원직 내의 수평적․수직

적 장애를 제거하고,이를 단일의 통합된 계급구조로 대신하는 것이었다.풀턴이 계

획한 것은 비현업 부문(non-industrialpartoftheService)에서 최하위부터 최고위

까지 모든 직위를 약 20개 정도의 계급(grade)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일의 통합된 계급구조는 주요한 정책 및 행정업무를 독점했던 행정계

층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었으며,정도는 덜하지만 서기계층과 집행계층의 공무원들

에게도 불안을 주었다.왜냐하면 이들은 상위직으로의 승진에 대한 수직적 장애물

의 제거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경쟁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단일의 통합된 계급구조는 공무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가져왔다.

둘째,자격과 경험에 기초하여 각각 다른 수준에서 모집하는 것은 가능한 반면,

승진은 개별공무원이 속한 계층내에서가 아니라 공석이 된 직위에 적격한지의 기준

에 의해 이루어진다.이 기준은 최고위 수준 -풀턴이 말하는 SeniorPolicyand

ManagementGroup-에도 적용되며 국장(UnderSecretary)에서 차관(Permanent

Secretary)까지의 계급을 포함한다.

풀턴보고서가 이행된 후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직내에서의 수평적 장애물들이

제거되어 특정 계층 내에서 또는 유사 직군(groupings)내에서 상위직으로의 승진

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이것은 이전의 많은 계층들을 직군 또는 직종

(categories)으로 알려진 새로운 직제 속으로 합병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그리하여

1971년에는 서기계층이 집행계층과 함께 행정계층의 최하위 3개 계급(Principal,

SeniorPrincipal,AssistantSecretary)과 합병되어 새로운 행정직군(Administrative

Group)을 형성했다(<그림 Ⅴ-2> 참조).이것은 -Economist,Information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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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ian및 StatisticianGroup과 함께-공무원직 내의 가장 큰 직종인 일반직종

(GeneralCategory)의 한 부분을 형성했다.1982년 현재 235,197명이 여기에 포함되

어 있다(J.Greenwood& D.Wilson,1984:88-100;D.Richards,1997).

<그림 Ⅴ-2>행정직군의 계급,직원 수 및 경력 패턴

AssistantSecretary(1,052)

Entry Principal(4,035)

SeniorPrincipal(658)

SeniorExectutiveOfficer(7,446)

Higher Exectuve Officer

(D)(362)

HigherExecutiveOfficer(22,021)

AdministrativeTrainee(274)ExecutiveOfficer(44,689)

ClericalAssistant(67,469)

ClericalOfficer(87,191)

Entry

Entry

Entry

출처 :J.Greenwood& D.Wilson(1984:99)

그러나 공직내의 많은 수직적 장애물들은 개혁되지 않았다.이러한 장애물들은

새로운 직종 및 직군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남아있는 많은 정부 부처의 계층들

(예:InlandRevenuegrade,HomeOfficePrisonServicegrade)및 전문가계층들

(예:MedicalOfficers,Actuaries)사이에서도 존재했다.다만 최고위직인 소위 개방

구조(openstructure)에서는 단일 계급구조가 존재한다.이 개방구조는 최고위 3계

급(PermanentSecretary,DeputySecretary,UnderSecretary)을 포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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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도 기준으로 736개의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표 Ⅴ-5>는 주요 직군별 계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5>주요 직군별 계급 현황

(1986년 현재)

직군 계급명

개방구조 (OpenStructure)

.Grade1(PermanentSecretary)

.Grade2(DeputySecretary)

.Grade3(UnderSecretary)

.Grade4(ExecutiveDirector)

.Grade5(AssistantSecretary)

.Grade6(SeniorPrincipal)

.Grade7(Principal)

행정그룹 (AdministrationGroup)

.SEO(SeniorExecutiveOfficer)

.AT/HEO(D)

(Administration Trainee/Higher Exectuve Officer

Development)

.HEO(HeigherExectuveOfficer)

.EO(ExecutiveOfficer)

.ClericalOfficer(a)

.ClericalOfficer(b)

경제그룹 (EconomistGroup)

.EconomicAdvisers

.SeniorEconomicAssistants

.EconomicAssistants

.CadetEconomists

통계그룹 (StatisticianGroup)

.SeniorAssistantStatisticians

.AssistantStatisticians

.CadetStatisticians

정보그룹 (InformationOfficerGroup)

.SeniorInformationOfficer

.InformationOfficer

.AssistantInformationOfficer

사서그룹 (LibrarianGroup)

.SeniorLibrarian

.Librarian

.AssistantLibrarian

전문 기술 그룹 (Professional& TechnologyGroup)

.SeniorP&TOfficer

.HigherP&TOfficer

.P&TOfficer

과학그룹 (ScienceGroup)

.SeniorPrincipalScientificOfficer

.PrincipalSOs

.SeniorSOs

.HigherSOs

.SOs

비서그룹 (SecretarialGroup)
.SeniorPersonalSecretary

.PersonalSecretary

법률그룹 (LaweresGroup)
.SeniorLegalAssistant

.LegalAssistant

사회보장그룹 (SocialSecurityGroup)
.LocalOfficer1

.LocalOfficer2

주 :1.행정그룹의 ClericalOfficer(a)는 1987년 AdministrativeOfficer로 바뀌었으며,Clerical

Officer(b)는 AdministrativeAssistant로 변경됨.

2.개방구조의 경우 Grade1에서 3까지는 SeniorOpenStructure라고 불림.

자료 :행정자치부,영국공무원제도 (1998:31)및 G.DrewryandT.Butcher,(1988:64-69)에서

정리.

새로운 구조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 비해 보다 깔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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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계층간,직종간,직군간의 수평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들은 여전

히 남아 있다.다만 개방구조 내에서만은 수직적 장애물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개방

구조 속으로의 승진은 어떤 직종이나 직군으로부터도 기술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반

면에 이 개방구조가 포함하고 있는 자리수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공직에 대한 영

향력은 제한되고 있다.

3)현재의 영국공무원 종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6년 4월부터는 ‘책임도’와 ‘직명’에 의한 구분 외에

는 영국 공무원 분류를 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즉,공무원통계 등의 공식적

인 통계에서도 직군,직종,직렬 등의 개념에 기초한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영국 공무원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공무원의 일반적 현황

영국의 공무원 수는 1998년 현재 463,270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전체 고용자수 2천6백5십만명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약 510만명의 공공

부문 종사자(publicsectoremployees즉,publicservants)의 약 9%를 차지하고 있

다(<표 Ⅴ-6>참조).

<표 Ⅴ-6>공공부문 종사자의 구성비

구 분 비 율

민간부문 81%

중앙정부공무원 (civilservice) 2%

지방정부공무원 10%

공기업 6%

기타 2%

자료 :CabinetOffice,CivilServiceStatistics1998.

나.국내직 및 외무직 공무원

공무원은 근무영역에 따라 국내직 공무원(HomeCivilService)과 외무직 공무원

(DiplomaticService)으로 구분한다.국내직 공무원은 국내의 일반 중앙부처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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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외무직은 외교 분야 및

영 연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일반 국내직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인사규

정을 적용받는다.1998년 4월 1일 현재 외무직 공무원의 총수는 5,449명으로서 전년

도인 1997년의 5,574명보다 약간 줄었다.5,449명의 외무공무원중 약 2,400여명이 외

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무직의 임용형태도 국내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충원(mainstream)과 속

진충원(faststream)의 두가지가 있다.일반충원의 경우는 교육상의 자격요건은 없

으나,연령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일반충원의 경우는 DS9(3등 서기)에서 시작한

다.속진충원의 경우는 연령과 관계된다(HMSO,1995).속진충원의 경우는 충원 및

평가청 (RecruintmentandAssessmentsServicesAgency)에 의해서 다른 부처의

속진충원자들에 대한 전형과 같이 선발하며,매년 약 20명정도 충원된다.자격요건

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평균평점이 우리나라의 B학점이상(second class

honoursdegree)이어야 한다.이러한 일반적 자격요건 외에도 외무직 공무원들은

민감한 정보를 다룰 것이 예상되므로 영국 국민만이 가능하고,계급체계 또한 국내

직 공무원과는 다르다.

다.중앙부처 공무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공무원이 중앙부처 (CentralMinistriesandDepartments)에서 근무하느냐 아니

면 각 부처에 소속하고 있는 집행기관(NextStepsAgencies)에 근무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일반 중앙부처 공무원은 60개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앙공무원을 말한

다.

집행기관 공무원은 중앙부처에 소속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말한다.1988년

집행기관제도가 도입되면서 1998년 4월 1일 현재까지 112개의 집행기관이 설립되었

다.집행기관제도는 집행기능을 능률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사상,재정

상의 독자성을 부여해 주는 독립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청’개념에 가깝다.이 기

관의 장(ChiefExecutive)은 소속부의 장관에게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여기

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355,902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77%에 이른다.이러한

집행운영기관은 사전적 대안분석(prioroptionsreview)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매년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를

보면 다음 <표 Ⅴ-7>와 같다.

<표 Ⅴ-7>중앙부처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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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4.1.현재,단위 :명,%)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전공무원 554,212 540,290 516,893 494,573 475,339 463,266

중앙부처
218,845

(39.5)

200,670

(37.1)

171,551

(33.2)

144,447

29.2)

111,176

(23.4)

107,364

(23.2)

집행기관
335,367

(60.5)

339,620

(62.9)

345,342

(66.8)

350,126

(70.8)

364,163

(76.6)

355,902

(76.8)

집행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CivilServant)으로서의 신분은

가지나,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사,급여,분류 등의 체계에 따르므로 소속하고

있는 중앙부처와는 분류체계 등이 서로 다르다.왜냐하면 집행기관의 당초 설립목

적이 직원들로 하여금 집행적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현업(industrial)및 비현업(non-industrial)공무원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블루칼라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가 아니면 화이트칼라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기준에서 분류되는 것이다.1976년 이래 현업공무원

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1976년에 180,000명이던 것이 1998년 4월 1일 현재

32,803명으로 약 82%인 148,000명이 줄어들었다.이는 주로 현업부서의 기능들이 민

간부문으로 이양된 것에 기인한다.국방부가 현재 남아 있는 현업공무원들의 86%

(28,312명)를 고용하고 있고,나머지 중앙부처가 4,491명의 현업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마.전임(full-time)및 시간제(part-time)공무원

시간제 공무원 (part-timestaff)은 정규적인 주당 시간 (보통 런던은 36시간,기

타지역은 37시간)보다 낮은 시간을 일하는 공무원을 지칭한다.시간제 공무원의 경

우에도 채용,승진 등 일반적인 인사관리는 전임공무원과 동일하나,연금,급여 등

에 있어서는 달리 처우된다.시간제 공무원은 직무분담(jobshare)을 한다고 불려지

며,같은 업무를 일반적으로 2명이 나누어 요일을 달리하여 출근하나 3명이 나누어

서 하는 경우도 있다.오늘날에는 각 부처별 운영비용의 절감 등의 요구로 인해 그

숫자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표 Ⅴ-8>전임공무원과 시간제 공무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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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일 현재,단위 :명,%)

구 분

비현업 (non-industrial) 현업 (industrial)

전임직공무원 시간제공무원 전임직공무원 시간제공무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수 217,011177,080 3408 53439 28223 3894 156 994

소 계 394,091(87.4) 56,847(12.6) 32,117(96.5) 1,150(3.5)

합 계 450,938 33,267

자료 :CabinetOffice,The32ndCivilServiceYearBook1999.

<표 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현업공무원의 경우 전임공무원이 394,091명이

며 시간제 공무원이 56,847명이다.비현업공무원의 경우 1987년도에는 24,900명정도

되었는 것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이는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같은 추세가 발견된

다.현업공무원의 경우는 전임직이 32,117명,시간제가 1,1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정규(permanent)및 임시(casual)공무원

정규직공무원(permanent)은 중앙부처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임시직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동안만 근무하는 공무원이다.임시직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보통 12개월 근무하나,예외적으로 2년까지 근무하기도 한

다.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며,1970년부터 계속 증가해 오다가 최근에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1998년 4월 1일 현재 임시직공무원은 17,665명이다.

사.일반충원 공무원(mainstream)과 속진충원 공무원(faststream)

속진충원 공무원은 속진개발프로그램(FastStream DevelopmentProgramm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직에서 빠른 승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매년 약 300명이

이러한 방법에 의해 충원되는데 선발분야는 일반행정(administration),유럽,경제,

통계,과학 및 기술 등이다.

4)현행 공무원의 분류체계

가.현행 공무원 분류체계의 특징

a)분류체계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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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종,직군,계급 등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어 채용,보

수,승진 등 인사관리면에서 다양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1996년 이후부터는 그러

한 용어들에 의한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고급공무원단(SeniorCivil

Service:SCS)과 비SCS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단순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즉,

1996년 4월 1일부터 공무원직 전체에 걸치는 계급(service-widegrades)은 존재하

지 않는다.이로써 그동안 영국 공무원제도의 특징이던 계급제적인 특성은 약화되

고 직위분류제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따라서 공무원직에 있어서 계급을

이용한 정확한 비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그러나 두가지 비교방법이 대신 이

용될 수 있는데,이것은 봉급(salary)과 책임도(responsibilitylevels)이다.봉급은

비록 직위의 중요성(jobweight)과 연공성(seniority)측면에서 불완전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를 위한 하나의 척도를 제공해 준다.그러므로 보수등급(pay

band)은 직위간의 비교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책임도

기준들은 공무원들에게 제도변경이전에 적용되었던 과거의 계급들과 광범위하게 유

사한 연공성의 수준을 부여해 준다.책임도 수준은 AA 수준부터 SCS수준까지 8

개로 구분된다.

한편,각 부처들이 계급구조를 재구성해 나감에 따라 어떤 특정한 직위(posts)에

정확한 책임도 수준을 부여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일부부처에

서는 AO,Grade7등과 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부처에서는 아예 이

를 폐지하고 직무내용과 상응한 직명 (jobtitle)만 사용하기 때문에,직위간의 횡적

인 비교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b)직위분류제적 특성 강화

현행 분류체계의 골격은 개별 부처가 가지는 조직상의 수요에 가장 잘 적응하는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계급이나 직종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위에 가장 적절

한 인재를 배치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 (New PublicManagment)개념을 실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직위분류제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c)개방구조의 폐지와 SCS의 수립

1996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개방구조(openstructure)속에 있던 Grade1에서

Grade7까지 속하는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Grade1에서 5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계

급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새로 만들어진 SCS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며,관리주

체는 CabinetOffice에 있는 OPS(OfficeofPublicServices)이다.각 부처 및 책임

운영기관에서는 SMR(SeniorManagementRevie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개

별기관의 조직수요에 가장 잘 맞도록 SCS에 속하는 고급공무원들의 정원관리를 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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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S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

SCS소속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개별부처 및 책임운영기관별로 별도의

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이를 통하여 개별 부처 및 책임운

영기관에서는 개별조직의 수요에 맟추어 공무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공무원 분류에 따른 비교의 어려움

개별부처에 급여 및 계급,보수체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각

부처별로 다양한 분류체계 및 보수체계를 가지게 되어 횡적,종적 비교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이전까지 적용되던 통일적인 계급 및 분류,급여체계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각 부처 및 개별 책임운영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여 OPS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되었다.따라서 각 개별부처 및 책임운영기

관에서는 자기들의 실정에 맞는 계급 및 분류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동일

한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직위를 분류,비교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f)책임도(responsibilitylevel)개념의 도입

결국 직위간 비교는 1996년의 공무원통계부터 도입된 ‘책임도’(responsibility

level)개념에 의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러한 책임도 개념은 1996년 공무원

분류체계가 변경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공무원계급(봉급과 ‘직무중요도’(jobweight)

기준 등에 바탕을 둔)과 유사한 등급수준을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Le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체적인 등급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책임도 수준은 AA (AdministrativeAssistant)부터 SCS까지 다음과 같

이 8개로 구분된다.

◦SCSlevel

◦Level6

◦Level7

◦SeniorExecutiveOfficerlevel

◦HigherExecutiveOfficerlevel

◦ExecutiveOfficerlevel

◦AdministrativeOfficerlevel

◦AdministrativeAssistantlevel

현재의 각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의 새로운 계급구조들은 책임도 수준 6과 7사이

및 SeniorExecutiveOfficer와 HigherExecutiveOfficer사이를 구분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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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다.그래서 현행 통계들은 이 두 개의 수준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는 6

개로 활용하기도 한다.

g)국가공무원(CivilServant)적용범위의 특이성

영국의 공무원(CivilServant)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가 특이하다.즉,

중앙부처 및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속하는 공무원만 CivilServant라 하는데 이에는

검사3)(Prosecutor)및 검찰공무원,정보기관 공무원(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해당

하는)이 포함된다.

영국에 있어 검찰기관(Prosecuting Authority)은 행정부에 소속하는 기관이며,

검사 및 검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다.따라서 검사들의 계급체계4)는 다른 공무원

과 마찬가지로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책임도’개념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특이하

다.한편,영국에서는 단일의 검찰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기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하다.가장 권한이 강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검찰기관은

왕립검찰청(TheCrownProsecutionService)인데,이 기간은 또 다른 검찰기관인

TheSeriousFraudOffice에 의해서 조사된 사건과 특정한 경범죄의 경우를 제외하

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경찰이 수사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책임진다.

왕립검찰청 외에도 일부 행정부처(예:TheDepartmentofTradeandIndustry)

와 책임운영기관(예:TheBenefitAgency)에서는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

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부처

에서는 개별적으로 검사(Prosecutors)를 고용하고 있는데,이 검사들은 Civil

Servant의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다.

이와는 달리,장관,차관,판사,군인,국가보건서비스(NHS),지방공무원,경찰,

소방,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공부문 종사자(PublicEmployee)로 불리나,국가공

무원(CivilServant)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영국에서 경찰,소방,교육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군인 및

NHS직원 역시 CivilServant와는 별도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다.장관 및 차관은

정치인으로 분류된다.한편,판사는 행정부와는 독립한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부 소

속의 공무원과는 신분체계가 다르다.

나.SCS공무원

3)영국에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lawer)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결원이 생길 때 응모해

서 됨.

4)TheCrownProsecutionService는 42개의 지역사무소를 영국 전역에 걸쳐서 가지고 있으며

소속하고 있는 검사들은 약 2000명이다.이 기관외에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들이 많으며 이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들을 고용한다.따라서 전체 검사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TheCrownProsectuionService의 경우,검사들의 계급을 책임도 개념에 따라서

보면 제일 낮은 검사가 Grade7정도에 해당되고 가장 높은 검사가 Grade1에 해당된다고 한

다.(TheCrownProsecutionService직원과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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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제도는 두 개의 백서-ContinuityandChangeintheCivilService(1994)와

TheCivilService:TakingForwardContinuityandChange(1995)-에 바탕을 두

고 있다.전자의 백서에서는 보다 평면적인 관리구조,경력관리,고급공무원들에 대

한 명시적인 고용계약 및 보다 융통성 있는 보수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두

번째 백서에서는 융통성 있고 평면적인 관리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SCS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그 주요 목표는 고위공무원조직에서 계층제을 없애고 약 3,000명의

최고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관리의 층 (layers)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a)주요 특징

첫째,직위분류제적 특성의 강화 및 외부채용 확대.

직무는 계층제 속에서의 지위 (position)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위의 책

임성에 따라 상응하는 직무가중치 (jobweight)가 주어진다.이렇게 하는 목적은 팀

단위작업 (team working)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허용해 주고

아울러 계층제속에서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특별한 직무수행을 위한 가장 적임자가

선택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SCS에 대한 충원은 고위공무원선발위원회(Senior Appointments Selction

Committee:SASC)에 의해 이루어진다.이 위원회는 SCS내의 대부분의 직위에 대

하여 그 필요성과 임용을 위한 경쟁의 범위를 결정한다.즉,이 위원회는 그 직위가

필요한지,그 직위가 외부에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공무원내부에 국한해서 경

쟁할지 또는 당해 부처 내에 제한해서 경쟁시킬지 등을 결정한다.한편,SCS에 임

명되는 민간부문 출신들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3년동안 SCS공석의 28%가 외부와

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되었으며,15.5%가 외부사람들로 충원되었다.

둘째,성과와 연계시키는 보수체제 수립이다.

이들의 보수는 9개의 보수등급(9 pay bands) 및 차관보수등급(Permanent

Secretaryband)이라는 두 개의 보수등급표로 구성되어 있다.각 부처는 SCS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에 대한 직무의 기여도에 따라 보수등급을 매김으로써 업무성과와

보수를 연계시킨다.각 직위는 JESP(JobEvaluationSeniorPosts)에 따라 중요도가

측정되며,7에서 28점까지 이르는 점수를 부여받는다.

<표 Ⅴ-9>보수등급별 SCS공무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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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등급 인원(명) 비율 (%)

PermanentSecretaries 38 1.3

PayBand9 4 0.1

PayBand8 43 1.5

PayBand7 54 1.9

PayBand6 35 1.2

PayBand5 104 3.6

PayBand4 322 11.4

PayBand3 186 6.6

PayBand2 711 25.2

PayBand1 1330 47.0

합 계 2827 100

주 :PayBand가 알려져 있지 않은 227명은 제외.

자료 :CivilServiceCommission,AnnualReport1996-1997.

한편,SCS의 보수 수준 및 성과관련 보수원칙들은 독립기관인 SeniorSalaries

Review Body에 의해 만들어진다.이 기관은 OfficeofManpowerEconomics에

의해 지원되는데,OME는 직접 수상에게 보고한다.

셋째,공식 계약서에 의한 계약

SCS소속 공무원들은 개별적인 문서에 의한 공식계약서에 바탕을 두고 고용된

다. 고용계약서는 Departmental Staff Handbooks 및 The Civil Service

ManagementCode에 바탕을 둔 고용조건을 포함한다.

넷째,평가방법의 통일

SCS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계선관리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 외에 다음

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공통의 평가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다음 연도동안 해야할 주요 책임영역 및 목표를 자세히 밝혀 놓은 개인책

임계획

② 목표 및 SCS의 핵심 기준에 대비한,성과의 자기평가(selfassessment)

③ 계선관리층과의 성과 검토 논의에 대한 기록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최근의 영국의 공무원 분류체계 변화는 매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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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SCS제도는 고위 공무원들이 바탕을 두고 있었던 계

층제을 무너뜨리고,동시에 각 부처들이 그들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공

무원조직을 재조직화하도록 각 부처들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b)수립목적

첫째,이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된 이유는 종전의 계층구조를 종식시키고 각 부처

에게 직무와 관리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하여 각 부처의 개별

업무와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둘째,예전에는 어느정도 개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던 고위공무원직에 대해

신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최고의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셋째,SCS의 수립은 정부의 다른 부문이 점점 다기화됨에 따라 핵심공무원직들

이 공통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OPS(Office

ofPublicService)의 차관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SCS의 목표는 고위 공무원들이 응집력 있는 집단이 되는 것을 촉진시켜준다.

SCS는 중립성,객관성등의 공무원직의 핵심가치들을 유지시켜주고 아울러 실적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 및 선발의 원칙을 유지시켜 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SCS소속 이외의 공무원

SCS아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6년 4월부터는 각

부처별로 조직의 수요에 맞추어 분류체계,보수 및 직급체계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OPS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되어 있다.그 결과 어떤 부처는 1996년 이

전의 계급체계를 일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부처는 직무내용에 상응한 직명

(jobtitle)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자치부,1998:35).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명만 가지고 있고 다만 책임도 기준을 이용하여 구분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라.책임도 수준별 공무원 현황

현재 책임도 수준별 및 보수수준별 공무원의 수를 보면 다음 <표 Ⅴ-10>및

<표 Ⅴ-11>와 같다.

<표 Ⅴ-10>책임수준별 공무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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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현재 ;비현업공무원)

책임수준 남 여 합계(명) 합계(%)

SCSlevel 3139 617 3756 0.8

SCSonly 2445 528 2973 0.7

Level6 4065 822 4887 1.1

Level7 12713 3963 16676 3.7

SEOlevel 17683 4279 21962 4.9

HEOlevel 34230 14970 49200 10.9

EOlevel 56906 52241 109147 24.2

AOlevel 65930 108029 173959 38.6

AAlevel 25754 45597 71351 15.8

비현업합계 220420 230518 450938 100.0

현업합계 28379 4888 33267

전체 합계 248799 235406 484205

자료 :CabinetOffice,EqualOpportunitiesintheCivilService1998.

위의 <표 Ⅴ-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비현업 공무원 중에서 SCS공무원의

비중은 0.8%이다.SCS공무원의 경우 남자가 83.6%,여자가 16.4%로서 남자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위 책임도 수준인 AA level과 AOlevel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위직일수록 남자가 많고 하위직일수록

여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1>보수수준 및 책임도별 공무원 수

(1998년 4월 현재)

구분 책임도 (Responsibilitylevel)

Salaryband SCSlevelLevel6&7 SEO/HE
Olevel

EOlevel AOlevel AAlevel

1-5000파운드 - - - - 20

5001-10000 - - - 10280 26170

10001-15000 - 10 13410 112610 38190

15001-20000 6900 69140 20180 930

20001-25000 - 33190 14970 18680 20

25001-30000 1460 17800 2850 260 -

30001-35000 4990 5850 330 - -

35001-40000 20 6630 910 10 - -

40001-45000 160 3670 220 - - -

45001-50000 430 2030 60 - - -

50001-55000 780 690 - - - -

55001-60000 790 80 - - - -

60001-65000 370 10 - - - -

65001-70000 200 - - - - -

70001-75000 140 - - - - -

75000+ 240 - - - - -

기타 (미보고) 80 550 2170 1100 570 280

합계 3210 20120 67100 101790 162580 65610

자료 :CabinetOffice,CivilServiceStatisticsYearbook1998.

<표 Ⅴ-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도 수준이 보수수준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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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SCSlevel에서는 최하위 보수가 35,000파운드 이상으로서 타 책임

도 수준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마.현행 분류체계의 향후 방향:각 부처 및 기관들의 분류체계의 개별화

기본적으로 NextStepsAgency의 수적 증가가 말해 주듯이 보수와 분류 및 계

급체계는 더욱 더 개별화되고 차별화될 것이 예상된다.집행기관은 성과에 따른 재

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근무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기존의 보수체

제의 범위 내에서 보너스와 성과급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아

울러 집행기관이 기존의 공무원 보수 및 계급체계로부터 벗어나서 재무부와 보수

및 등급체계를 협상하고 수립해 나가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이

러한 변화들은 기관들의 보수 및 계급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서로 서로

를 비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5)한국정부 공직분류에의 시사점

가.영국 공무원분류체계의 시사점

첫째,직위분류제적 요소의 강화

영국의 SCS소속 공무원이나 SCS이외의 공무원에서 보듯이,영국의 공직분류체

계는 전통적인 계층을 폐지하고 직종이나 직렬의 구분 없이 가장 업무에 적합한 사

람을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직위분류제적인 요소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비록 개방구조내에서는 직종,직군 등의 요소에 의한 공무원 분류는 더 이

상 의미가 없게 되었으나 이것은 직위분류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수직

적 경계를 넘어 가장 업무에 적격한 자를 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책임도’개념에 의한 공직분류:성과급의 기초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제고

전통적인 계급이 없어진 대신 ‘책임도’개념에 의해 공직이 분류됨으로써 수행하

는 업무와 보수와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계급이 없어지고 ‘책임도’와 직명(jobtitle)만 존재하게 됨에 따라 특히 하

위직 공무원들의 하위 계급으로 인한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동시에 승진에 대한 과도한 경쟁등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개별부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분류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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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에 걸치는 획일적인 분류체계 보다는,고위공무원단 (SCS)은 별도로 관

리하되,비SCS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에서 개별 조직의 수요

에 맞게 독자적으로 분류체계를 수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직의 업무성과와 연계

되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정부도 각 부처에게로 직렬 및 직급체

계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통해 성과급 또는 능력급의 실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검사 및 정보기관 공무원의 비 특정직화

영국에서는 검사와 정보기관 공무원도 일반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같은 계급 및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권력부서에 해당되는 검사 및 정보기관 공무원들을 별도

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계급 및 분류체계면에서 동일하게 취

급하고 있는 점은 한국정부의 분류구조에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특히

왕립검찰청(TheCrownProsecutionService)에 소속하고 있는 약 2,000명의 검사들

중에서 최하위 계급이 Grade7(우리나라의 계장급에 해당)에 해당된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의 직급분류체계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나.문제점

첫째,‘1998년 고위직 공무원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CabinetOffice,

1998)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제시된 것 중의 하나는 부처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현행 제도는 각 부처가 분류

체계,급여 및 계급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관계로 횡적인 비교가 어

렵기 때문에 부처간 인사이동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제기

된 해결책은 각 부처가 공통의 직명 (jobtitle)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공무원들의 소속기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하여 어떻게 적절히 업적을 평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평가방법이 어려

운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OECD,1999;CabinetOffice,1998).

3.일본의 공직분류체제

1)일본의 직계제 도입 노력과 좌절

2차대전 이전의 일본 공무원제도는 사실상의 신분제도로 이루어져 있었다.계급

간에 엄격한 지위상의 차이와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리(官

吏)와 비관리(非官吏)를 구분하는 특징을 지닌다.관리는 천황이 스스로 임명하는

칙임관(勅任官:이 가운데서 특히 지위가 높은 자를 親任官이라 함)과,총리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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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에 상주하여 임명되는 주임관(奏任官),그리고 각 성(省)의 대신이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여 임명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구분되며,이 가운데 칙임관과 주임관

은 고등관으로 분류되었다.비관리는 서기적 업무를 담당하는 고원(雇員)과,노무에

종사하는 용인(傭人),그리고 내각대신 및 정무차관의 임기동안 그에 봉사하는 촉탁

(囑託)으로 분류되었다.비관리의 고용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급여는 일

급제로 이루어졌다(西尾勝,1997:102;Koh,1989:16-18).

전후 일본 국가공무원 제도의 큰 틀은 1947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마련

되었다.1945년 연합국군최고사령부(SCAP:SupremeCommanderfortheAllied

Powers)는 일본관료제의 민주화와 근대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그 해 11월 쉬

대하라(幣原)내각은 「관리(官吏)제도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그 속에는

관명(官名)을 단순화하여 사무계통은 사무관(事務官)으로 기술계통은 기관(技官)으

로 통일할 것과,관(官)과 직(職)을 분리하여 보직의 방법으로 변경하고,고등관과

판임관의 구분을 폐지하며,칙임관․주임관․판임관의 계급구분을 1급․2급․3급으

로 변경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관료제 개혁을 수행

할 의욕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일본정부에 의해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Koh,1989:

36-37;人事行政硏究會․地方行政公務員硏究會 編,1985:29-30).

그 뒤 SCAP의 주도에 의해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종래의 관리․비관리의

구분 및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 구분하는 신분제를 폐지하고,국가공무원의

직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누고 있다.그리고 SCAP는 미국식의 직위분류제(이하

에서는 일본 법규에 규정된 職階制로 용어 통일)도입을 위해,국가공무원법 29조

-32조에 직계제 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국가공무원법 29조는 ‘직계제는 법

률로 정하며,담당기관(인사위원회)은 정부의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책임에 따

라 분류하는 계획을 발전시켜 의회에 제출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50년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994년에 한차례 개정된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규정된 일반직에 속하는 관직에 대해 직계제를 확립할 것과 관직분류의 원칙 및 직

계제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관직을 직무의 종류 및 복잡성과 책임도에 응

하여 분류하는 직계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급여준칙의 통일적이고 공

정한 기초를 정하고,시험 및 임면 등 인사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직계제의 시행에 관해서는 주무기관인 인사원이 필요한 사항을 인사위원

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인사원은 관직분류 작업에 착수,1952년 5월 271직

종의 명칭을 결정,내각을 경유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그리고 이후 권고할 예정으

로 있던 급여준칙안도 함께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심의가 끝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게 되었다.인사원은 그 뒤에도 직계제 실시에 관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1999년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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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계제와 유사한 관직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예를 들면,

시험에 관해서는 관직의 종류에 응하여 각종 시험이 행해지고 있으며,또한 급여에

관해서도 직무의 종류에 따라 봉급표가 작성되고 직무의 복잡성과 곤란도 및 책임

도에 기초하여 그 직무의 급이 분류되고 표준직무가 정해지는 등 실제적으로는 일

종의 관직분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급여에 관해서는 현행 급

여법상 직계제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직계

제가 실시될 경우,이러한 현행분류 자체를 통일적인 직종․직급의 분류체계로 삼

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佐藤達夫,1997:22-23).

2)일본공무원의 직종 및 등급 구분

가.변천과정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및 직계법 제정 이전인 전전(戰前)의 사무관(事務官)․기관

(技官)․교관(敎官)의 구분 또는 차관․국장․과장의 구분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

으나 일종의 관직분류 방식이었다.직계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관직을 직

종별․등급별로 더욱 정밀하게 분류․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일본 공무원의 직종구분을 살펴보자.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직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직종구분의 기본 틀은 법제화된 봉급표

및 구분시험의 종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즉 관직의 분류는 한마디로 말

하면,「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무의 분류가 직계제를 대신

하는 분류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국가공무원법 29조 5항은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분류는,인사원에 의해 권고되고 국회에 의

해 개정되기까지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제화 된 것은 아니지만,인사원은 직계법이 제정된 이후 직종분류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1950년 직계법 제정 이후 5년간 인사원은 공시를 통해 무려 47회나

직종분류 내용을 개정하였다.그 현황을 보면,1950년 11월 당초 151종에서 시작된

직종구분은 1952년 1월 최고 449종으로 늘어났다가,1954년 6월 다시 126종으로 축

소되고 있다(中村博,1980:158-159).

나.공무원의 종류

급여표에 나타난 직종구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일본의 공무원 종류를

개괄하면 <표 Ⅴ-12>과 같다.이 표에서 보듯이 일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으로 나뉘며,그 각각은 다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과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직으로 나뉜다(교육공무원과 외무공무원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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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은 일반직에 속해 있으나,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특례법,외무공무원법,

경찰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다시 급여법적용직원과 급여특례법적용직원 및 검찰관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직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급여법적용직원으로,일반

직 공무원 가운데 검찰관과 우정,임야,인쇄,조폐 등 4개 분야 현업직원에 속하는

급여특례법적용직원 및 비상근직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직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된다.

급여법적용직원은 다시 행정직,전문행정직,세무직,공안직,해사직,교육직,연

구직,의료직,지정직의 9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직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다시 직무의 성격에 따라 모두 17종의 봉급표로 세분되고

있다.각 직군에 속한 직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면 17종의 봉급표에 해당하는

공무원 집단의 내역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17종의 봉급표에 속하는 직종들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Ⅴ-12>일본의 공무원 분류

구 분 분 류

국가공무원

(1,156,290명)

특별직

(321,319)

국무대신,차관,국회의원,재판관,대사,현업청 직원

등

일반직

(834,971)

급여법

적용직

(513,703)

행정직:(I)(II)

전문행정직

세무직

공안직:(I)(II)

해사직:(I)(II)

교육직:(I)(II)(III)(IV)

연구직

의료직:(I)(II)(III)

지정직

급여특례법

적용직

(319,107)

①우정,②임야,③인쇄,④조폐

검찰관

(2,161)

지방공무원

(3,279,248명)

특별직

(13,992)

①주민 또는 대표의 신임에 의해 취임하는 직,

②비전문직,

③자유임용직,

④실업대책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 등

일반직

(3,265,256)

①일반행정사무종사자,

②교육공무원,③경찰직원,④소방직원,

⑤기업직원,⑥단순노무직원

주:(1)국가공무원수는 1997년말의 예산정원임.

(2)지방공무원수 가운데 일반직의 수는 임시직원을 제외한 1996년 4월 1일 현재의 직원수이며,특

별직은 의원직 등을 제외한 상근직원 정수임.

(3)지방공무원 특별직의 종류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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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 또는 대표의 신임에 의해 취임하는 직:지방공공단체의 장․의회의원․부지사(副知

事)․감사위원․교육위원회위원․지방개발사업단의 이사장 등과 같이 주민선거 또는 의회

의 선거․의결․동의에 의해 취임하는 직을 말한다.

② 비전문직:자문기관인 심의회 등의 비상근위원․비상근고문․조사원,비상근 소방단원․수방

단원(水防團員)등과 같이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한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수시 또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방공공단체의 업무

를 행하는 비직업적 공무원을 말한다.

③ 자유임용직: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직 등과 같이 성적주의 원칙과

관계없이 임명권자가 임의로 임용하는 직을 말한다.

④ 실업대책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 등:실업대책사업․탄광이직자긴급취로대책사업 등에 종

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자료 :人事院 編.1998.公務員白書(平成10年版).p.350의 자료 등을 재구성한 것임.

<표 Ⅴ-13>급여법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구 분 내 용

행정직(I)
주로 일반행정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밖에 다른 봉급표의 적

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행정직(II)
수위,용무원(用務員),노무작업원,자동차운전수,전화교환수 등 기기의 조작과

청사감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전문행정직

식물방역관,가축방역관,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선박검사관,항공교통관제업

무 종사자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세무직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공안직(I) 경찰관,황궁호위관,입국경비관 및 형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에속한다.

공안직(II) 검찰청,공안조사청,소년원,해상보안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해사직(I)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장,항해

사,기관장,기관사 등의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해사직(II) 선박의 승무원으로 해사직(I)에 소속되지 않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교육직(I)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조교수,강사,조수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직(II)
고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장,교두(敎頭),교유(敎 諭),양

호교유,조교유,실습조수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직(III)
중학교,소학교,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장,원장 (園長),

교두,교유,양호교유,조교유 등이 이에 속한다.

교육직(IV)
고등전문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장,교수,조교수,강사,

조수 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직
시험소,연구소 등 인사원이 지정하는 곳에 근무하는 시험연구 또는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의료직(I) 병원,요양소,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이에 속한다.

의료직(II) 병원,요양소,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약제사,영양사 등이 이에 속한다.

의료직(III)
병원,요양소,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부(保健婦),조산부,간호부,준간호부

등이 이에 속한다.

지정직
사무차관,외국(外局)의 장,대학의 학장,시험소 또는 연구소의 장,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 등이 이에 속한다.

3)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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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직종구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

용시험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일본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종류는 <표 Ⅴ

-14>과 같다.

<표 Ⅴ-14>일본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종류

대학졸업 정도 고교졸업 정도

국가공무원채용I종시험

국가공무원채용II종시험

국세전문관채용시험

노동기준감독관채용시험

법무교관채용시험

항공관제관채용시험

국가공무원채용III종시험

황궁호위관채용시험

형무관채용시험

입국경비관채용시험

항공보안대학교학생채용시험

해상보안대학교학생채용시험

해상보안학교학생채용시험

해상보안학교학생채용시험(특별)

기상대학교학생채용시험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채용시험(I종)(II종)(III종)등은 각기 대상관직이 필요로 하

는 전문지식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구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구분시험의 종류

는 각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과목의 군(群)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일본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굳이 구분시험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분시험이 각 직

종의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III종시험에

는 세무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세무직원은 대장성직원이지만 대장성 외국(外局)인

국세청에 근무하며,전문적 요소가 강한 세무직봉급표를 적용받는다.또한 I,II,III

종 모두 구분시험 측면에서 보면,전문적 요소가 강한 관직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예를 들면,자연과학 계통의 기관(技官)은 I,II,III종 각각의 시험에 공

통되고 있다.

I종시험의 구분시험은 28종류,II종시험은 12종류,노동기준감독관채용시험 및 법

무교관채용시험은 2종류,III종시험은 11종류,형무관채용시험은 2종류,항공보안대

학교학생채용시험 및 해상보안대학교학생채용시험은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이 가

운데 I종,II종 및 III종시험의 구분시험의 종류 및 그 채용규모를 보면 <표 Ⅴ-15>,

<표 Ⅴ-16>및 <표 Ⅴ-17>와 같다.

<표 Ⅴ-15>제1종시험의 구분시험별 합격자수(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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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험 합 격 자 수 비 율

행정

법률
경제
심리
교육
사회
수학

물리
지질
정보공학
전기․전자
기계
토목

건축
화학
재료공학
자원공학
생물
약학

농학
농업경제
농예화학
농업공학
축산
임학

수산
사방(砂防)
조원(造園)

58

206
110
19
8
13
22

55
10
85
86
70
151

31
47
14
7
18
20

50
24
40
53
20
38

17
14
11

4.5

15.9
8.5
1.5
0.6
1.0
1.7

4.2
0.8
6.6
6.6
5.4
11.6

2.4
3.6
1.1
0.5
1.4
1.5

3.9
1.9
3.1
4.1
1.5
2.9

1.3
1.1
0.8

계 1,297 100.0

<표 Ⅴ-16>제2종시험의 구분시험별 합격자수(1997년)

구 분 시 험 합 격 자 수 (명) 비 율 (%)

행정

도서관학

물리

전기․전자

기계

토목

건축

화학

자원공학

농학

농업토목

임학

4,386

29

100

291

186

711

102

93

24

211

144

114

68.6

0.5

1.6

4.6

2.9

11.1

1.6

1.5

0.4

3.3

2.3

1.8

계 6,391 100.0

<표 Ⅴ-17> 제3종시험의 구분시험별 합격자수(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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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험 합 격 자 수 비 율

행정사무
우정사무(A)

우정사무(B)
세무
전기․정보
기계
토목
건축

농업
농업토목
임업

1,602
4,066

2,874
534
109
87
255
24

60
56
110

16.4
41.6

29.4
5.5
1.1
0.9
2.6
0.2

0.6
0.6
1.1

계 9,777 100

4)등급구분

직계법은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직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직계법에 의한 등급구분과

급여법에 의한 등급구분은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즉 직계법

에 의한 직무의 등급구분은,급여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63조에 규정된 급여준

칙이 실시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등급구분의 권한 및 수

속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원규칙 6-1은 등급구분은 직계제의 실시와 함께 지령(指

令)으로 정한 날 이전까지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직계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정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인사행

정은 현재 경과조치에 의해 잠정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직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공무원의 등급

은 봉급표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봉급표의 종류에 따라 등급은 각기 다르게 설정

되어 있다.행정직(I)은 11급,행정직(II)는 6급,전문행정직은 7급,세무직은 11급,

공안직 11급,해사직(I)은 7급,해사직(II)는 6급,교육직(I)(IV)는 5급,교육직(II)(III)

은 4급,연구직 5급,의료직(I)은 4급,의료직(II)는 8급,의료직(III)은 7급 등으로 구

분되어 있다(<표 Ⅴ-20>참조).

이들 등급의 구분기준은 급별 표준직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다음 <표 Ⅴ

-18>과 <표 Ⅴ-19>는 행정직(I)과 행정직(II)의 급별 표준직무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Ⅴ-18>에 의하면,중앙정부 성청의 경우,원칙적으로,부장은 11급,과장은 10급,

실장은 9급,과장보좌는 8급,계장은 4급으로 보하여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Ⅴ-19>에 의하면,노무직 등이 속하는 행정직(II)의 등급은 직접 감독

하는 부하직원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기관장,선장,직장(職長),차고장(車庫長)

등은 6급-4급으로 보하여 지고,일반직원은 3급-1급으로 보하여 지는 것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보수등급의 '급'은 원래는 보수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나,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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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이 계급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표 Ⅴ-18> 행정직(I)의 급별 대표관직의 예

본성청

(本省廳)

관구기관

(管區機關)
부현(府縣)단위기관

지방출선

(出先)기관

11급 부장,과장(특중) 기관장,부장(특중)

10급 과장,실장(곤란) 부장(중요) 기관장(특곤)

9급 실장 과장(특곤) 기관장(곤란)

8급 과장보좌(곤란) 과장(상곤) 기관장,과장(곤란) 기관장(곤란)

7급 과장보좌 과장보좌(곤란) 과장(상곤)
기관장(상곤),

과장(특곤)

6급 계장(곤란)
과장보좌, 계장(곤

란)
계장(특곤) 과장(곤란)

5급 계장(상곤) 계장(상곤) 계장(곤) 과장,계장(곤란)

4급
계장,주임(곤란),

전문관

계장,주임(곤란),

전문관

계장,주임(곤란),

전문관

계장(상곤),주임

(곤란),전문관

3급 주임,계원(특고) 주임,계원(특고) 주임,계원(특고) 주임,계원(특고)

2급 계원(상고) 계원(상고) 계원(상고) 계원(상고)

1급 계원 계원 계원 계원

주 :특중:특히 중요한 업무 중요:중요한 업무

특곤:특히 곤란한 업무, 상곤:상당히 곤란한 업무,곤란:곤란한 업무

특고:특히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업무,상고: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업무

<표 Ⅴ-19>행정직(II)의 급별 대표관직의 예

등 급 각 기 관

6급 차고장(극다),직장(職長,극다),선장(특곤),기관장(특곤)

5급

차고장(다수),직장(다수),조장(다수),선장(곤란),기관장(곤란),갑판장(다수),

조기장(操機長,다수),기능직원(특곤),가정주임(다수),수위장(다수),순시장

(다수)

4급
차고장(수),직장(수),조장(수),선장,기관장,갑판장(수),조기장(수),가정주임

(수),수위장(상수),순시장(상수)

3급
운전수(고),기능직원(고),전화교환수(고),승조원(고),가정직원(고),수위(특

곤),순시(특곤),용무주임(상수)

2급
운전수(상),기능직원(상),전화교환수(상),승조원(상),가정직원(상),수위(곤

란),순시(곤란),용무주임(수),용무원 등(특곤)

1급 운전수,기능직원,전화교환수,승조원,가정직원,수위,순시,용무원 등

주 :극다:극히 다수의 부하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직무

다수:다수의 부하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직무

상수:상당수의 부하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직무

수:수명의 부하직원을 직접 감독하는 직무

고:고도의 기능 및 경험을 요하는 직무

상:상당한 기능 및 경험 요하는 직무

특곤:특히 곤란한 업무

곤란:곤란한 업무

5)일본의 직종별․등급별 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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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의 직종별․등급별 공무원 현황은,앞서 밝혔듯이,직계제가 시행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급여표적용직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전체

공무원의 구성현황은 앞의 <표 Ⅴ-12>에서 제시하였으며,직계제의 적용대상이 되

는 급여표적용직의 직종별․등급별 공무원 구성현황은 <표 Ⅴ-20>와 같다.

<표 Ⅴ-20>급여표적용직의 직종별․급별 재직자 수

(1997년 3월 31일 현재,단위 :명,%)

직종명

(급여표명)
합계

직무의 급

1 2 3 4 5 6 7 8 9 10 11

합 계 501,982
37,026

(7.4)*

113,723

(22.7)

86,328

(17.3)

85,829

(17.2)

59,603

(11.9)

46,416

(9.3)

31,046

(6.2)

28,632

(5.7)

6,620

(1.3)

3,214

(0.6)

1,903

(0.4)

행정직(1)

행정직(2)

232,241

21,189

(50.5%)

5,626

1,171

24,554

7,948

42,405

5,442

46,028

3,330

23,467

2,866

33,851

432

19,57018,935 4,095 2,079 1,622

전문

행정직

7,760

(1.5%)
1,768 1,291 2,649 1,412 441 165 34

세무직
54,475

(10.9%)
3,163 6,660 8,839 4,628 4,852 6,959 9,350 7,714 1,702 505 103

공안직(1)

공안직(2)

19,663

22,377

(8.4%)

5,277

876

6,857

2,768

2,500

5,124

1,006

4,133

1,125

2,352

930

3,542

606

1,353

596

1,364

304

519

343

287

119

59

해사직(1)

해사직(2)

652

1,166

(0.4%)

10

122

122

343

205

285

140

206

84

179

65

31

26

교육직(1)

교육직(2)

교육직(3)

교육직(4)

59,875

2,147

3,113

4,378

(13.8%)

968

50

-

473

17,475

2,027

2,968

1,175

5,238

19

59

1,315

16,387

51

86

1,399

19,807

16

연구직
10,185

(2.0%)
118 2,646 2,290 1,916 3,215

의료직(1)

의료직(2)

의료직(3)

5,558

9,441

46,120

(12.2%)

1,513

344

5,547

2,116

3,226

31,547

1,291

2,615

6,052

638

2,017

2,452

837

353

299

142

80

27

23

지정직
1,642

(0.3%)

주 :급별 구성비는 지정직을 제외하고 백분비로 나타낸 수치임.

<표 Ⅴ-20>을 보면,직계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501,982명의 급여표적용직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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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50%를 차지하는 253,430명이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일반사무직 및 관리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바,그 구체

적 내역은 <표 Ⅴ-15>,<표 Ⅴ-16>,<표 Ⅴ-17>의 구분시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

다.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교육직 13.8%,의료직 12.2%,세무직 10.9% 순이다.특

히 일본 공무원의 구성비 가운데 의료직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계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등급별 구성비를 보면,계원,주임 및 계장급

인 2․3․4급이 각각 22.7%,17.3%,17.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이들 3등

급을 모두 합하면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일본의 공직분류 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본의 국가공무원 등 직계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계제,즉 직위분류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분류가 직계제에 대신하여 이용되고 있는 수준이다.따라서

현재의 급여제도 및 임용제도의 운용은,경과적 규정에 의해,직계제적 인식에 기

초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직계제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던 1950년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직계제에 대한 일본 학자 및 실무자들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당초

일본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였던 직계제는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본뜨

는 일이었다.그러나 제도의 입안 도중 직종이 너무 많고 수속이 복잡함을 인지,직

계제를 간소화하여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즉 1951년 8월,정

령(政令)개정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행정제도 개혁에 관한 답신」에서는 직계제

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직종․직급의 간소화가 계획되었다.

직계제의 입안작업이 일단락된 이후인 1955년 11월에는 「공무원제도조사회의 답

신」이 제출된 바,그 속에는 ‘현행 공무원제도는 우리 나라 행정의 민주화의 일환

으로 제정․실시된 것으로 이 제도의 근본이념은 십분 존중되어야 하지만,현행 공

무원 제도는 점령하의 특수사정 아래서 조급하게 성립된 것으로,그 뒤 오늘날까지

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우리 나라 행정의 실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없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따라서 직계제는 일본 행정의 실제에 적합하도록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고,교육직원,연구․의료직원,검찰관에 대해서는 직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직무의 종류,내용,근무조건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의 직을 관리

(管理),사무,기술,공안,세무,해사(海事),기업 및 기능의 8직군으로 분류하고,직

군은 시험의 실시 등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다시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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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진술되고 있다(人事行政硏究會․地方行政公務員硏究會.

1985:45).

그리고 1964년 9월 임시행정조사회의 「공무원에 관한 개혁 의견」에서는 공정하

고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직계제 실시에 대해,‘직계제

는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나,직계제의 구조를 처음부터 너무 정교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 행정기관의 인사운용 실정에서 보면,그 실시를 곤란하

게 하는 것이 있다.따라서 직계제는 우선 공무원의 직무를 그 유사성에 의해 크게

집단화한 직군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고,직무실태조사의 진행을 봐가면서 점차 정

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임용,급여 등의 인사관리 시책은 이러한 직군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직군

의 특성에 응해서 적절하게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예를 들면,

공무원의 채용방식은 직군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일반 행정사무와 관

련된 직군에 있어서는 경쟁시험 채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실시하고,기능․노무직의

직군에 대해서는 전형을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직계제의 직군 구분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직계제의 도입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지난 수십년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예를 들면,급여법적용직 중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경찰공

무원,외무공무원)과 기능․노무직(행정직II)및 지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사원에서 통합관리하나,합격자의 채용은 부처별로 자율적으

로 실시한다.일단 채용된 후에는 부처간 그리고 직군간의 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리고 중앙 성청의 과장급 이상 직위로의 배치환(配置換)은,비록 동일 부

처내 동일 직군간의 이동일지라도,인사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인사원 규

칙 8-12제85조).

최근 일본 총리실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제도 개혁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직계제는 일본의 공무원제도에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조급히

폐지되어야 하며,이후 직무분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행

정직(I)의 구분을 약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리고 현

재 봉급표상으로 구분되는 9종의 직종을 좀 더 세분화하고,책임의 차이에 따라 급

을 나누며,특히 정책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는 기획직에 관해서는 조금 더 포괄화

하는 방향 등이 모색되고 있다(http://www.somucho.go.jp/jinji/ronten2b.htm).

7)한국정부 공직분류에의 시사점



-125-

한국의 공무원제도 개혁은,일본과 달리,그 사회문화적 풍토를 도외시하고 서구

의 개념과 관리모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일본 정부가 전후 직위

분류제의 도입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면서,지나치게 세분화된 미국식 직위분

류제가 일본의 조직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현재와 같이 대단위 직군

을 중심으로 한 봉급표에 기반하여 인사관리를 해오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

사를 준다.한국 정부의 경우에도 ‘직위분류제를 위한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모색하

기보다는 우리의 조직풍토에 적합한 보다 현실성 있는 직위분류제의 수립을 위해

직종분류의 범위 등을 좀 더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과수

가 120개 학과 전후이며,그리고 이러한 학과분류도 최근 학부제 시행을 계기로 유

사학과간에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그러한 학과구분을 현실적인 직종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일본의 사회분화 정도가 우리 사회

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가 심도있게 고려해온

직종분류의 가지수가 120여종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급분류에 대해서는,우리 나라의 경우,굳이 9직급제를 유지하면서 복수직급제

등을 통해 공직구조의 기본틀을 흩뜨릴 것이 아니라,차제에 10-12직급제로 확대해

서 승진적체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10-12직급제로의 확대로 승진적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며,직제와의

불일치현상도 심해질 것이다.따라서 굳이 미국식 직위분류제를 도입한다면,보수등

급의 개념을 도입하여 18등급제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나,우리 나라의 조직 풍토에

적합할지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공직구조의 재형

성은 또한 임용시험의 기준,급여체계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이

다.

VI.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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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점 요약

1)공무원 종류 구분의 문제점 요약

현행 공직분류의 기준은 직무와 경력의 성격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

게 되어 있다.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종류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에서 특수경력직의 어휘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특수경력직 내의 별정직,계약직,고용직의 구분도 직무의 성격과 고용형태

의 다양화에 따라 재분류되어야 할 성격들이다.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순응부족과도 연계되어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별정직이나 고용직은 상당부분이 계약직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고 고용

관행에도 탄력성을 부가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다양성이 부재한 상태이

다.

경력직 내의 일반직은 직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기술

직과 행정직이 혼합되어 있어서 기술직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직은 그 자체가 특수집단화되어 인사관리가 중앙인사담당기관으로부터 독립되

어 움직인다.직무성격 상 검찰이나 외교공무원이 별도의 인사관리권한을 독립적으

로 행사하여야 할 이유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오히려 인력관리의 형평성

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직종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기술직과 기능직은 직무의 성격과 내용 상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다만,기술

직과 기능직에게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큰 차이가 없어서 두 직종간 구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신규임용요건 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의 성

격과 경력발전경로가 전혀 다른 기술직과 기능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경력(승

진)및 보직관리에서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직군․직렬 구분의 문제점 요약

직군․직렬 구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

다.

가.직군․직렬간 경력발전기회의 형평성 부족:행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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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직렬간 배분된 직위 수에 있어서 상대적인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부처와 상관없이 행정직렬,특히 행정직렬 소속 공무원들의 보

직 경로가 다양하고 그들의 경력발전 기회의 범위가 넓게 제도화되다 보니,기술직

계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

다.특히 기술직계 직군 소속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직렬 소속 공무

원과 별다름이 없음에도 배치이동 등에 있어서 인사 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

우가 많다.특히 행정직렬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성격이 현격히 차이 남에도 불구

하고 직무 분야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비교적 교류가 자유로운 반면,기타 직군이

나 직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한 기회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기술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

부처들의 직제와 직군․직렬별 직급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대부분의 국․과장

급 상위직위들이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이 모두 임용가능하도록 복수직렬화되어

있으며,복수직렬에 대한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직으로 임용하여 결국 기술직의

상위직 진출이 어려운 현실이다.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직

무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형평성

부족에 대한 직원간의 심각한 불만이라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기술 분

야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전문화 체제의 미흡

전통적으로 일반행정가를 우대해 온 우리 나라 공직사회는 행정직 중심의 공직

분류체계를 유지하여 왔다.앞서의 직제분석을 통해서도 지적되었듯이,전문기술적

업무의 성격이 강한 부처들에서도 고위 직위 중 대부분은 행정직 공무원이 차지하

게 되어 있고,실제로 그들이 대부분의 상위직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산업자원부의 3급 과장급 공무원 15명중에서 13명이 행정직이고,단 1명만

이 자원직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어,기술관련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의 해당 업무

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물론 직무간

가치를 평가하거나,직무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사라지겠지만

결국 인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인사를 주관하는 부처나 부서가 전문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고위직의 경우 전문지식을 겸비한 일반행정가가 되어야 업무 처리에 있어서 추

진력과 결속력,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부처의 고위직 공

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진다.이러한 경향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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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처 전체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문지식을 보유했다고 해서 조직

에서 우대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전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다.부처별의 핵심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군․직렬의 활용도 미흡

현재 각 부처별로 중․상위 직위는 복수직렬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즉 농림부

의 2급 7개 직위는 모두 이사관과 농업이사관,축산이사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실제는 이사관(행정직)이 대부분의 2급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와 같은 행정직의 중․상위직 독점 현상은 전문기술 분

야 부처에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결국 전문기술 분야 부처의

핵심 기능과 부합되지 않은 일반행정가들이 중․상위직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

문에,그 부처의 핵심 기능 수행의 합리성과 현실 문제 해결의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그간 목격해 온 각종 정책 실패 사례들(예:성수대교 붕괴,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실패,고속전철사업에 대한 과잉투자 등)은 부분적으로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3)직급 구분의 문제점 요약

우선 직급구조의 비탄력성 차원에서 진술하면,공무원 종류별 직급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직종별 직무특수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의 유치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직급구조가 행정직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하위직렬에서 상위직렬로

올라갈수록 행정직군 위주로 통합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보직관리와 사기관리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공무원의 사기관리를 위하여 9계급체계의 변화를 고려하

여 볼만하다.그리고 행정직 위주의 직급체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술직을 배제하

는 경향이 높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결정 및 행정관행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논의하면,우선 직종․직렬간 직급의 비형평성이 대두된다.

직무분석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에 근거한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또는 중요도에

따라 직급체계가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종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에 많은 문

제를 노정하고 있다.

상위직은 절대적으로 행정직군,특히 행정직렬 출신들로 채워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행정직과 기술직간 직급의 비형평성이 존재한다.기능직의 경우는 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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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인 10등급에서 8등급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에 맞는 직급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2.개선방안

1)개선방향

가변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 필요성과 함께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따라

서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

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형평성 및 탄력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공직분류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개선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공무원 종류 구분의 개선방향

a)직무성격에 따른 직종분류

현재 공직을 직무성격에 따라 재분류하되,행정의 전문성과 인사관리의 형평성

및 탄력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즉,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업무별 성격을 면

밀히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직종의 틀을 새롭게 짜며,형

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성격의 직무는

유사한 조건에서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그리고 탄

력성의 차원에서 직종간 상호보완 및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종

류 구분을 개선한다.

b)경력관리와 고용형태에 따른 공무원 종류의 분류

직무성격에 따른 직종분류에 이어 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종류도 다양

화하여 주는 것이 탄력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인사관리에 유리하며,전문영역

에 맞는 경력 및 보직관리도 가능하다.

덧붙여,고용형태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한국의 공무원제도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상근을 원칙

으로 한다.이러한 형태의 경직된 구조하에서는 감축관리시대에 요구되는 능률적이

며 생산적인 인력관리가 불가능하며,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

다.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무형태를 상정하고,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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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즉,공무원의 종류를 고용형태별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나.직군 및 직렬구조의 개선방향

공직분류체계에서 직군 및 직렬 구조 개편의 일정한 원칙은 없으나,대체로 인사

관리상의 문제나 정권 변동에 따른 정치적 개편 수준에 따라 직군과 직렬의 분리와

통합,그리고 새로운 직렬의 신설이 이루어져 왔다.하지만 그간의 선행연구들과 제

도를 분석한 결과,직군과 직렬 구조의 개편은 공무원 인력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

고,정부의 기능과 직렬구조간의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

론을 얻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군․직렬구조의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공무

원의 직무수행의 전문성 강화와 정부 부처의 핵심기능과 직군․직렬간의 대응성 증

진을 설정하였다.

a)공직 수행의 전문성 제고

미래사회에는 일반적 관리능력을 가진 일반행정가보다는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행정가가 더욱 요구된다.즉 공무원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 식견보다는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

이다.물론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견해는 시대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

다.공무원의 전문성을 공무원의 사회 문제해결 능력이라 정의한다면,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공직사회가 적합한 식견과 행동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 한 나라 공직사회의 전문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

이다.낮은 전문성은 공직사회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에도 그것을 정책의제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행정 분야의 직렬을 세분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부처별로 행정직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상위직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분야의 고위

직위를 기술직으로 단수직렬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하지만 최상위직,즉 정

책계층의 직위들은 관리적 소양과 리더십이 요구되므로 직렬간 구분 없이 임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의 직렬

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부처별의 핵심 기능과 직렬구조와의 대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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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적 분화 수준은 한 사회의 분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

다.정부조직개편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조직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전제함은 바

로 이점에서 옹호된다(김병섭 외,1998).만약 정부부처의 핵심 기능과 그것을 수행

하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주로 정책분석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TypeB비능률에 빠지게 된다.5)TypeB능률은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

제를 정확히 인지하고,그 해결 대안을 다각도의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만약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못

하거나,정부가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에 개입하여 문제를 증폭시키거나,문제의

근원을 잘못 파악하여 문제해결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를 우리는 모두 합쳐 정책의

실패라 한다.사회의 수요와 사회적 문제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능이 재

편되어도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따라서 정부부처들의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그 기능의 수행과 직접적으

로 관련 있는 직렬(들)을 선정하여 줌으로써,개별 부처의 핵심기능 수행의 전문성

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직급구조의 개선방향

a)직위분류제적 성격의 도입에 의한 탄력성 제고

우선 직급구조의 비탄력성 차원에서 진술하면,직종별 직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아서 직종별 직무특수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우

수인력의 유치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직급구조가 행정직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행정직군내 각 직렬의 경

우,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행정직렬 위주로 통합되고 있어서 공무

원들의 보직관리와 사기관리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공무원의 사기관리를 위

하여 9계급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만하다.그리고 행정직 위주의 직급체계는 정

책결정과정에서 기술직을 배제하는 경향이 높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결정

및 행정관행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논의하면,우선 공무원 종류간 직급의 비형평성이 대두된다.

직무분석에 의하여 계산된 결과에 근거한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도,또는 중요도에

따라 직급체계가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종류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5)TypeB능률성은 정책분석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야기되는

비능률에 주목한다.가령 당초 6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부고속철도사

업은 건설비만 20조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어 서울과 부산을 경부고속철도로

잇게 되면 건설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거의 없어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받아도 채

산성을 맞추기 불가능하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병섭 외,19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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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직은 절대적으로 행정직군,특히 행정직렬 출신들로 채워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행정직과 기술직간 직급의 비형평성이 존재한다.기능직의 경우는 10등급

체계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인 10등급에서 8등급사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에 맞는 직급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b)직종․직군․직렬간 형평성 제고

계급제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직급구조에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확대하여 9직

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보수등급개념을 도입한다.그리고 계급별․등급별 책임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한 보수체계의 정비 등을 통하여 직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직종간 보수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즉,같은 직군 내 직렬간 직급체계의

형평성을 점검하고 재설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무원들의 사기관리 등에서 인

력관리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한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9계급체계를 15등급

이상의 직급체계로 확대․개편하여 공무원들이 빠른 승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

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승급의 개념에서 승격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보수

기준의 인력관리가 되어야 인력의 탄력적 운용 뿐만 아니라 형평에 맞는 인력관리

가 될 수 있다.다만,계급제의 성격을 살려 등급들을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책계층,관리계층,일반실무계층 등으로 묶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공무원 종류간은 물론 동일한 직군 내의 직렬간에도 직무의 특성과

중요도 및 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직급설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직급구조를 재설계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충원과 양성 및 사기관리 측면에서 인

력관리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직 위주의 인력운용은 기술직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

에 기술직은 행정직군에서 분리운용하고,특정직은 그 속에 포함되는 직무의 성격

을 새롭게 분석하고 보수 및 각종 대우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직종간 직급상의 차별을 완화한다.기능직의 등급은 계급개념이 아닌

보수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승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보수의 현실화를 통한 만족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요약하면,직급개편의 원칙은 크게 등급의 확대 및 보수중심으로의 전환,행정직

군과 기술직군의 분리,직위분류제의 도입,직종재분류에 따른 등급기준의 다양화

및 계층화 등이다.

2)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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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원 종류구분의 개선방안

공무원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직무의 성격,경력관리형태,그리

고 근무형태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다.우선 각각의 기준별 특성에 대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직무성격에 의한 종류 구분

공무원의 종류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무직(I),정무직(II),특정직,연구개발

직,사무직,기술직,기능직 등 7종류로 구분한다.정무직(I)은 기존의 구분을 그대로

인정하되,정무직(II)는 종래의 별정직 중 정무직(I)을 보좌하여 정치적 업무를 수행

하거나 또는 정무직(I)을 위하여 단순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종을 포함한다.

계약직 중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와 일반직 중 연구직 및 지도직을 연구개발

직으로 개편하고,특정직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현재의 일반직을 사무직,기

술직,연구개발직으로 분리하고,고용직을 철폐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Ⅵ-1>직무성격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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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정책계층

공무원의 종류,종류별 특성,종류별 구분의 논리,그리고 개선안의 기대효과(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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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무직(I)

정무직(I)은 고도의 정치적․정책적․전략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즉,정무직(I)에 속하는 직무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망라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따라서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되

어 있는 공무원들(예:장관,차관 등)들은 모두 정무직(I)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무직(I)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로는 담당 직무의 정치적 성격을 들 수 있다.정

무직(I)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며 고도의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실적주의에

근거하여 채용되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경력직공무원과 구분하여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무직(I)은 기존의 정무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변화된 것

은 없다.다만,직무의 성격을 정치적 성격과 비정치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재조명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정치적 성격의 경력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최대한 억

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무직(II)

정무직(II)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무직공무원(I)을 보좌하는 직무를 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에서 지정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비서

관 및 비서들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그러나 현행 별정직공무원 중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보나 담당관은 사무직이나 기술직으로,그리고 전산업무 담당,통계요원,

통계조사요원 등은 사무직이나 기술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정무직(II)

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별정직을 철폐하고 정무직(II)를 신설하는 논리는 기존의 별정직에는 경력직의

성격을 가진 직위와 비경력직의 성격을 가진 직위가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치

적 성격의 직무와 비정치적 성격의 직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이들 직위를 분

리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현행 별정직을 단순히 정무직(II)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기존의 별정직 중 관리적 또는 전문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경력직으로 전환하고,정치적 또는 보좌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들을 정무직(II)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들은 경

력직과는 달리 정무직공무원(I)의 필요와 재량에 의하여 임용되고(예:특별채용)그

들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직과는 물론 정무직

(I)과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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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별정직 중 업무의 공정성과 연속성 및 안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직위는

이를 경력직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경우는 직무의 성격 상 정무직(II)보다는 오히려

연구개발직으로 재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중앙부처의 차관보는 경력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무직(II)의 분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정치적 성격과 비정치적 성격이 혼

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직무들만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

써 직무성격에 따른 직무구분의 현실적합성과 인력관리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조직의 최고관리자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재량

껏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정무직(II)로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정무직(I)로 임명받은 조직

의 최고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고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만을 정무직

(II)로 선정하기 때문에 최고관리자의 재량적 인사권이 제약될 수도 있다.그리고

현행 별정직 공무원 중 그 구분이 모호한 직위에 대하여는 재분류 상 애로가 있을

수 있다.예컨데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이 경우 이들 직위를 정책직으로 지정하고,계약

직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③ 특정직

특정직은 담당직무가 특수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복무규율,

정년,보수체계,신분보장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직무를 별도로 분

류․관리하기 위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법관,교육공무원,군인,국가정보원의 직원만이 여기에 속한다.기타 검사,경찰

공무원,외교공무원,소방공무원,군무원 등은 사무직(현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신

분을 전환한다.특정직의 일부를 사무직으로 편입한 이유는 <표 IV-9>에서도 지적

하고 있듯이 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앙인사담당기관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립적으

로 운영되는 공무원 집단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이면서 형평에 맞는 인력관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즉,국가공무원법 이외의 개

별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직종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단일법에 의한 통합적 인력관리는 인

력의 전문성 강화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이 지적은 국가

공무원법의 규정 내에서 각 부처가 인사권한의 위임이나 중앙인사담당기관과의 협

의에 의하여 충분히 자율적으로 자체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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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법관,교육공무원,군인,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을 특정직에 그대로 둔 이유는 직무

의 특성 상 이들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이

들은 직무성격 및 직무수행환경이 독특하여 개별법에 의한 관리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다.법관은 직무의 특성과 권력분립의 원칙 상 사법부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교육공무원은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공무원과는 별도

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은 그 업무가 국가의 안

위와 직결되고 그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정직의 재분류에서 오는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법관,교육공무원,군인,국가정보원의 직무만을 특정직으로 남기고 검찰이

나 외교공무원 등을 특정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특수집단화되는 경향을 방지

하고 이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그리고 직무성격과 경력관리 등을 고려하여 직종

간 인력관리를 과학화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여 서로 다른 직종의 공무원간에 나

타나는 위화감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담당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복무규율,정년,보수체계,신분보장의

정도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적은 공무원을 사무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

어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직을 재분류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무직으로 편입될 현

행 특정직 공무원들의 보수 및 직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따라서 특정직의 재분류에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④ 연구개발직

연구개발직에는 지도직,연구직,정책분석평가직(신설),기타 특수한 전문분야의

직위(구 전문직 중 현재의 계약직으로 분류된 직위)등이 포함된다.이 직종은 국가

공무원법 제4조 2항 1및 공무원 임용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연구

직과 지도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연구와 개발(ResearchandDevelopment

Work)업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4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전문분야(예:현행 계약직 중 구 전문직과 연구개발․정책분석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의 직무,그리고 정책분석평가업무(새로운 정책의제의 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정책대안의 작성 및 평가,정책효과의 평가 등에 대한 전

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를 포함하며,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연

구개발직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연구개발직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경쟁력의 강화는 연구와 개발에 대한 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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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투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따라서,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의 확충

과 그들의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민간기업과 외국정부들은 전사적 연구개발(Total Research &

Development:T-R&D)을 강조하며 연구개발직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그에 대한

투자도 확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문으

로 담당하는 직종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인사,재무,영업,신제품 등 각 분

야별로 연구개발직을 두고 있다.미국의 인사관리처(OPM)역시 인력개발연구센타

(HumanResourceDevelopmentCenter)내에 인력개발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있다.

연구개발직은 단순히 연구개발에 대한 수동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이 필요한 정책의 개발,그리고 고도

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인력관리의 전략성과 탄력성을

고려하고 직무에 맞는 환경의 조성과 직무의 특성에 맞는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연

구개발직을 독립된 직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뿐만 아니라,앞

으로는 행정의 전 분야에서 전문성이 점점 더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단순한 전문

가 집단이 아닌 고도의 지식과 다양한 경력,그리고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정부 내

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도

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개발직의 신설이 가져다 주는 효용성도 무시할 수 없다.왜냐하면,지식산업

화시대,정보화시대,무한경쟁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연구개

발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직과 분리된 채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성해 줌으로써,행정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연구개발

직이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엘리트․전문가 계층으로 국정운영의 중추세력으로 성장

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학습정부,지식정부,디지털 행정시대를 이끌

어 가야 할 차세대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연구개발직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이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

한 경험,다양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집단들이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보수와 대우

문제가 우수 인재의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한편,이들 집단

에 대한 예외적인 특별 대우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사무직

사무직은 공안,행정일반,외교통상 업무를 담당하며,이는 다시 담당 직무의 성

격을 기준으로 네 가지 직군으로 분류된다.공안직군(I)은 철도공안을 제외한 현행

공안직군 소속 직렬과 검사직렬(신설)을 포함하며,공안직군(II)는 경찰직렬,소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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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철도공안직렬을 포함한다.행정직군은 현행 직렬구조를 유지하면서 군무직렬(신

설)과 문화체육예술직렬(현재의 문화직렬을 확대․개편)을 포함한다.외교통상직군

은 외교직렬,외무행정직렬,국제통상직렬(행정직렬의 국제통상직류를 외교통상직군

으로 재편)등을 포함한다.

사무직의 직군별 구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공안직군(I)은 법무부의 업무와 직결되는 직무들로 구성하였으며,공안직군(II)

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련된 직무들로 구성되었다 (현재의 특정직 중 검

찰과 경찰,소방 등을 사무직으로 편입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 행정직군은 현행대로 유지하되,국제통상직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교업

무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의전에서 통상관련 업무의 수행과 그와 관련된 끊임없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그리고 국제통상업무의 증가에 따른 분쟁 해결에 대한 해결

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외교통상직군으로 편입한다.

㈂ 행정직군 내에 군무직렬을 신설한 이유는,기존에는 군무원이 군인과 함께 특

정직으로 분류되었으나,군무원의 직무가 대부분 지원적․보조적 업무로서 행정업

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군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리할 필요성

이 적으며,통일적인 인사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처우 및 복무관리에 있어서 형평에

맞는 경력 및 인력관리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 행정직군 내 문화직렬을 문화체육예술직렬로 개편한 이유는 세계화 및 지식

기반 산업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독특하며 필수불가결한 분야가 문화예

술영역이기 때문이며,따라서 이를 지원할 전문 행정인력의 양성은 당연한 논리이

다.

㈄ 외교통상직군의 신설은 외교업무와 통상지원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직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나,이것이 외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력의 특별관리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포한다.

행정부 인적자원의 통합적․체계적․전략적․탄력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사무직

종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그리고 사무직 내 공안직군과 기타 직군 간

의 보수 및 대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직군별 특성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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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종의 분리 신설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검사가 공안직군(I)에 편입되

면 기존에 누려오던 특권의식과 직급 및 보수 등에 대한 부가적 혜택이 줄어 들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외교통상직군에서도 국제

통상직렬의 편입에 대하여 외교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외무고시출신자

들은 현재까지는 특정직으로 대우받아 왔으며 외교관의 신분도 자신들만이 유지하

여 왔으나,이제부터는 국제통상직과 그러한 특권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에 상당

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기술직

현행 일반직 공무원 분류구조 상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직

군을 기술직으로 통합․분리한다.즉,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기술에 대한 업무를 기술직으로 분리하

고,이들을 다시 직무의 내용에 따라 직군과 직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술직을 사무직(기존의 행정직)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

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특히,미래의 행정조직에서는 일반행정업무는

대폭 축소되는 반면,기술직과 같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specialty)을 가진 전문행정

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표 IV-9>에서도 현행 직종구분의 개

선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중 제일 많은 수인 17명이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으

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외국과의 협상이나 통상에서,

또는 인적․물적․지적 교류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정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

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따라서,실무분야에 있어서 기술직공무원들을 별도로 관리

하는 것이 전문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특히,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최소한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위치

(예:program managers)에 있는 관리계층의 사람들은 일반행정가로서의 일반적인

시각과 지식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업

무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그리고 총체적 품질관리프로그

램(TQM)이나 업무혁신프로그램(BPR)등 민간기업에서 새롭게 도입․활용하고 있

는 관리기법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객을 만족하고자

하는 결과지향적 정부조직일수록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문성을 더욱 강조한다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뿐만 아니라,연구개발직과 사무직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기술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연구개발직의 업무에 대한 지원과 집행을 기

술직공무원이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기술직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특히,기술직의 분리에서 오는 장점으로 행정직이 고위직을 과다 점유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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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직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간 경력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에 유리하다는 것과 정책계층에서 정책결정 시 과학․기술적인 전문지식에 근거하

는 경향이 앞으로는 강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그

리고 지식정부를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단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근거로 하여 행정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소의 문제가 있다면,기존 직급체계 상 3급 이상의 직위에 기술직을 위한 직위

를 일정 비율이상 할당하지 않는 한 기술직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술직이 진출할 수 있는 관리적․정책적 직위를

발굴하되,우선은 기술․행정 복수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기술직 단수직위로 전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기능직

현행 기능직 공무원의 분류구조에 예시되어 있는 11개 직렬이 모두 여기에 포함

된다.즉,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

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직종을 현재대로 기능직이라고 칭한다.

기술직과 기능직이 직렬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많아 그 구분이 모

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이는 근본적인 구분의 의미를 무시한 데서 비롯

된 것이다.기능직과 기술직의 구분은 업무의 성격과 책임성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

기 때문에,같은 명칭의 직렬이 기술직과 기능직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뿐만 아니라,기능직과 기술직을 통

합할 경우,공무원들이 정책적․관리적 업무로만 집중하고 기능적․육체적 업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능적 업무의 마비가 예상된다.또한 기능직과 기술직

을 통합할 경우,승진,직급조정,보직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보

이며,따라서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그리고 기능

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업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던 공무원단체 활동의 개인

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높다.

기능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오는 기대효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

로 지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직종과 육체적이고 기능적인 노동활동과는 구분하는

것이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그리고 기술직과 기능직

이 명칭에 있어서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기술직은 정책적․관리적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인 반면,기능직은 단순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효율적 인사관리의 이점이 있다.다만,현재 기능직과 기술직의

자격요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양자의 구분을 다소 모호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

나,이는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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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⑧ 고용직

고용직은 이를 폐지한다.고용직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현재 경찰청에서만

사환의 형태로 일부 존치되고 있으므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고용구조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계약임용이나 인턴제 등을 활용함으로

써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고용직

을 폐지하고 이들을 한시직이나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면,경비절감과 인력이 탄력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다만,이 경우,기존의 고용직을 계약직 등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아니면,기득권을 인정하여 정년퇴직이나 조직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할 때

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b)경력에 의한 공무원 종류 구분

경력관리형태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경력직과 한시직 및 비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경력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직업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한시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나,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다는 점에서 경력직 공무원과 구별된다.즉,이들은 계약조건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해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비경력직 공무원:경력직과 한시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실적주의와 직업공무

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과 한시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분보장과 정년이 보장되

는 공무원으로써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공무원과 계약관계

에 의하여 고용되는 공무원들은 서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하며,한시적으로 임

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와 근무조건 및 퇴직후의 취업제한 조치 등에서 경

력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관리하는 데에도 편리하다.

이와 같이 구분할 경우,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비경력직인 정무직을 제외한 모

든 직종에 계약에 의한 한시직 공무원의 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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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같은 맥락에서 공사부문간 인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

고,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유능한 인재들이 일정기간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조

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한시직의 활성화는 인건비 절약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c)근무형태에 의한 공무원 종류 구분

모든 공무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상근공무원: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9조 1항에 의해 규정된 1주일 당 49시간

(3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또는 44시간(1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을 모두 근무

하는 공무원

◦비상근 공무원:위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공무원

이와 같이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특히,상근공무원의 수를 줄여가면

서 비상근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의 구분은 그 논리에 무리가 없다.같은 맥락에서,직무설계가 다양화

해지고 그 기법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환경변화와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예를 들

어,업무분담(job-sharing)등의 활성화는 공직 내에서도 충분히 상근과 비상근공무

원으로 구분하여 업무관리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에도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우선,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

및 도입은 모든 직종에 유능한 인력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한다.그리고 비상근직의

경우,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앞선 경영기법과 관리기법이 공공조직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표 IV-10>에서 보듯이,설문응답자들 79명 중

26.6%인 21명이나 비상근 공무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는데,비상근직의 지나친 활용은 인력과 조직 및 업

무관리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조직 내 응집력약화,주인의식의 붕

괴,목표관리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특히,조직 및 인력관리가 분권화되

었다고 가정할 때,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d)직무성격․경력관리․근무형태에 따른 공무원 종류 구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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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1>직무성격․경력관리․근무형태에 따른 공무원 종류 구분

직무 성격 경 력 관 리 근무 형태

○ 정무직(I)

○ 정무직(II)

○ 특정직

○ 연구개발직

○ 사무직

○ 기술직

○ 기능직

○ 경력직

○ 비경력직

○ 한시직

(계약직)

○상근직

○비상근직

행정환경과 국정운영의 방향 그리고 행정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분류 기준이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공무

원의 종류 구분을 활용할 수 있다(<표 VI-2>참조).예를 들면,정무직(I)은 비경력

직이면서 상근 또는 비상근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연구개발직은 물론 특정직

이나 사무직에도 경력직 또는 한시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으며,이들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표 Ⅵ-2>공무원 종류 구분 매트릭스

직 무 성 격 경 력 관 리 근 무 형 태

정 무 직 (Ⅰ) 비경력직 상근,비상근

정 무 직 (Ⅱ) 비경력직 상근,비상근

특 정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연구개발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사 무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기 술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기 능 직 경력직,한시직(계약직) 상근,비상근

나.직군․직렬구조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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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정부기능과 공직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

기 위해 직군과 직렬구조의 개선 방안을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하나는 중

요 정부 기능을 중심으로 직렬을 통합하거나 세분하는 방안이고,다른 하나는 새로

운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두가지 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전제되는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첫째,정확한 직무분석이나 행정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직렬을 통합하고 세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이 연구에서 현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조사 대상 현직 공무원들이 공직분류체계에 관한

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류체계 개선방안의 도출에 그리 큰 도움

이 되지 못하였다.또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이 내놓은 대안들도 그리 풍부하지 못하

며,6)외국사례들을 그대로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대폭적인 직군․

직렬구조의 개선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데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즉 직렬 신설을 통

해 공직분류구조의 세분화를 추구하게 되면 될수록 공직분류체계의 탄력성은 떨어

질 수 있다.또한 그간 신설되어 왔던 희소직렬이나 고도로 전문적인 직렬들도 그

동안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부처별로 정원 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새로운 직렬을 추가로 신설하는 문제가 반드시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는 전제이다.

a)공직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군․직렬 구조 개선방안

현행 직군․직렬구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구조의 재편을

통해 공직 수행의 전문화를 증진하고 인사행정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취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한다.또한 공무원 종류 구분의 개선을 통해 현재의 특정직이나 별정직

에서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직군․직렬들이 기존 체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수

준에서 직군․직렬구조의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하지만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고려를 위해 해당 분야의 직렬들을 문화체

육예술직군을 신설하고,연구개발직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연구지도직렬과 함께 정

책분석평가직렬을 신설하여 편입시키고,외무직 공무원이 사무직(현 일반직)공무원

으로 편입됨에 따라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외신직렬을 통신사직렬과 통합하

6)직군․직렬구조 개선방안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

로 나누어진다.첫째,행정직렬과 같은 과대 직렬을 세분하는 방안이 있고(김중양,1997;오성

호,1994),둘째,유사직렬을 통폐합하여 직렬구조를 단순화하자는 방안이 있었으며(진재구,

1993),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직렬의 폐지와 신설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있었다(오성호,

1994;진재구,1993).하지만 이들 세 가지 방안들도 결국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서로 독립적인 안들이라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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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 등을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였다.또한 특정직으로 분류되었던 군무원

은 직무의 성격이 행정직에 가까우므로 군무직렬을 신설하여 행정직군에 포함시키

는 안이 제시되었다.단,기능군무원은 직무의 내용과 성격 상 기능직 공무원에 편

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아울러 시설직군은 국가기반시설직군으로 의미를 더욱 명

확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개명하였다.

특정직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외교관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기 보다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의견과,외무공무원,검사,그리고

경찰공무원 등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예술직군의 신설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특히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정책과 경영이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

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풀이된다.특히 새 천

년에는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정책전문가의 양성이 시급이 요구되는 바 이를

공직분류체계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한다.

경제경영직렬의 신설은 직류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 재경직류를 직렬로 확대하고

자 제안되었다.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지식 뿐만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표 Ⅵ-3>직군․직렬구조 개선 방안 요약

개선 방안 해당 직군․직렬

통합․분리안

-공안직군을 공안(I)직군과 공안(II)직군으로 분리

-외신직렬을 통신사직렬로 통합

-문화직렬을 신설되는 문화체육예술직군으로 분리

신설안

-공안(I)에 검찰직렬,공안(II)에 경찰직렬,소방직렬신설

-외교통상직군 신설(외교직렬,외교행정직렬,국제통상 직렬)

-문화체육예술직군 신설(문화예술직렬,관광직렬,체육 직렬)

-정책분석평가직렬 신설(연구개발직에 소속)

-경제경영직렬 신설

-군무직렬 신설(사무직 소속,기능군무직은 기능직 소속)

개명안 -시설직군을 국가기반시설직군으로

b)부처별 핵심기능에 부합하는 대표직렬의 지정

개별 부처의 핵심기능과 직렬구조의 부합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수행하

는 핵심기능들을 중심으로 개별 부처별로 대표직렬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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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공무원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정부 부처별로

핵심기능에 부합하는 직군․직렬들을 제도적으로 지정해 줌으로써,부처별로 복수

직을 활용하여 일반행정가를 중심으로 중․상위직위의 수를 늘려나가는 관행을 미

리 제한하고,전문기술 분야의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하지만 이 방안도 각 부처별로 직제 개편을 통해

활성화하지 않는 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짙다.해당 부처별로 대표직렬의 중․상

위직위의 수를 과감히 늘려나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전문분야별로 부처 소속 공

무원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행정부처 중 산업경제기능과 사회문

화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들을 대상으로 대표직렬을 예시하면 <표 V-4>와 같

다.

<표 Ⅵ-4>부처별 대표직렬 예시

부처 대표직렬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경영(신설),감사
금융감독위원회 경제경영(신설),감사

기획예산처 행정,경제경영(신설),정책분석평가(신설)
재정경제부 행정,경제경영(신설),정책분석평가(신설)

국세청 세무
관세청 관세

통계청 통계
과학기술부 기술직 소속 직렬들

기상청 기상
농림부 농업,축산,수산

산림청 임업
산업자원부 광공업직군 소속 직렬들

특허청 경제경영(신설),광공업직군 소속 직렬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전산

건설교통부 토목,건축,교통
철도청 교통,토목

해양수산부 선박,수로
청소년위원회 공안(I)직군 소속 직렬들,사회복지

국정홍보처 공보
국가보훈처 행정,군무,사회복지

교육부 교육행정,행정
문화관광부 문화체육예술직군(신설)소속 직렬들

문화재청 문화예술(신설),연구지도직렬,사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무직군 소속 직렬들,사회복지

식품의약청 연구지도직렬,보건의무직군 소속 직렬들
환경부 환경

노동부 노동

c)직류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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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사실상 직렬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직류는 채용을

제외하고는 인사행정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행정직렬 중 국제통상

직류와 같은 것은 외교통상직군 국제통상직렬로 확대 개편하고,재경직류는 경제경

영직렬로 확대개편하여 관련된 행정 수요를 충당하도록 한다.행정직렬에 속한 기

타 직류(행정직류 및 법무행정직류)들은 폐지하되,전문행정보직제를 도입하여 예

산,인사,조직,재무,구매,조달 등으로 세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전문

행정보직제는 현재의 전문보직관리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즉 같은 행

정직이지만 예산담당 직원과 구매담당 직원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직무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전문행정보직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최소한 그

분야에서 경력을 개발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직류가 폐지되면 당장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는 현재의 공직분류체계 개선 작업의 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하지만 직

류 구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직렬을 세분하여 직류 존치

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직류 폐지를 제안하였다.

d)새 직군․직렬 구조 개편(안)

(안의 숫자는 보수등급)

직군 직렬 정책계층 관리계층 일반계층

공안(I)

검찰 15 13 12 7 해당 없음

교정

15 13

12 7 8 1

소년보호 12 7 8 1

보호관찰 12 7 8 1

검찰사무

15 13

12 7 8 1

마약수사 12 7 8 1

출입국 12 7 8 1

공안(II)

경찰 15 13 12 7 8 1

소방 15 13 12 7 8 1

철도공안 해당 없음 12 7 8 1

행정

행정

15 13

12 7 8 1

세무 12 7 8 1

경제경영 12 7 8 1

관세 12 7 8 1

운수 12 7 8 1

교육행정 12 7 8 1

사회복지 12 7 8 1

노동 12 7 8 1

공보 12 7 8 1

통계 12 7 8 1

감사 12 7 8 1

사서 12 7 8 1

군무 12 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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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예술

문화예술

15 13

12 7 8 1

체육 12 7 8 1

관광 12 7 8 1

외교통상

외교
15 13

12 7 해당 없음

국제통상 12 7 8 1

외교행정 15 13 12 7 8 1

광공업

기계

15 13

12 7 8 1

전기 12 7 8 1

전자 12 7 8 1

원자력 12 7 8 1

조선 12 7 8 1

금속 12 7 8 1

섬유 12 7 8 1

화공 12 7 8 1

자원 12 7 8 1

농림수산

농업

15 13

12 7 8 1

식물검역 12 7 8 1

임업 12 7 8 1

축산 12 7 8 1

수의 12 7 8 1

수산 12 7 8 1

보건의무

보건

15 13

12 7 8 1

식품위생 12 7 8 1

의료기술 12 7 8 1

의무

15 13

12 7 해당 없음

약무 12 7 8 1

간호 12 7 8 1

물리
물리

15 13
12 7 8 1

기상 12 7 8 1

환경 환경 15 13 12 7 8 1

교통

교통

15 13

12 7 8 1

선박 12 7 8 1

항공 12 7 8 1

수로 12 7 8 1

국가기반시설

도시계획

15 13

12 7 8 1

토목 12 7 8 1

건축 12 7 8 1

지적 12 7 8 1

측지 12 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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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산

15 13

12 7 8 1

통신사 12 7 8 1

통신기술 12 7 8 1

전송기술 12 7 8 1

전자통신 12 7 8 1

주1:정책․관리․일반계층에 관한 내용은 ‘다.직급구조의 개선방안’을 참조

주2:검찰직렬의 정책계층에는 현재 차장검사급이 포함될 수 있으며,관리계층에는 부장검사와 검사

가 포함될 수 있다.또한 경찰직렬의 정책계층에는 현재의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에 이르는 간부

급이,관리계층에는 총경과 경정이,그리고 일반계층에는 순경에서 경감까지가 포함되어진다.아

울러 소방직렬에서 관리계층에는 소방감에서 소방총감까지 이르는 간부급이,관리계층에는 소방

령과 소방정이,그리고 일반계층에는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이르는 직급 소속 공무원들이 포함

될 수 있다.

e)개선의 효과

직군․직렬구조의 개편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현행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그간

구축된 공직분류의 수평적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예:직제개편)의

실질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다른 하나는 현행 직군․직렬 구조를 담당 직무의

특성에 따라 통합하기도 하였으며,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직군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하였

다.마지막으로 과거 특정직으로 분류되었던,외무,검찰,경찰,소방직 공무원을 사

무직에 편입시킴으로써(물론 이것은 직종 구분의 개선에 따라 연계하여 바뀐 부분

이지만)공무원 인력관리의 효율화와 형평성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아

울러 군인공무원 중 군무원(사무)은 행정직군에 포함시킴으로써 직무의 유사성에

따라 통합적 인력관리가 가능해 지도록 하였다.

직군․직렬구분의 개선방안들은 직렬간 규모나 비중에 있어서 형평성이 보장되

고,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기저에 깔고 있

다.따라서 여기 제시한 개선안들이 제기능하려면 엄격한 직무분석의 과정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다.직급구조의 개선방안

현재 직급구조는 일반직의 경우는 9급에서 1급까지의 9직급체계로 구성되어 있

다.이것을 크게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이를 다시 15단계의 보수등급으로 구

분하여 승격의 개념을 도입한다.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VI-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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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직종별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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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수등급 구분

현재의 9직급체계를 15등급체계로 전환하고,1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15등급을

직업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구분한다.보수등급간 구분은 직

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된 등급은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의 정도에 근거하여 책정되는 보수가 주어진다.따

라서 등급구분은 보수구분으로 볼 수 있다.등급간 이동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위등급으로 이동하는 승격의 개

념이다.

15등급 구분에 대한 논리는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미국 직업공무원의 직급체계

가 15등급이며 일본이 11등급임을 고려하고,직급간 평균승진소요연수와 현직 공무

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현재보다는 많은 등급기준을 선택하게 되었다.그리

고 민간기업의 직급단계가 8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그 이유를 분

석하여 보면,고도성장기에는 간단한 직급단계,즉 짧은 체류연한으로도 모든 직원

들의 승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하는 업무

와 보직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어 자연적으로 직급단계를 늘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년까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급의 다단계화와 체류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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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러한 논리에서 제일제당은 11개 직급으로 신직급체계

를 구성하고,미원유화는 6개 직급계층 내에 각각 5개의 승격범위를 설정하여 두고

있다.

15등급기준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말한 현직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이다.동시에 승격에 따라 보수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복

잡성,난이도,책임성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같은 보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 보수와 승격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승격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승격이 개인의 자격과 능력 및

근무경력을 우선으로 하여 처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승진은 직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따라서 조직 내의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책임․권한의 관리체계로서 승

격(자격)과 승진(직책)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의

신분상승 욕구와 급여보상 욕구를 승진을 통하여 동시에 해결하여 왔으나,이제부

터는 승진과 승격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따라서 등급의 의미는 연

공에 의한 신분상의 서열이라기보다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따른 차별적 처우개선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직급체계를 등급체계로 전환할 경우에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등급체계는 종업원의 경력발전에 따른 능력주의 인사의 기본적인 축이기

때문에 15등급의 제시는,비록 등급체계가 보수수준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공무원

들의 신분상승 욕구를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등급체계로의 개선은 보수구분의 개념이고 보수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그

리고 경험 등을 나타내어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때문에,형평에 맞는 객관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다.

셋째,책임과 업무의 난이도,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능력과 경험을 반영하

는 보수에 의한 등급구분은 보수가 직무의 특성을 명확히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객관적 결정에 대한 직종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과학적인 보수결정시

스템이 도입되어 직종간 보수 및 승진의 형평성에도 도움을 준다.

넷째,승격개념으로의 전환은 승격연수의 계산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경력관리와 퇴직관리가 가능하여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직급체계를 15등급으로 개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우선,직급체계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대한 논리가 미약하

다는 점이다.따라서,행정환경과 직무의 특성과 책임에 따른 차별적 형평성,개인

의 경력발전단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등급 수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아울러,등급체계 구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선행

되어야 등급별 자격요건과 경력요건 등이 파악될 수 있으며,해당 등급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책임성과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개발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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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그리고,승격개념이 보수수준을 나타낸다고는 하지만,그것이 결국은 승진과

계급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승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b)계층구분

계층구분에서는 정책계층,관리계층,일반계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그리고 사

무직,기술직,기능직만이 계층구분의 범위에 들어가며,정무직(I)과 (II),특정직,연

구개발직은 이상의 3개 계층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지않고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된

다.계층은 경력직을 직무의 성격과 책임도 및 난이도에 따라 정책계층,관리계층,

그리고 일반계층 등 세 계층으로 구분된다.정책계층은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관

리계층은 7등급에서 12등급까지,그리고 일반계층은 1등급에서 8등급까지로 규정한

다.각 계층 내 승격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지만,계층간 승진은 실적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계층구분의 논리는 현재의 조직체계와 상응한다는 점이다.즉,현재 9급에서 6급

을 일반계층으로,5급과 4급을 관리계층(6급 일부 포함)으로,그리고 3급에서 1급을

정책계층으로 본다면,관리계층까지는 현재의 1계급 당 2개의 등급으로 계산하고

정책계층에서는 1계급 당 1개 등급으로 계산하였다.미국의 경우,일반계층,관리계

층,정책계층간의 등급비율이 9:6:3이다.물론,정책계층을 3개 계급 내에서 다

시 6등급으로 재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계층 구분은 자기개발을 유도하는 능력중심의 승격제도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즉,승격의 운용에는 졸업방식과 입학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졸업방식

은 현재의 등급단계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실적이 계속해서 향상되

면 자동으로 승격되는 능력중시의 방식이다.입학방식은 계층간의 승격에 있어서는

승격에 따른 대응직위와 역할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으로 계층구분 시

선택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계층구분의 개선이 가져다주는 효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순한 등급의

자동승격이라는 방식에 계층이라는 방식을 연결함으로써 계층별로 능력을 갖춘 우

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계층별

집단정예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단순한 졸업방식이 아닌 입학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조직 내 경쟁이라는 긴장감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

표관리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계층구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계층,관리계층,정책계층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하며,각 계층별,그리고 계층 내 등급별로 필요

로 하는 능력 및 자격요건을 객관화해야 한다.실적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승

진 및 승격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급별․직무별 업무수행능력기준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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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능력평가항목을 개선하여야 한다.그리고 각 직종별,직군별,직렬별로 인사

관리를 능력과 업무조건 및 환경에 맞게 차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조성과 제

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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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이상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행 인사행정을 규제하는 각종 제도와 법령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예컨대 공무

원의 종류구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기존의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정

부조직법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직군․직렬구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은 물론 관련 법령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직급 구분에 대해서는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법․제도 보완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들을 심도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기간을 설정

하여 추진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종류

구분과 수평적․수직적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함에 앞서 반드시 짚

고 넘어가야 할 중요 법령 보완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공무원 종류구분관련 보완사항

개정전 개정후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임용령

정무직
정무직

(I)

제2조 3항 1,부

칙<81.4.20> 제6

조 2항

제14조 2항,제18조

2항,제20조 2항,제

21조 2항,제23조 2

항,제24조 2항,제

24조의 22항,제25

조 2항,제26조 2항,

제 27조 6항,8항 및

10항, 제29조 2항,

제31조 4항,제 36조

4항 및 6항,제 37조

4항 및 6항,제39조

3항,제 42조 4항,

부칙 제3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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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임용령

별정직
정무직

(II)

제2조 3항 2,제2

조 4항,제7조 3

항, 부칙 제3조,

제 31조의 9항,

부칙<81.4.20> 제

2조,제3조

제2조 6항 및 7항,

24조 2항,제24조의

22항,제25조,제27

조 6항 및 8항,제31

조 4항,제34조 3항,

제35조4항,제36조 4

항 및 6항,제37조 4

항 및 6항,제39조 3

항,제42조 4항,제43

조,부칙 제3조 2항

제 31조 9항,부칙<

73.1.25> 3항,4항,

부칙<70.12.30>

5항,부칙<73.1.25>

3항

특정직

제2조 2항 2,제9

조 4항, 부칙

<81.4.20> 제6조

2항

연구직

및

지도직

연구

개발직

제4조 2항,제28조

2항 9,제46조 1

항,제74조 1항 2

제2조 7,제5조 4항,

제16조 10,제16조

3항 4,제30조 5,제

40조1․3, 부칙

<73.4.9> 7항,8항,

부칙<77.9.14> 5항,

부칙<70.12.30>2항,

4항, 부칙<73.4.9>

7항, 8항, 부칙

<77.9.14> 5항,부

칙<78.7.1>4항,5항,

부칙<7.12.31>제4조

3항

일반직

사무직

제4조,제7조,제

32조의 3,제34조2

항,제74조 1항 1,

부칙<81.4.20> 제

2조 1항,제3조 2

항, 부칙<98.2.

24>제3조 3항

제2조의 6항

제3조 1항 및 2항,

제22조 3항,제31조

1,제32조 6항1,제

40조 2, 부칙

<76.11.5> 2항,부

칙<71.4.19>

기술직

제4조,제5조 3항,

제7조, 제32조의

3,제34조 2항,제

74조 1항 1,부칙

<81.4.20> 제2조

1항, 제3조 2항,

부칙<98.2. 24>

제3조 3항

제2조의 6항

제2조 7,제3조 1항,

제22조 3항 제 30조

5,제31조 1,제32조

6항1,제40조 12항,

부칙<73.1.25> 3항,

부칙<76.11.5>2항,

부칙<91,6.27> 제8

조, 부칙<92.12.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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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임용령

기능직 유 지

제2조 2항 3,제

28조 2항 7․9,

제29조 1항,제32

조 7항,제74조 1

항 2,78조 4항,

부칙<98.2.24>

제3조 3항

제3조 3항,제5조

1항,2항,3항,제12

조의 2,제16조 6,

제16조 12 ,제22

조 3항,제25조 2

항,2,제30조 2,제

31조 1항 2,제31

조 3항,6항,제32

노 6항 2,제35조

의 3,제37조 2항,

제37조의 41항 및

2항,부칙<71.4.19>

제3항,4항,5항,6

항,부칙<73.1.25>

2항, 부칙

<74.12.24>3항,부

칙<71.4.19>3항,4

항,5항,6항,부칙

<74.12.24>3항,부

칙<77.12.30> 2항,

부칙<78.7.1>4항,5

항,부칙<83,4,20>

2항, 부칙

<87.12.31>제5조 5

항, 6항, 부칙

<89.5.10> 제2조,

제5조,제6조,부칙

<95.12.22> 제2조

부칙<98.12.31> 제

4조

고용직 폐지

제2조 3항 4,제2

조 4항 , 부칙

<81.4.20> 제3조

3항

부칙<87.12.31> 제

7조

2.직군․직렬구분관련 보완사항

직군․직렬구분 체계의 변화로 발생하는 제반 법령 사항들에 대한 재검토는 주

로 공무원임용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는 개편된 직군․직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임용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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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선 공무원임용령에 표시된 직군․직렬구분 설명이 새 체계에 부합되도록 개편

되어야 한다.예컨대 공무원임용령 제2조 7의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

과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1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는 “...기술직렬이라 함

은 ..........교통․국가기반시설 및 ....연구개발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으로 고쳐져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서 직류는 삭제해야 하며,관련 영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직류 폐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2의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한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

직렬,직군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는 부칙에 마련되어야 하며,다른 법령의 개정

이 필요한 경우 부칙에 그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직군․직렬구분과 직급간

관계를 설명하는 법령 조항들로 3계층 구분을 포함하여 보수등급 개념으로 전환시

켜야 한다.따라서 승진의 경우는 계층 구분을 중심으로 해설하고,등급 상승은 승

격의 개념으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정부조직법,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제3조

단서의 공무원범위에관한규정,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직군․직렬 개선 관련 조항을

지적하면 다음의 <표 Ⅶ-1>와 같다.

<표 Ⅶ-1>직군․직렬 개선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법 조항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관한통칙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

조단서의공무원

범위에관한규정

공무원임용령

제2조⑦ 제26조②

부칙(94.1.)제2조

부칙(94.1.)제6조

제2조②,③

제3조

제4조

제2조 7

제3조

제30조(전직)

직급명칭변경,

직군신설,

직군명칭변경,

직렬폐지,직렬신

설,직렬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

조치를 부칙 신

설로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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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부처의 핵심 기능에 부합되는 대표직렬을 지정하는 제도가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직렬 공무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하는 보직경로를 확

대한다거나 해당 직위의 수를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단수직렬 중심으로 중상위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직급구분관련 보완사항

개정전
개정후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임용령

직급 등급

제4조,제5조 2,

제7조 3항,제22

조,제23조 1항,

제28조 2항 5및

3항,제29조,제

31조,제32조 1

항 7항,제32조

51항 ,제34조 1

항,제38조 2항,

제40조 1항,2

항,3항,제40조

의 21항,3항,5

항,제41조,제46

조 1항,제68조

제2조 6항

제3조 1항,2항,3

항,제5조 1항,2

항,3항,제12조의

2, 제16조의 3․

4․6․8,

제 22조 3항,제25

조 1․2, 제29조

1․2,제29조 2항,

제30조 3․4,제31

조,제32조,제33조

3항,제 35조의31

항 및 2항,제36조,

제37조,제 37조의

3,제37조의 4,

부칙 2항,3항,부

칙<70.12.3> 2

항,3항,4항,6항,

부칙< 71.4.19> 2

항,3항,4항,5항,

6항, 부칙<73.4.9>

8항,9항,<73.6.5>

2항, 부칙

<74.12.24>2항 3항,

<76.6.4>4항,부칙

< 76.11.5>2항,부

칙<76.11.5>2항,부

칙<77.12.30> 2항,

부칙<78.7.1.>제 3

조 1항 2항,3항,4

항,5항,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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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임용령

직급 등급

제70조 1항 8,

제74조 1항 1,제

76조의 2,제78조

4항,부칙 제6조

1항,제7조,부칙

<78.12.5>제4조,

부칙<81.4.20> 제

2조 1항,2항 제3

조,2항,제6조

부칙<82.12.31>2항,

3항, 부칙

<83.4.20>2항,부칙

<86.12.31>제2조제3

조,부칙<87.12.31.>

제5조, 1항, 4항,

부칙<91.6.27> 제2

조 2항,제8조,부

칙< 92.12.2>제 3

조,제 4조 2항,부

칙<93.9.12>제3조

4항, 5항, 부칙

<95.12.31>제3조,

제4조 3항 1․2․3

부칙<98.12.31>제4

조 1항 2항,3항,4

항

경력직 경력직

제2조 1항 및 2

항,제 28조 2항

1, 제46조 2항,

제80조 7항

제16조 3항,제16

조 4항

특수

경력직

비경력

직

제2조 3항, 제3

조,제 28조 2항

1, 제46조 2항,

제76조의 3,제78

조,제80조,제83

조 3

계약직 계약직

제 2조 3항 3,제

2조 4항,제7조 3

항,제 28조 2항

1 ,5,제28조의

4

제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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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미국연방공무원 일반직보수표에 의거한 직군․직렬분류

직군 직렬 코드번호

잡직군

(Miscellaneous

Occupations

Group)

GS-0000

CorrectionalInstitutionAdministrationSeries

CorrectionalOfficerSeries

BondSalesPromotionSeries

SafetyandOccupationalHealthManagementSeries

SafetyTechnicianSeries

CommunityPlanningSeries

CommunityPlanningTechnicianSeries

OutdoorRecreationPlanningSeries

ParkRangerSeries

EnvironmentalProtectionSpecialistSeries

EnvironmentalProtectionAssistantSeries

SportsSpecialistSeries

FuneralDirectingSeries

ChaplainSeries

ClothingDesignSeries

FingerprintIdentificationSeries

SecurityAdministrationSeries

FireProtectionandPreventionSeries

UnitedStatesMarshalSeries

PoliceSeries

NuclearMaterialsCourierSeries

SecurityGuardSeries

SecurityClericalandAssistantSeries

GuideSeries

ForeignLaw SpecialistSeries

GeneralStudentTraineeSeries

GS-0006

GS-0007

GS-0011

GS-0018

GS-0019

GS-0020

GS-0021

GS-0023

GS-0025

GS-0028

GS-0029

GS-0030

GS-0050

GS-0060

GS-0062

GS-0072

GS-0080

GS-0081

GS-0082

GS-0083

GS-0084

GS-0085

GS-0086

GS-0090

GS-0095

GS-0090

사회과학,

심리학,

복지직군

(SocialScience,

Psychology,

andWelfare

Group)

GS-0100

SocialScienceSeries

SocialScienceAideandTechnicianSeries

SocialInsuranceAdministration

UnemploymentInsuranceSeries

HealthInsuranceAdministrationSeries

EconomistSeries

EconomicsAssistantSeries

InternationalRelationsSeries

IntelligenceSeries

IntelligenceAideandClerkSeries

ForeignAgriculturalAffairsSeries

InternationalCooperationSeries

GS-0101

GS-0102

GS-0105

GS-0106

GS-0107

GS-0110

GS-0119

GS-0130

GS-0132

GS-0134

GS-0135

GS-0136



-165-

직군 직렬 코드번호

ManpowerResearchandAnalysisSeries

ManpowerDevelopmentSeries

GeographySeries

CivilRightsAnalysisSeries

HistorySeries

PsychologySeries

PsychologyAideandTechnicianSeries

SociologySeries

SocialWorkSeries

SocialServicesAideandAssistantSeries

SocialServicesSeries

RecreationSpecialistSeries

RecreationAideandAssistantSeries

GeneralAnthropologySeries

ArcheologySeries

SocialScienceStudentTraineeSeries

GS-0140

GS-0142

GS-0150

GS-0160

GS-0170

GS-0180

GS-0181

GS-0184

GS-0185

GS-0186

GS-0187

GS-0188

GS-0189

GS-0190

GS-0193

GS-0199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직군

(Personnel

Management

andIndustrial

Relations

Group)

GS-0200

PersonnelManagementSeries

PersonnelClericalandAssistanceSeries

MilitaryPersonnelClericalandTechnicianSeries

MilitaryPersonnelManagementSeries

EmployeeRelationsSeries

LaborRelationsSeries

EmployeeDevelopmentSeries

MediationSeries

ApprenticeshipandTrainingSeries

LaborManagementRelationsExaminingSeries

PersonnelStaffingSeries

PositionClassificationSeries

OccupationalAnalysisSeries

SalaryandWageAdministrationSeries

ContractorIndustrialRelationsSeries

WageandHourComplianceSeries

EqualEmploymentOpportunitySeries

FederalRetirementBenefitsSeries

PersonnelManagementStudentTraineeSeries

GS-0201

GS-0203

GS-0204

GS-0205

GS-0230

GS-0233

GS-0235

GS-0241

GS-0234

GS-0244

GS-0212

GS-0221

GS-0222

GS-0223

GS-0246

GS-0249

GS-0260

GS-0270

GS-0299

MiscellaneousAdministrationandProgram Series

MessengerSeries

MiscellaneousClerkandAssistantSeries

InformationReceptionistSeries

MailandFileSeries

GS-0301

GS-0302

GS-0303

GS-0304

GS-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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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직렬 코드번호

일반행정,서기,

사무직군

(GeneralAdmi-

nistration,

Clericaland

OfficeServices

Group)

GS-0300

CorrespondenceClerkSeries

Clerk-StenographerandReporterSeries

WorkUnitSupervisingSeries

SecretarySeries

ClosedMicrophoneReportingSeries

Clerk-TypistSeries

OfficeAutomationClericalandAssistanceSeries

ComputerOperationSeries

ComputerSpecialistSeries

ComputerClerkandAssistantSeries

Program ManagementSeries

AdministrativeOfficerSeries

SupportServicesAdministrationSeries

ManagementandProgram AnalysisSeries

ManagementandProgram ClericalandAssistanceSeries

LogisticsManagementSeries

EqipmentOperatorSeries

PrintingClericalSeries

DataTranscriberSeries

CodingSeries

ElectricAccountingMachineOperationSeries

EqualOpportunity ComplianceSeries

EqualOpportunityAssistanceSeries

ElectricAccountingMachineProjectPlanningSeries

TelephonOperatingSeries

TelecommunicationsProcessingSeries

TelecommunicationsSeries

GeneralTelecommunicationsSeries

CommunicationsClericalSeries

AdministrationandOfficeSupportStudentTraineeSeries

GS-0309

GS-0312

GS-0313

GS-0318

GS-0319

GS-0322

GS-0326

GS-0332

GS-0334

GS-0335

GS-0340

GS-0341

GS-0342

GS-0343

GS-0344

GS-0346

GS-0350

GS-0351

GS-0356

GS-0357

GS-0359

GS-0360

GS-0361

GS-0362

GS-0382

GS-0390

GS-0391

GS-0392

GS-0394

GS-0399

GeneralBiologicalScienceSeries

MicrobiologySeries

BiologicalScienceTechnicianSeries

PharmacologySeries

AgriculturalExtentionSeries

EcologySeries

ZoologySeries

PhysiologySeries

EntomologySeries

GS-0401

GS-0403

GS-0404

GS-0405

GS-0406

GS-0408

GS-0410

GS-0413

GS-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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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직렬 코드번호

생물학직군

(Biological

Sciences

Group)

GS-0400

ToxicologySeries

PlantProtectionTechnicianSeries

BotanySeries

PlantPathologySeries

PlantPhsiologySeries

PlantProtectionandQuarantineSeries

HorticultureSeries

GeneticsSeries

RangelandManagementSeries

RangeTechnicianSeries

SoilConservationSeries

SoilConservationTechicianSeries

IrrigationSystem OperationSeries

ForestrySeries

ForestryTechnicianSeries

SoilScienceSeries

AgronomySeries

AgriculturalManagementSeries

GeneralFishandWildlifeAdministrationSeries

FisheryBiologySeries

WildlifeRefugeManagementSeries

WildlifeBiologySeries

AnimalScienceSeries

HomeEconomicsSeries

BiologicalScienceStudentTraineeSeries

GS-0415

GS-0421

GS-0430

GS-0434

GS-0435

GS-0436

GS-0437

GS-0440

GS-0454

GS-0455

GS-0457

GS-0458

GS-0459

GS-0460

GS-0462

GS-0470

GS-0471

GS-0475

GS-0480

GS-0482

GS-0485

GS-0486

GS-0487

GS-0493

GS-0499

회계․예산직군

(Accounting

andBudget

Group)

GS-0500

FinancialAdministrationandProgram Series

FinancialClericalandAssistanceSeries

FinancialManagementSeries

AccountingSeries

AuditingSeries

InternationalRevenueAgentSeries

AccountingTechnicianSeries

TaxTechnicianSeries

CashProcessingSeries

VoucherExaminingSeries

CivilianPaySeries

MilitaryPaySeries

BudgetAnalysisSeries

BudgetClericalandAssistanceSeries

GS-0501

GS-0503

GS-0505

GS-0510

GS-0511

GS-0512

GS-0525

GS-0526

GS-0530

GS-0540

GS-0544

GS-0545

GS-0560

GS-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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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InstitutionExaminingSeries

TaxExaminingSeries

InsuranceAccountsSeries

FinancialManagementStudentTraineeSeries

GS-0570

GS-0592

GS-0593

GS-0599

의료,보건,

치과,

공중보건직군

(Medical,Ho-

spital,Dental,

andPublicHe-

althGroup)

GS-0600

GeneralHealthScienceSeries

MedicalOfficerSeries

Physician'sAssistantSeries

NurseSeries

PracticalNurseSeries

NursingAssistantSeries

MedicalSupplyAideandTechnicianSeries

AutopsyAssistantSeries

DietitianandNutritionistSeries

OccupationalTherapistSeries

PhysicalTherapistSeries

CorrectiveTherapistSeries

RehabilitationTherapyAssistantSeries

ManualArtsTherapistSeries

Recreation/CreativeArtsTherapistSeries

EducationalTherapistSeries

HealthAideandTechnicianSeries

NuclearMedicineTechnicianSeries

MedicalTechnolodistSeries

MedicalTechnicianSeries

PathologiyTechnicianSeries

DiagnosticRadiologicTechnologistSeries

TherapeuticRadiologicTechnologistSeries

MedicalInstrumentTechnicianSeries

MedicalTechnicalAssistantSeries

RespiratoryTherapistSeries

PharmacistSeries

PharmacyTechnicianSeries

OptometristSeries

RestorationTechnicianSeries

SpeechPathologyandProsthetistSeries

OrthotistandProsthetistSeries

PodiatristSeries

MedicalRecordsAdministrationSeries

HealthSystem AdministrationSeries

GS-0601

GS-0602

GS-0603

GS-0610

GS-0620

GS-0621

GS-0622

GS-0625

GS-0630

GS-0631

GS-0633

GS-0635

GS-0636

GS-0637

GS-0638

GS-0639

GS-0640

GS-0642

GS-0644

GS-0645

GS-0646

GS-0647

GS-0648

GS-0649

GS-0650

GS-0651

GS-0660

GS-0661

GS-0662

GS-0664

GS-0665

GS-0667

GS-0668

GS-0669

GS-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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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System SpecialistSeries

ProstheticRepresentativeSeries

HospitalHousekeepingManagementSeries

MedicalRecordsTechnicianSeries

MedicalClerkSeries

DentalOfficerSeries

DentalAssistantSeries

DentalHygieneSeries

DentalLaboratoryAideandTechnicianSeries

PublicHealthProgram SpecialistSeries

SanitarianSeries

IndustrialHygieneSeries

ConsumerSafetySeries

EnvironmentalHealthTechnicianSeries

MedicalandHealthStudentTraineeSeries

GS-0671

GS-0672

GS-0673

GS-0675

GS-9679

GS-0680

GS-0681

GS-0682

GS-0683

GS-0685

GS-0688

GS-0690

GS-0696

GS-0698

GS-0699

수의학직군

(Vet-erinaryMe

dicalScience

Group)

GS-0700

VeterinaryMedicalScienceSeries

AnimalHealthTechnicianSeries

VeterinaryStudentTraineeSeries

GS-0701

GS-0704

GS-0799

공학,건축학

직군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Group)

GS-0800

GeneralEngineeringSeries

EngineeringTechnicianSeries

SafetyProtectionEngineeringSeries

FireProtectionEngineeringSeries

MaterialsEnginerringSeries

LandscapeArchitectureSeries

ArchitectureSeries

ConstructionControlSeries

CivilEngineeringSeries

SurveyingTechnicianSeries

EngineeringDraftingSeries

EnvironmentalEngineeringSeries

MechanicalEngineeringSeries

NuclearEngineeringSeries

ElectricalEngineeringSeries

ComputerEngineeringSeries

ElectronicsEngineeringSeries

ElectronicsTechnicianSeries

BiomedicalEngineeringSeries

AerospaceEngineeringSeries

GS-0801

GS-0802

GS-0803

GS-0806

GS-0807

GS-0808

GS-0809

GS-0810

GS-0817

GS-0818

GS-0819

GS-0828

GS-0830

GS-0840

GS-0850

GS-0854

GS-0855

GS-0856

GS-0858

GS-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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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alArchitectureSeries

ShipSurveyingSeries

MiningEngineeringSeries

Petroleum EngineeringSeries

AgriculturalEngineeringSeries

CeramicEngineeringSeries

ChemicalEngineeringSeries

WeldingEngineeringSeries

IndustrialEngineeringTechnicianSeries

IndustrialEngineeringSeries

EngineeringandArchitectureStudentTraineeSeries

GS-0871

GS-0873

GS-0880

GS-0881

GS-0890

GS-0892

GS-0893

GS-0894

GS-0895

GS-0896

GS-0899

법률관계직군

(Legaland

Kindred

Group)

GS-0900

Law ClerkSeries

GeneralAttorneySeries

EstateTaxExaminingSeries

HearingsandAppealsSeries

ClerkofCourtSeries

ParalegalSpecialistSeries

PensionLaw SpecialistSeries

ContactRepresentativeSeries

LegalInstrumentsExaminingSeries

LandLaw ExaminingSeries

PassportandVisaExaminingSeries

LegalClericalandAssistanceSeries

TaxLaw SpecialistSeries

GeneralClaimsExaminingSeries

Workers'CompensationClaimsExamining Series

LossandDamageClaimsExaminingSeries

SocialInsuranceClaimsExaminingSeries

UnemploymentCompensationClaimsExaminingSeries

DependentsandEstatesClaimsExaminingSeries

VeteransClaimsExaminingSeries

ClaimsClericalSeries

LegalOccupationsStudentTraineeSeries

GS-0904

GS-0905

GS-0920

GS-0930

GS-0945

GS-0950

GS-0958

GS-0962

GS-0963

GS-0965

GS-0967

GS-0986

GS-0987

GS-0990

GS-0991

GS-0992

GS-0993

GS-0994

GS-0995

GS-0996

GS-0998

GS-0999

GeneralArtsandInformationSeries

InteriorDesignSeries

ExhibitsSpecialistSeries

Museum CuratorSeries

Museum SpecialistandTechnicianSeries

IllustratingSeries

GS-1001

GS-1008

GS-1010

GS-1015

GS-1016

GS-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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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예술직군

(Information

andArt

Group)

GS-1000

OfficeDraftingSeries

PublicAffairsSeries

LanguageSpecialistSeries

LanguageClericalSeries

MusicSpecialistSeries

TheaterSpecialistSeries

ArtSpecialistSeries

PhotographySeries

AudiovisualProductionSeries

WritingandEditingSeries

TechnicalWritingandEditingSeries

VisualInformationSeries

EditorialAssistanceSeries

InformationandArtsStudentTraineeSeries

GS-1021

GS-1035

GS-1040

GS-1046

GS1051

GS-1054

GS-1056

GS1060

GS-1071

GS-1082

GS-1083

GS-1084

GS-1087

GS-1099

상공업직군

(Businessand

Industry

Group)

GS-1100

GeneralBusinessandIndustrySeries

ContractingSeries

IndustrialPropertyManagementSeries

PropertyDisposalSeries

PurchasingSeries

ProcurementClericalandTechnicianSeries

PropertyDisposalClericalandTechnicianSeries

PublicUtilitiesSpecialistSeries

TradeSpecialistSeries

CommissaryStoreManagementSeries

AgriculturalProgram SpecialistSeries

AgriculturalMarketingSeries

AgriculturalMarketReportingSeries

IndustrialSpecialistSeries

ProductionControlSeries

FinancialAnalysisSeries

CropInsuranceAdministrationSeries

CropInsuranceUnderwritingSeries

InsuranceExaminingSeries

LoanSpecialistSeries

InternalRevenueOfficerSeries

RealitySeries

AppraisingSeries

HousingManagementSeries

BuildingManagementSeries

GS-1101

GS-1102

GS-1103

GS-1104

GS-1105

GS-1106

GS-1107

GS-1130

GS-1140

GS-1144

GS-1145

GS-1146

GS-1147

GS-1150

GS-1152

GS-1160

GS-1161

GS-1162

GS-1163

GS-1165

GS-1169

GS-1170

GS-1171

GS-1173

GS-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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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andIndustryStudentTraineeSeries GS-1199

저작권,특허,

상표직군

(Copyright,

Patent,and

Trademark

Group)

GS-1200

PatentTechnicianSeries

CopyrightSeries

CopyrightTechnician Series

PatentAdministrationSeries

PatentAdvisorSeries

PatentAttorneySeries

PatentClassifyingSeries

PatentExaminingSeries

DesignPatentExaminingSeries

CopyrightandPatentStudentTraineeSeries

GS-1202

GS-1210

GS-1211

GS-1220

GS-1221

GS-1222

GS-1223

GS-1224

GS1226

GS-1299

자연과학직군

(Physical

ScienceGroup)

GS-1300

GeneralPhysicalScienceSeries

HealthPhysicsSeries

PhysicsSeries

PhysicalScienceTechnicianSeries

GeophysicsSeries

HydrologySeries

HydrologicTechnicianSeries

ChemistrySeries

MetallurgySeries

AstronomyandSpaceScienceSeries

MeteorologySeries

MeteorologicalTechnicianSeries

GeologySeries

OceanographySeries

NavigationalInformationSeries

CartographySeries

CartographicTechnicianSeries

GeodesySeries

LandSurveyingSeries

GeodeticTechnicianSeries

ForestProductsTechnologySeries

FoodTechnologySeries

TextileTechnologySeries

PhotographicTechnologySeries

DocumentAnalysisSeries

PhysicalScienceStudentTraineeSeries

GS-1301

GS-1306

GS-1310

GS-1311

GS-1313

GS-1315

GS-1316

GS-1320

GS-1321

GS-1330

GS-1340

GS-1341

GS-1350

GS-1360

GS-1361

GS-1370

GS-1371

GS-1372

GS-1373

GS-1374

GS-1380

GS-1382

GS-1384

GS-1386

GS-1397

GS-1399

LibrarianSeries

LibraryTechnicianSeries

GS-1410

GS-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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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및

기록보존직군

(Libraryand

Archives

Group)

GS-1400

TechnicalInformationServicesSeries

ArchivistSeries

ArchivesTechnicianSeries

LibraryandArchivesStudentTraineeSeries

GS-1412

GS-1420

GS-1421

GS-1499

수학 및

통계직군

(Mathmatics

andStatistics

Group)

GS-1500

ActuarySeries

OperationsResearchSeries

MathematicsSeries

MathematicsTechnicianSeries

MathematicalStatisticianSeries

StatisticianSeries

StatisticalAssistantSeries

CryptographySeries

CryptanalysisSeries

ComputerScienceSeries

MathematicsandStatisticsStudentTraineeSeries

GS-1510

GS-1515

GS-1520

GS-1521

GS-1529

GS-1530

GS-1531

GS-1540

GS-1541

GS-1550

GS-1599

장치,설비,

시설직군

(Eqipment,

Facilities,

andServices

Group)

GS-1600

GeneralFacilitiesandEquipmentSeries

CemeteryAdministrationSeries

FacilityManagementSeries

PrintingManagementSeries

LaundryandDryCleaningPlantManagementSeries

StewardSeries

EquipmentSpecialistSeries

Equipmentand Facilities ManagementStudentTrainee

Series

GS-1601

GS-1630

GS-1640

GS-1654

GS-1658

GS-1667

GS-1670

GS-1699

교육직군

(Education

Group)

GS-1700

GeneralEducationandTrainingSeries

EducationandTrainingTechnicianSeries

EducationandVocationalTrainingSeries

TrainingInstructionSeries

VocationalRehabilitationSeries

EducationProgram Series

PublicHealthEducatorSeries

EducationResearchSeries

EducationServicesSeries

InstructionalSystemsSeries

EducationStudentTraineeSeries

GS-1700

GS-1702

GS-1710

GS-1712

GS-1715

GS-1720

GS-1725

GS-1730

GS-1740

GS-1750

GS-1799

GeneralInspection,Investigation,andComplianceSeries

ComplianceInspectionandSupportSeries

GeneralInvestigatingSeries

GS-1801

GS-1802

GS-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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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직군

(Investication

Group)

GS-1800

CriminalInvestigatingSeries

GameLaw EnforcementSeries

AirSafetyInvestigatingSeries

ImmigrationInspectionSeries

MineSafetyandHealthSeries

AviationSafetySeries

SecuritiesComplianceExaminingSeries

AgriculturalCommodityWarehouseExaminingSeries

Alcohol,TobaccoandFirearmsInspectionSeries

ConsumerSafetyInspectionSeries

FoodInspectionSeries

PublicHealthQuarantineInspectionSeries

CustomsPatrolOfficerSeries

ImportSpecialistSeries

CustomsInspectionSeries

CustomsEntryandLiquidatingSeries

CustomsWarehouseOfficerSeries

BorderPatrolAgentSeries

CustomsAideSeries

AdmeasurementSeries

InvestigationStudentTraineeSeries

GS-1811

GS-1812

GS-1815

GS-1816

GS-1822

GS-1825

GS-1831

GS-1850

GS-1854

GS-1862

GS-1863

GS-1864

GS-1884

GS-1889

GS-1890

GS-1894

GS-1895

GS-1896

GS-1897

GS-1898

GS-1899

품질관리,

검사,격부직군

(Quality

Assurance,

Inspection,and

Grading

Group)

GS-1900

QualityAssuranceSeries

AgriculturalCommodityGradingSeries

AgriculturalCommodityAideSeries

QualityInspectionStudentTraineeSeries

GS-1910

GS-1980

GS-1981

GS-1999

조달직군

(SupplyGroup)

GS-2000

GeneralSupplySeries

SupplyProgram ManagementSeries

SupplyClericalandTechnicianSeries

InventoryManagementSeries

DistributionFacilitiesandStorageManagementSeries

PackagingSeries

SupplyCatalogingSeries

SalesStoreClericalSeries

SupplyStudentTraineeSeries

GS-2001

GS-2003

GS-2005

GS-2010

GS-2030

GS-2032

GS-2050

GS-2091

GS-2099

TransportationSpecialistSeries

TransportationClerkandAssistantSeries

GS-2101

GS-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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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직군

(Transportation

Group)

GS-2100

TransportationIndustryAnalysisSeries

RailroadSafetySeries

MotorCarrierSafetySeries

HighwaySafetySeries

GS-2110

GS-2121

GS-2123

GS-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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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방임금체계에 의거한 직군․직렬분류

직군 직렬 코드번호

유선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

직군

(Wire

Communications

Equipment

Installationand

Maintenance

Family)

2500

TelecommunicationsMechanic

WireCommuncationsCableSplicing

CommunicationsLineInstallingAndRepairing

2502

2504

2508

전자장비 설치

및 유지직군

(Electronic

Equipment

Installationand

Maintenance

Family)

2600

ElectronicMeasurmentEquipmentMechanic

ElectronicMechnic

ElectronicindustrialControlsMechanic

ElectronicDigitalComputerMechanic

ElectronicIntegratedSystemsMechanic

2602

2604

2606

2608

2610

전기 설치 및

유지직군

(Electrical

Installationand

Maintenance

Family)

2800

Electrician

HighVoltageElectrician

ElectrcalEquipmantRepairing

AircraftElectrician

2805

2810

2854

2892

섬유,가죽직군

(Fabricand

LeatherWork

Family)

3100

ShoeRepairing

FabricWorking

Upholstering

SewingMachineOperting

Broom AndBrushMaking

3103

3105

3106

3111

3119

기구직군

(Instrument

WorkFamily)

3300

OpticalInstrumentReparing

InstrumentMaking

InstrumentMechanic

ProjectionEquipmentRepairing

3306

3314

3359

3364

공작기계직군

(MachineTool

WorkFamily)

3400

Machining

Toolmaking

ToolGrinding

PowerSaw Operating

DieSinking

machinetooloperating

3414

3416

3417

3422

3428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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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 및

지원직군

(General

Servicesand

SupportWork

Family)

3500

Laboring

PipelineWorking

LaboratoryWorking

Coin/CurrencyChecking

LaboratorySupportWorking

Stevedoring

RailroadRepairing

CustodialWorking

3502

3508

3511

3513

3515

3543

3546

3566

건축 및

마감직군

(Structuraland

FinishingWork

Family)

3600

CementFinishing

Masonry

TileSetting

Plastering

Roofing

FloorCoveringInstalling

Insulating

Glazing

AsphaltWorking

3602

3603

3604

3605

3606

3609

3610

3611

3653

금속처리직군

(Metal

Processing

Family)

3700

Flame/AreCutting

Welding

NondestructiveTesting

Metalizing

MetalProcessWorking

Electroplating

HeatTreating

Leadburning

BrazingAndSoldering

ColdWorking

BatteryRepairing

BuffingandPolishing

MetalPhototransferring

CircuitBoardMaking

FurnaceOperating

ShotPeeningMachineOperting

3702

3703

3705

3707

3708

3711

3712

3716

3720

3722

3725

3727

3735

3736

3741

3769

금속직군

(MetalWork

Family)

3800

MetalForging

SheetMetalMechanic

Structural/OrnarmentalIronWorking

Boilermaking

MobileEquipmentMetalMechanic

PneumaticToolOperating

Engraving

3802

3806

3807

3808

3809

3815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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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making

AirframeJigFitting

Shipfitting

Blacksmithing

MedalMaking

TransferEngraving

MetalTankandRadiatorRepairing

MetalFormingMachineOperating

MetalTubeMaking,InstallingAndRepairing

3818

3819

3820

3830

3832

3833

3858

3869

3872

영화,라디오,

TV,음성장비

운영직군

(Motion

Picture,Radio,

Television,and

Sound Equip

mentOperating

Family)

3900

MotionPictureProjection

SoundRecordingEquipmentOperating

TelevisionEquipment Operating

BroadcastingEquipmentOperating

PublicAddressEquipmentOperating

3910

3911

3919

3940

3941

렌즈 및

광학유리직군

(Lensand

CrystalWork

Family)

4000

OpticalElementWorking

PrescriptionEyeglassMaking

4005

4010

그림 및

종이직군

(Paintingand

PaperFamily)

4100

Painting

Paperhanging

SignPainting

InstrumentDialPainting

4102

4103

4104

4157

배관공사 및

설치직군

(Plumbingand

Pipefitting

Family)

4200

Pipefitting

Plumbing

FuelDistributionMechanic

4204

4206

4255

유연재료직군

(pliable

materials

workfamily)

4300

PlasticMoldingEquipmentOperating

PlasticFabricating

RubberProductsMolding

RuberEquipmentRepairing

Glassblowing

4351

4352

4360

4361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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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erPatternCasting

Molding

4371

4373

인쇄직군

(Printing

Family)

4400

BinderyWorking

HandComposing

Film Assembly-Stripping

LetterpressOperating

NegativeEngraving

OffsetPhotography

Platemaking

OffsetPressOperating

SilkScreenMakingandPrinting

Photoengraving

StereotypePlatemaking

Bookbinging

BookNoteDesigning

BankNoteEngraving

SculpturalEngraving

SiderographicTransferring

ElectrolyticIntaglioPlatemaking

IntaglioDieandPlateFinshing

IntaglioPressOperating

4402

4403

4405

4406

4413

4414

4416

4417

4419

4425

4440

4441

4445

4446

4447

4448

4449

4450

4454

목재직군

(WoodWork

Family)

4600

BlockingAndBracing

WoodWorking

WoodCrafting

Carpentry

Patternmaking

WoodworkMachineOperating

TimberWorking

Form BlockMaking

4602

4604

4605

4607

4616

4618

4639

4654

일반

유지․운영직군

(General

Maintenance

andOperations

WorkFamily)

4700

ModelMaking

ExhibitsMaking/Modeling

RailroadCarRepairing

BoatBuildingAndRepairing

GeneralEquipmentMechanic

GeneralEquipmentOperating

UtilitySystemsRepairing-Operating

ResearchLaboratoryMechanic

MaintenanceMechanic

CemeteryCaretaking

4714

4715

4716

4717

4737

4741

4742

4745

4749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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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비유지직군

(General

Equipment

Maintenance

Family)

4800

Locksmithing

MedicalEquipmentRepairing

OfficeApplianceRepiring

ChemicalEpuipmentServicing

CustodialEquipmentRepairing

Saw Reconditioning

Protective And Safety Equipment Fabricating And

Repairing

AircraftSurvivalAndFlightEquipmentRepairing

BowlingEquipmentRepairing

VendingMachineRepairing

Film ProcessingEquipmentRepairing

ToolAndEquipmentRepairing

NavigationAidsRepairing

BicycleRepairing

OrthopedicApplianceRepairing

MechanicalPartsRepairing

BearingReconditioning

ReclamationWorking

DomesticApplianceRepairing

4804

4805

4806

4807

4808

4812

4816

4818

4819

4820

4839

4840

4843

4844

4845

4848

4850

4851

4855

식물 및

동물직군

(Plantand

AnimalWork

Family)

5000

Farming

Gardening

PestControlling

InsectsProductionWorking

DairyFarming

LivestockRanching/Wrangling

TreeTrimmingAndRemoving

AnimalCaretaking

5002

5003

5026

5031

5034

5035

5042

5048

잡직군

(Miscellaneous

Occupations

Family)

5200

GasAndRadiationDetecting

Rigging

Shipwright

Lofting

TestRangeTracking

5205

5210

5220

5221

5235

산업장비

유지직군

(Industrial

Equipmemt

Maintenance

Family)

5300

AirConditioningEquipmentMechanic

HeatingAndBoilerPlantEquipmentMechanic

Kitchen/BakeryEquipmentRepairing

SewingMachineRepairing

ElevatorMechanic

LaundryAndDryCleaningEquipmentRepairing

LockAndDam Repairing

5306

5309

5310

5312

5313

5317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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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직렬 코드번호

OilingAndGreasing

PrintingEquipmentRepairing

MarineMachineryMechanic

WindTunnelMechanic

IndusrialFurnaceBuildingAndRepairing

ProductionMachineryMechanic

IndustrialEquipmentMechanic

DoorSystemsMechanic

PhysiologicalTrainerMechanic

PowerSupportSystemsMechanic

gasdynamicfacilityinstallingandrepairing

5323

5330

5334

5335

5341

5350

5352

5364

5365

5378

5384

산업장비

운영직군

(Industrial

Equipment

Operating

Family)

5400

BoilerPlantOperating

IncineratorOperating

UtilitySystemsOperating

ElectricPowerControlling

WastewaterTreatmentPlantOperating

WaterTreatmentPlantOperating

FeulDistributionSystem Operating

BalingMachineOperating

AirConditioningEquipmentOperating

Stationary-EngineOperating

Sandblasting

WeighingMachineOperating

LockAndDam Operating

ChemicalPlantOperating

DrawbridgeOperating

GasGeneratingPlantOperating

Carton/BagMakingMachineOperating

ElevatorOperating

TestingEwuipmentOperating

PackagingMachineOperating

Food/FeedProcessingEquipmentOperating

TestileEquipmentOperating

ConveyerOperating

SolventStillOperating

Paperpulpingmachineoperating

PortableEquipmentOperating

DredgingEquipmentOperating

CountingMachineOperating

5402

5403

5406

5407

5408

5409

5413

5414

5415

5419

5423

5424

5426

5427

5430

5433

5435

5438

5439

5440

5444

5446

5450

5454

5455

5478

5479

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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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직렬 코드번호

AircraftWeightAndBlanceOperating

SwimmingPoolOperating

5485

5486

수송/이동장비

운영직군

(Transportation

/Mobile

Equipment

Operation

Family)

5700

MotorVehicleOperating

ForkLiftOperating

TractorOperating

RoadSweeperOperating

TankDriving

EngineeringEquipmentOperating

CraneOperating

DrillRigOperating

Braking-SwitchingAndConducting

LocomotiveEngineering

RailraodMaintenanceVehicleOperating

AirfieldClearingEquipmentOperating

ShipOperating

RiverboatCraftOperatinf

SmallCraftOperating

Deckhand

5703

5704

5705

5706

5707

5716

5725

5729

5736

5737

5738

5767

5782

5784

5786

5788

수송/이동장비

유지직군

(Transportation

/Mobile

Equipment

Maintenance

Family)

5800

HeavyMobileEquipmentMechanic

MobileEquipmentServicing

AutomotiveMechanic

ElectromotiveEquipmentMechanic

5803

5806

5823

5876

탄약,폭발물,

유독물질 직군

(Ammunition,

Explosives,and

ToxicMaterials

WorkFamily)

6500

ExplosiveOperating

MunitionsDestroying

Missile/ToxicMaterialsHandling

ExplosivesTestOperating

6502

6505

6511

6517

병기직군

(Armament

WorkFamily)

6600

ArtilleryRepairing

ArtilleryTesting

SmallArmsRepairing

OrdnanceEquipmentMechanic

AircraftOrdnanceSystemsMechanic

SepcialWeaponsSystemsMechanic

6605

6606

6610

6641

6652

6656

LumberHandling

CoalHandling

ToolsAndPartsAttending

6902

6904

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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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직렬 코드번호

창고 및

재고처리직군

(Warehouse

andStock

Handling

Family)

6900

MaterialsHandler

MaterialsExpediting

MaterialsExaminingAndIdentifying

HazardousWasteDisposing

StoreWorking

BulkMoneyHandling

AircraftFreightLoading

6907

6910

6912

6913

6914

6941

6968

포장 및

처리직군

(Packingand

Processing

Family)

7000

Packing

PreservationServicing

EquipmentCleaning

ParachutePacking

7002

7006

7009

7010

세탁,

드라이크리닝,

다림질직군

(Laundary,

DryCleaning,

andPressing

Family)

7300

LaundryWorking

LaundryMachineOperating

Pressing

DryCleaning

7304

7305

7306

7307

음식준비 및

접대직군

(Food

Preparation

andServing

Family)

7400

Baking

Cooking

Bartending

Meatcutting

FoodServiceWorking

Waiter

7402

7404

7405

7407

7408

7420

개인서비스직군

(Personal

Services

Family)

7600

Barbering

Beautician

7603

7641

유체시스템

유지직군

(FluidSystems

Maintenance

Family)

8200

PneudraulicSystemsMechanic

AircraftPneudraulicSystemsMechanic

8255

8268

엔진검사직군

(Engine

Over-haul

Family)

8600

AircraftEngineMechanic

SmallEngineMechanic

LiquidFuelRocketEngineMechanic

8602

8610

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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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직렬 코드번호

항공기검사직군

(Aircraft

Overhaul

Family)

8800

AircraftPropellerMechanic

AirMechanicalPartsRepairing

AircraftMechanic

AircraftAttending

AircraftTireMounting

AirframeTestOperating

8810

8840

8852

8862

8863

8882

필름처리직군

Film Processing

Family)

9000

Film AssemblingAndRepairing

MotionPictureDeveloping/PringingMachineOperating

9003

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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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면접 조사 질문지

※특정직 및 별정직 응답자께서는 Ⅰ,Ⅱ 문항에만 답하여 주십시오.

※아래 질문들을 보시고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에 V

표시를 하시거나 적어주십시오.

I.현재 수행 중인 업무에 관한 질문

1.귀하의 부처․직급․직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용어설명

 부처명 :해당직위가 소속되어 있는 부처․부서․청 등 공문서수신처 기호표

상의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입함.

 직위명 :직제상의 직위를 기입함.

 직급명 :직제상 그 직위에 보직가능한 모든 직급명을 직제상의 순서대로 기

입함.

■ 예시

 부처명 :행정자치부  직위명 :조직관리과장  직급명 :서기관 (4급)

 부처명 :정보통신부  직위명 :없음  직급명 :통신장(6등급)

① 부처명 :

② 직위명 :

③ 직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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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하께서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기록하되,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10개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예시

※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의 경우

1)인사제도

2)공무원 인사관리(충원,협의,5급 이상 보임 등)

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4)공무원 고시제도 개선 및 고시운영

5)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 및 교육계획 수립

•

•

•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⑧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직종구분에 관한 질문

【참고자료 1】 직종구분의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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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와 성격

직 종 업 무 성 격 소속직렬의 예시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

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

로 구분됨.

▷공안,행정,광공업,농림수산,

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

설,정보통신

특정직 공무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

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

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 및 군

무원,국가정보원 직원

기능직 공무원 ▷기능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

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

건위생,사무보조,방호업무

■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와 성격

직 종 업 무 성 격 소속직렬의 예시

정무직 공무원

▷담당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

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

앙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

하는 공무원

▷감사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국무총리․국무위원․차관 등

▷국가정보원장

별정직 공무원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

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

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공

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계약직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용계

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과학자,기술자,그리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

고용직 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환 등

【참고자료 2】 직렬구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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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의 성격과 현재 속해 있는 직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참고자료 1】과 【참고자료 2】를 참조하세요)

① 일치하지 않는다.(☞ 1-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일치한다.(☞ 2번 문항으로 가세요)

1-1)만약,일치하지 않는다면,어느 직종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현재의 공무원 직종구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선이 필요하다.(☞ 2-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3번 문항으로 가세요)

2-1)만약,개선이 필요하다면,다음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있는

대로 해당번호 위에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리시킨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특정직의 일부(예:외무공무원)를 일반직에 포함시킨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일반직의 일부를 특정직에 포함시킨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별정직을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계약직,정무직,일반직 등으로 재분류한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기능직의 일부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기술직으로 재분류한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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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지금은 비상근 공무원제도가 계약직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상근 공무원(part-timeemplyees)제도를 다른 직종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가 있다.(☞ 3-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필요 없다.

3-1)만약,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어느 직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있는 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직군․직렬․직류구분에 관한 질문

1.귀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의 성격과 현재 속해 있는 직렬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참고자료 1】과 【참고자료 2】를 참조하세요)

① 일치하지 않는다.(☞ 1-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일치한다.(☞ 2번 문항으로 가세요)

1-1)만약,일치하지 않는다면,어느 직렬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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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하께서 수행하시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귀하가 속해 있는 직렬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직렬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없다.(☞ 3번 문항으로 가세요)

2-1)만약,있다면,그 직렬은 무엇입니까?(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2-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귀하께서 수행하시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귀하가 속해 있는 직류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직류가 있습니까?

① 있다.(☞ 3-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없다.(☞ 4번 문항으로 가세요)

3-1)만약,있다면,그 직류는 무엇입니까?(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3-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현행 직렬구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선이 필요하다.(☞ 4-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5번 문항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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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약,개선이 필요하다면,다음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직렬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는 직렬과 그 이유는?(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십

시오)

직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기술직렬들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는 기술직렬과 이유는? (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少數직렬(예:수질,대기,전자,원자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는 소수직렬과 이유는?(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

십시오)

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少數직렬을 직렬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렬과 이유는?(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

십시오)

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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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재의 직류를 직렬화 한다.

직렬화할 필요성이 있는 직류와 그 이유는?(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십

시오)

직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전문직군을 신설하고,특수한 전문분야의 기술․연구직렬을 전문직군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직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직렬와 이유는?(있는 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현행 직렬 이외에 꼭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직렬이 있다면 아래에 적

어 주십시오.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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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직렬간 직급설정에 관한 질문

1.귀하가 속해 있는 직렬의 경우,실제로 승진가능한 직급은 몇 급입니까?

(☞ 【참고자료 1】과 【참고자료 2】를 참조하세요)

___________________급

2.귀하가 속해있는 직렬의 승진상한직급이 직무의 성격과 가치 및 난이도 등을 고

려할 때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1】과 【참고

자료 2】를 참조하세요)

① 높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다.(☞ 2-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② 낮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다.(☞ 2-1번 문항으로 가세요)

③ 적절하다.(☞ 3번 문항으로 가세요)

2-1)만약,높거나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몇 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급

2-2)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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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하가 생각할 때 승진상한 직급의 조정이 필요한 직급이 있다면 어느 직렬인지

지적하여 주십시오.

직렬명 적정직급 이유

① 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 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